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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1(2014)1) 
어선 및 어구 표식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선박 표식 

1. 모든 체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10-02에 의거하여 협약수역 내 조업면허를 받은 자국 어선2)

에 표식이 항시 눈에 잘 띄게 보이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선박명과 국제무선호출신호(IRCS)는 선박의 측면 또는 상부구조물과 좌현 및 우현에 표
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이나 공중에서 봤을 때 경사각이 표식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리지 않으므로 선박의 측면 또는 상부구조물 방향으로 기울어져있는 고정물이 
(표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된다. 

   (ii) 또한, 선박의 IRCS는 갑판3)에도 표식이 되어야 한다. 갑판에 있는 표식을 가리기 위해
서 가리개나 다른 임시 커버를 놓아둔 경우, 가리개 또는 커버에도 표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식은 글자나 숫자의 윗부분이 선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선체를 가로지르게 놓
여야 한다. 

2. 표식은  
   
   (i) 양측 모두 수선 위로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선수 및 선미 같은 선체 부분은 

피해야 한다).

   (ii) 어구가 보관 중이든 사용 중이든 간에 어구 때문에 가리지 않게 위치해야 한다.
 
   (iii) 특정 종류의 어종의 어획으로 피해를 입거나 변색이 되기 쉬운 부분을 포함해 갑판 배

수구의 흐름이나 배 밖으로 버리는 배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iv) 수선 아래로 표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조업을 위해 선박이 소지한 보트, 소형보트(skiff), 배(craft)에도 해당 선박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선박 표식은 부속서 10-01/A에 언급된 기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1). 케르겔렌 섬(Kerguelen)(프)과 크로제 제도(Crozet Islands)는 동 보존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해당국의 허가를 받은 선박도 포함한다. 

3). 조타실 상부를 포함해 수평면으로 놓여있는 표면은 어느 것이든 갑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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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부표 및 유사물

5. 바다 표면에 떠있고 고정돼 있거나 투승한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고자 한 표지 부표와 유사
물에는 소속 선박의 글자 및/또는 숫자와 함께 표식이 항시 분명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부속서 10-01/A

기술 사양

1. 글자 및 숫자 사양 

   (i) 시종일관 블록체로 글자와 숫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ii) 글자와 숫자의 너비는 본 부속서 제1(iii)항에 언급된 높이와 비율이 맞아야 한다. 
   (iii) 글자와 숫자의 높이(h)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a) 선체, 상부구조물 및/또는 경사면에 놓을 IRCS는 높이가 최소 1m여야 한다. 

 (b) 갑판에 놓을 표식은 높이가 0.3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iv) 하이픈 길이는 글자와 숫자 높이의 절반이어야 한다.
   (v) 모든 글자, 숫자, 하이픈 획의 너비는 높이/6이어야 한다. 
   (vi) 자간: 
   (a) 글자 및/또는 숫자 간의 간격은 높이/4를 초과해서도 안 되고 높이/6보다 작아서

도 안 된다. 
   (b) 경사면이 있는 옆 글자와의 간격은 높이/8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높이/10보다 

작아서도 안 된다(예: A V). 
  
2. 도장(塗裝)     
  
   (i) 표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검정색 바탕에 흰색 
  (b) 흰색 바탕에 검정색 

 (c) 표식을 분명히 알아보도록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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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높이/6 크기의 표식 주위에 테두리를 치려면 배경을 확대해야 한다. 
   (iii) 시종일관 양질의 선박용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iv) 표식이 표준사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역반사 또는 발열 물질의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v) 표식과 배경은 항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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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2 (2016)1,2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에 관한 체약 
당사국의 허가 및 검색의무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1. 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약 하의 CCAMLR 보존 조치 실행을 위하여, 조업이 허가된 특정 수
역, 어종 및 기간을 명시하여 자국이 발급한 어업허가3 및 기타 특정 조건에 따르는 선박을 
제외하고 자국 선박의 협약 수역 내 조업을 금한다. 

2. 체약 당사국은 자국 선박에 IMO번호가 부여되었고 동 선박이 협약 및 보존조치상의 책임
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해당 체약 당사국이 확신하는 경우에만 협약수역 내 조업허가증
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을 각 선박에 요구한다. 

(1) 선박의 입․출항 적시에 기국에 통보

(2) 선박의 협약수역 입역시와 수역간, 소해구 /해구간(area, subareas/division) 이동 시 
기국에 통보

(3) CCAMLR의 요건에 따라 어획자료 보고

(4) 부속서 10-02/A에 명시된 대로 가능한 경우 협약 수역에서 조업선박4 목격 시 이를 보고

(5) 보존조치 10-4에 따라 선내 VMS 시스템 작동

(6) 선박의 안전한 조업과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관리 코드(국제 안전 관리 코드, ISMC)를 
염두에 두고, 2009년 12월 1일부터 

   (a) 적절한 통신장비(MF/HF radio 및 최소 하나 이상의 406MHz EPIRB 포함) 와 이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자를 선상배치. 가능한 경우, 선박은 글로벌 해사 조난 및 안전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tey, GMDSS)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b) 선박 내 전원을 위한 충분한 구명방수복(immersion survival suit) 비치

   (c) 항해 중 일어날 수 있는 의료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d) 예기치 않은 지연과 고립에 대비한 식량, 식수, 연료 그리고 예비 부품의 비축 

   (e) 연료 혹은 폐기물 유출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한 해양 오염 완화 계획(보험 등)을 명
시하여 승인을 받은5 선상 유류오염 비상 계획(SO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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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약 당사국은 해당 선박이 협약 수역 내 조업하기 전 또는 보존조치 21-02 제11항 또는 
21-03 제7항에 따라 사무국에 교체 선박을 통보할 시에 다음과 같은 허가증 관련 정보를 
허가증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명(알려진 경우 어선의 이전 이름 모두)6, 등록번호7, IMO 번호, 외부표식 및 등록항구;

  (2) 기국이 부여한 조업허가의 성격 및 허가 발급 일자, 조업허가기간(개시 및 종료일자), 조
업해구 또는 소해역(subareas), 관리수역, 목표어종 및 사용어구;

  (3) 종전의 기국(있을 경우)6;

  (4) 국제무선부호;

  (5) 선박 통신 유형(type) 및 번호(예. IMARSAT A, B, C)  

  (6) 선주의 성명 및 주소(알려져 있을 경우, 수혜 선주)

  (7) 허가증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선주와 다를 경우);

  (8) 선박유형;

  (9) 건조장소 및 시기;

  (10) 선박길이(m);

  (11) 선박 및 관련 세부사항을 적절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해상도, 광도 및 명암을 
갖춘 선박 칼라사진

      ∙ 선박 전체길이 및 선박의 외관 전체가 촬영된 우현 사진 한 매

      ∙ 선박 전체길이 및 선박의 외관 전체가 촬영된 좌현 사진 한 매

      ∙ 선박 후미에서 일직선으로 촬영한 선미 사진 한 매

  (12) 보존조치 10-04 제13항 부속서10-04/C에 따라 선상에 설치된 자동위치전송장치(ALC)
의 조작방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13) 사용된 어구에 대한 설명

4. 체약 당사국은 각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제3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가능한(practicable) 
범위 내에서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1) 선주와 다를 경우 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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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장을 비롯하여 가능하다면 조업선장의 성명 및 국적;

  (3) 선폭(m);

  (4) 총 등록 톤수

  (5) 통상 승무 정원;

  (6) 주동력 전압(kW);

  (7) 선적용량(톤), 선적된 어창 수 및 용량(㎥);

  (8) 내빙등급 세부정보(있는 경우)

  (9) 동결속도(freezing rate) 관련 세부 사항

  (10)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허가선박에 관한 기타 
정보

5. 사무국장은 제3 및 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해당 선박을 허가 CCAML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허가 선박 목록에 등재한다. 

6. 체약 당사국은 조업 허가가 말소, 정지, 포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사무국에 즉시 제출한다. 사무장은 동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해당 허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이를 제5항의 목록에 반영한다.

7. 허가증 또는 허가증 인증사본은 어선에 구비되어야 하며 협약수역에서 지정된 CCAMLR 
검사관(inspector)이 검색 시 항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체약 당사국은 자국 어선이 당사국 항구에서 입․출항할 때와 적절하다면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검색을 통하여 제1항의 허가증 조건 및 CCAMLR 보존조치 준수 여부를 입
증하여야 한다. 검색대상 선박이 허가증 조건에 따라 조업하지 않은 증거가 있을 경우, 체
약 당사국은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가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하
여야 한다. 

9. 각 체약 당사국은 CCAMLR 협약 수역에서 자국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우 심각한 해양 
재해 전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본 보존조치에서, “매우 심각한 해양 재해”라 함은 선
박이 완전히 손실, 사망자 발생, 해양 환경8에 심각한 피해 발생, 자국 또는 외국인에게 심
각한 상해 발생, 자국 또는 외국의 선박 또는 시설물에 심각한 피해9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한다. 체약 당사국은 국제 해사기구(IMO) 및/또는 기타 관련 기구에 조사 보고서를 전달하
고 조사 결과 요약 및 관련 권고 내용을 CCAMLR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조사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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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받은 IMO 및/또는 기타 관련 기구가 이에 대한 답신(答申)을 하는 경우 해당 체약 당
사국은 이를 CCAMLR에 통보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3  허가 및 면허 포함
      4  냉동선 등 보조 선박 포함
      5  기국의 해양 안전 기관에서 승인한 선박 기름 오염 긴급상황 계획
      6  지난 12개월 동안 선적을 변경한 적이 있는 선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등록 말소 절차(등록 말소 이유) 상

세 내역
      7  국내 등록 번호
      8  본 보존조치에서, “해양 환경에 심각한 피해”라 함은 그 양을 막론하고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기름, 유해 물질, 해양 오염물질 또는 유독 액화물의 유출을 의미한다.
      9  본 보존조치에서, “심각한 피해”라 함은, 화재, 폭발, 충돌, 좌초, 심한 기상 악화, 빙해, 선체 갈라짐, 심각한 

구조 손상이 일어난 경우, 또는 예인이나 비상 정박을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속서 10-02/A

선박 발견 시 보고

1. 어업 면허를 받은 선박의 선장이 항해 중 협약 수역 내에서 다른 선박을 발견할 경우, 그 발
견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문서로 기록하되, 다음을 포함한다.

  a) 선박명과 선박에 대한 상세 설명
  b) 무선호출부호
  c) 선박의 등록번호와 로이드/IMO 번호
  d) 해당 선박의 기국
  e) 보고서에 대한 근거로서 선박 관련 사진
  f) 발견된 선박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2. 선장은 1번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를 본인 기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해야 한다. 기국
은 보존조치 10-06 제3항 또는 10-07 제8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국은 전해 받은 정보를 이용해 IUU 어업 활동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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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3 (2019)1,2,  
남극해양생물이 적재된 어선³의 항구검색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1. 체약 당사국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이빨고기⁴ 운송어선을 검색하여야 한다. 검색은, 
협약수역에서 어획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 여부와 선박이 양륙 및 
전재하려 할 경우, 양륙 및 전재될 어획물들은 보존조치 10-05의 조건에 따라 이빨고기어
획증명서(DCD)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와 어획이 DCD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2. 체약당사국들은 이빨고기 외에, 협약 수역 내에서 어획된 후 항구에서 양륙 또는 전재된 적
이 없는 어종을 싣고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최소 50퍼센트를 검색하여야 한다. 동 
검색의 목적은 협약 수역 내 어획 활동이 CCAMLR보존조치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
기 위한 것이다. 

3. 이빨고기 이외의 어획물을 선적한 어선 중 제2항에 따라 검색해야 할 선박결정 시, 체약 당
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 선박이 과거에 협약 보존조치 혹은 다른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항구의 이용 및 입항 거부 
여부

  (ii) 타 체약 당사국의 요청으로 특정 선박의 검색이 요청된 경우

  (iii) IUU 어획활동에 관련되었다는 명확한 의심이 존재하거나 RFMO(지역 수산기구)에서 
파생된 정보를 포함하여 IUU⁵를 조력한 어획 관련활동⁶의 근거가 있는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약 당사국은 항구에 입항하고자 하
는 어선에게 부속서 10-03/A의 서식에 따른 사전 정보의 제출과, 협약수역에서 불법, 비규
제 및 비보고(IUU)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CCAMLR의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였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속서 10-03/A에 따라 요청된 정
보는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제출되어 항만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
다. 체약 당사국은 어선 입항을 위한 항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항구 지정 사항과 차후의 변동 
사항들은 효력 발생 최소 30일 이전에 사무국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지정항구 
관련 정보를 CCAMLR웹사이트에 게재해야한다. 

5. 검색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선박 입항 후 48시간이내에⁷ 신속히 실시한다. 검
색은 부당한 부담을 선박이나 승무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되며, CCAMLR 검색체계의 관
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검색 중 정보 수집은 부속서 10-03/B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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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조치 10-06 및 10-07 규정과 부합하게, 검색, 법집행 또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체약 
당사국들은 자국 국적이 아닌 어선 중 하기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입항을 거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보존조치 10-06, 10-07에 의거, CCAMLR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ii) 해당어선이 IUU 어획 활동 연루를 신고한 경우

  (iii)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고 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체약 당사국들은 검색, 법집행 조치 목적 또는 긴급상황으로 입항을 허가 받은 어선 또는 무
허가 입항한 어선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다. 

7. 선박이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한 증거가 있을 경우, 특히 보존조치 10-06, 
10-07에 의거 CCAMLR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 당사국은 어획물의 양륙 
또는 전재를 금해야 하며 국제법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으로 엄격한 감시, 감
독, 통제 또는 법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 체약 당사국은 검색대상 선박의 기국에게 
검색 시 발견사항을 통보하며, 적발된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데 있어 기국과 협조하고 필요시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8. 체약 당사국은 본 보존조치에 따른 검색결과 보고서를 검색 후 30일 이내 또는 이행과 관
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8 사무국은 
검색을 당한 선박의 기국에 신속하게 검색보고서를 전달해야한다. 

9. 모든 항구검색결과 보고서는 부속서 10-03/A 양식의 완성본을 포함하여야 하고, 협약수역
에서 조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부속서 10-03/B 양식의 완성본을 포함하여
야 한다. 항구접근 또는 이빨고기와 협약 수역내에서 어획된 모든 기타 어획물의 양륙 및 
전재 허가가 거부된 선박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즉각 보고서를 전달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체약 당사국 및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CDS)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고 있는 비 
체약 당사국에게 관련 보고서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의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3 컨테이너선박 및 회원국의 해양 과학 조사선을 제외한 지원선, 가공선, 전재 관련 선박 및 수산 제품 운송 시
설을 갖춘 화물선 등 조업 또는 조업 관련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크기의 선
박을 의미한다. 수산 제품 운송 시설을 갖춘 화물선에 한해, 체약 당사국은 관련 문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동 
검토 결과 CCAMLR 보존조치 이행과 관련한 지적 사항 발생 시, 본 보존조치 규정에 따른 검색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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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수역 외 공해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선에 의한 이빨고기류 부수어획 제외. 부수어획은 총 어획량의 5%를 
넘지 않으며 선박의 전 항차를 통틀어 50톤을 넘지 않도록 정한다. 

5 본 보존조치에서, IUU 어업이란 보존조치 10-06 제5항 및 10-07 제9항에 명시된 활동을 의미한다. 
6 본 보존조치에서 조업 관련 활동이란 항구에서 양륙된 적이 없는 어류를 양륙 포장, 가공, 전재 또는 운송 및 
해상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기타 선용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조업 지원 또는 준비 행위를 의미한다. 

7 기상 조건 또는 기타 상황으로 검색을 위한 선박 접근이 위험하지 않다면, 이러한 경우 검색은 가능한 빠른 
기회에 실행되어야 하며 검색 보고서는 지연 사유를 언급해야 한다. 

8 체약 당사국은 검색 어선의 어획활동이 자국 관할권 수역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할 시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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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3/A

파트 A: CCAMLR 항구검색 보고서
입항 정보

선장이 기입
(사전 작성)

검색관 의견
(본란은 검색 중 혹은 검색 후에 기입)

기항 예정지 및 항구국

도착 예정 일자 및 시간

목적(예: 연료 재공급, 
하역, 전재 )

직전 기항지 및 기항 일자

선박명

기국 및 모항

선박 타입 및 사용된 어구

국제무선호출부호

선박 연락 정보

입항 중 선박 대리인 
(성명 및 상세 연락 정보)

선주 및 선주 주소

실 선주 및 주소

선사 및 주소

등록 ID 인증서

있는 경우 IMO 선박 ID

있는 경우 외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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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아니오

예: 국내  

예: CCAMLR

타입:

공식 봉인 번호 
(있는 경우)

선박 치수

길이

최대폭

흘수

선장 성명 및 국적

어로장 성명 및 국적

관련 어업 허가

식별번호

발급처

효력

조업수역 
(CCAMLR/ 
소해구(subarea)/ 
해구(division)

어종

어구

전재된 경우, 전재 허가 
상세 사항 및 이빨고기 
및/또는 그 외 어종을 
전재한 모든 선박 목록, 
IMO번호 및 DCD번호 
모두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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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총 어획물

어종(부수어획 
포함)

제품

조업수역 
(CCAMLR/ 
소해구(subarea)/ 
해구(division)

수량

하역되거나 전재 될 
어획물 수량

이빨고기의 전재나 
하역하는 경우, DCD번호 
및 기국 확인 번호를 
기재하고, DCD 사본을 
항구국 당국에 제출

서면 서약서 제출
(하기 참조)

CCAMLR IUU 진술서
 
나, [성명]............................................는 [기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선박명]...............호의 선장으로서, [항구명]........................에 입항하고자 하며, 이에 나와 
동 선박이 CCAMLR 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어업 행위를 
지원한 적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서명: …………………………………………
일자: …………………
 



- 38 - 



- 39 - 

CCAMLR 준법 선언서
 
나, [성명].........................................는 [기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선박명]...............호의 선장으로서, [항구명]........................에 입항하고자 하며, 이에 나와 
동 선박이 CCAMLR 수역에서 수행한 모든 어업은 관련 CCAMLR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서명: …………………………………………
일자: …………………

부속서 10-03/B

파트 B: CCAMLR 항구 검색 보고서
 CCAMLR 항구 검색 결과

선박명:

선박의 모항 및 
기국:

검색 항구 및 
항구국:

검색 일자 및 
시각:

검색관(들) 성명:

검색 당국: 

A. 사전 통지 정보 확인

  사전 통지 시 선박이 제출한 정보를 확인. CCAMLR 항구검색 보고서 파트 A참조



- 40 - 



- 41 - 

B. CCAMLR 보존조치 준수

CM번호 규정 세부 사항/ 검토의견

CM 
10-02 

CCAMLR 허가 상세사항

허가 번호

허가 수역

허가 어종

면허/허가 기간

발급 기관명

발급 기관의 국가

CM 
10-04

실 작동중인 VMS

제조사

모델

일련 번호

조작 방지 공식 봉인 여부

검색 시간 및 위치 
(위도/경도)



- 42 - 



- 43 - 

CM 
10-05 
(이빨고
기만)

CCAMLR 어획증명서 
(주: D섹션은 미하역 
제품을 다루고 있음)

목표 및 부수어종의 수량 
및 가공 상태

어획 위치, 시간 및 일자

유효 DCD

GRT 및 순 RT 톤수

가공 어류를 원어 
중량으로 변환할 때 
사용한 변환 계수

Area
CMs

아릿줄 간격

미끼 종류

기타 특징

트롤 어구:
그물 타입(표층 또는 저층 
트롤), 

제조사 또는 설계 
참조 처

싱글 또는 더블 트와인

그물 자재

그물 상태(격납, 젖은 
상태‐마른상태)

망목크기

기타 어구:
일반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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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Ms

 선박 내 어구

연승:
연승 시스템 종류 i.e. 
스패니쉬, 오토라인

연승 길이

아릿줄 길이

후크 개수

CM 
10-01

선박 표식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예: 어선 표식 및 식별을 
위한 FAO 표준 상세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시된 부이
선박 호출부호를 부이에 
표시

CM 
24-02

침강률 실험
연승 침강률 관찰을 위해 
빈병 테스트 또는 
시간-수심 기록계 사용?

연승 무게 추가를 위한 
선상 시스템
예: 연승에 무게추를 부착 

또는 무게추가 이미 
달린 연승?

CM 
25-02

스트리머 라인
상세사항 준수

CM 
10-08

선원 상세 정보
성명, 국적 및 역항
선원 리스트 사본을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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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박에서 하역되지 않은 어획물(해당되는 경우):

어종 코드* 신고된 양륙량 확인된 양륙량 수량 차이 목적지

* CCAMLR 코드

설명 CCAMLR 코드
원어 WHO
내장 제거 GUT
머리 및 꼬리 제거 HAT
갈린 상태 MEA
필렛(포) 상태 FLT
머리 및 내장 제거 HAG
머리, 내장 및 꼬리 제거 HGT

D. 선상에 적재된 어획물(해당되는 경우)

어종 코드* 신고된 양륙량 확인된 양륙량 수량 차이 목적지

E. 위반 관련 추가 의견/지시 사항/요점
  로그북(들) 및 기타 서류 검토:           예            아니오        
  검토 의견
  검색관이 발견한 사항:

선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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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검색 완료

검색관

성명………………………………………… 서명……………………………… 

일자

보고서 승인 및 수령

나는 ...................................................의 선장으로서, 하기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동 보고서 
사본을 기재된 일자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본인의 서명은 동 보고서의 모든 부분
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님. 

선장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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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4 (2018) 
자동위성연결선박 감시체계(VMS)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목적을 증진하고 관련 보존조치의 준수를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조업은 협약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신하고,

협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업 활동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체약 
당사자들이 협력해야 함을 상기하고, 

보존조치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기국 및 항만국의 권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가 이미 채택한 보존조치의 강화를 염원하며,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CDS)에 따른 체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며, 

협약 제24조에 따른 규정을 상기하며,

체약 당사자의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빨고기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협약수역에서 어획되어 체
약 당사자 영토로 수입되는 이빨고기가 CCAMLR 보존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획되었는
지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본 보존조치 및 관련 부속서에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자동 위치 전송장치(ALC)1: (5)호에 언급된 VMS데이터를 지속적, 자동적으로 선박으로부
터의 간섭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위성 위치 전송장치를 의미

(2) 조업감시센터(FMC): 기국 선박의 VMS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 또는 기관
(3) 수동 보고: ALC가 VMS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지리적 위치(및 위도

와 경도)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는 행위
(4) VMS: VMS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위성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CCAMLR 

VMS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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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송 매개 장치
(c) FMC와 사무국이 어선 위치를 모니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 VMS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ALC고유식별번호
(b) 선박의 현재 지리적 위치(위도 및 경도)
(c) 상기 제1(5)(b)에 명시된 선박 위치를 UTC로 표기한 일자와 시간
(d) 선박 속도(제1(5)(b)(c)를 기반으로 계산)
(e) 선박 항로(제1(5)(b)(c)를 기반으로)

2. 체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10-02에 따라 허가받은2 자국 어선이 기국이 발급한 허가증 유효
기간 동안 협약수역에서 부속서10-04/C에 명시된 표준에 부합하는 ALC를 장착 사용하도
록 보장한다. 어류(finfish)를 조업하는 선박은, 2015년 1월부터 협약수역 내 활동하는 동
안 ALC를 통해 1시간 단위로 보고한다. 나머지 어종을 조업하는 선박인 경우, ALC를 통해 
매 4시간 단위로 VMS를 보고하되, 동 보고주기는 2019년 12월 1일부터 1시간 단위로 변
경된다. 

3. 체약 당사국이 ALC가 속서10-04/C에 명시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거
나 ALC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체약 당사국은 이를 즉시 사무국 및 어
선의 기국에 통지한다.

4.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FMC가 ALC로부터 VMS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 및 전송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시스템 고장의 경우, 백업 및 복구 절차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체약 당사국이 진다. 

5. 각 기국은 자국 FMC 담당자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사무국에 통지한
다. 동 정보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국은 이를 즉시 사무국에 알린다. 

6. 본 보존조치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선장, 선주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선박이 협약수역 내 
머물러있는 동안 기 장착한 ALC를 통해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VMS데이터를 기
국에 전송한다. 어선 선장, 선주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다음을 보장한다.

(1) ALC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조작되지 아니한다.
(2) VMS데이터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조작되지 아니한다.
(3) ALC에 부착된 안테나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간섭받지 아니한다.
(4) ALC전기공급장치에는 여하한 장애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제9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LC를 선박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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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이 1주 이상 항구에 체류하고 이를 사전에 기국에 알렸으며 기국이 사무국에 요청한 
경우 ALC를 통한 VMS 데이터 전송이 면제된다. 선박이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VMS를 전송
한 지리적 위치에서 출발하기 전에 ALC를 통해 VMS데이터를 전송한다. 항구에서 ALC를 
통한 VMS전송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선박은 VMS데이터 전송이 재개될 때까지 동일한 지
리적 위치를 떠날 수 없다.

8. ALC를 통한 VMS데이터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 해당 어선 선장, 선주 및 대리인은 기국에 
매 4시간 주기로 수동 보고한다. 기국은 수동 보고를 사무국으로 전송하고/또는 어선이 직
접 사무국으로 수동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9. ALC가 작동하지 않아 VMS데이터 전송을 못한 어선은 가능한 속히, 늦어도 전송 실패로부
터 2개월 내로 ALC를 수리 또는 교체한다. 어선이 ALC VMS데이터 전송 실패 직후 항구로 
귀항할 경우, 해당 기국은 ALC가 부속서10-04/C에 따라 교체 또는 수리되어 VMS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해당 선박에 대해 협약 수역 내 조업을 불허한다.

10. 기국이 12시간동안 ALC를 통한 VMS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는 경우, 기국은 
해당 어선 선장, 선주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알린다. 1년 내에 이러한 상황이 2차례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기국은 ALC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제의 
ALC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동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로부터 30일 이내
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11. 각 체약 당사국은 상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신된 VMS정보 및 메시지를 가능한 속히 
사무국에 전달하되, 

 (a) 제23차 CCAMLR회의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의 적용을 받는 연승 시험 조업인 경우 1시간 
이내에, 

 (b) 기타 어업인 경우 협약 수역 출역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전달한다.

12. 기국으로서의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체약 당사국은 자국 어선들로 하여금 제11항의 규정
을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VMS데이터를 사무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13. 기국은 자국 어선이 협약수역 입․출역시 및 협약수역의 소해역(subareas)과 해구 왕래시
마다 24시간 안에 CCAMLR 사무국에 가능한 신속하게 부속서 10-04/A의 형식에 따라 
이메일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이 금지 수역이나 입어 허가
를 받지 않은 수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기국은 사무국에 선박의 의도에 대해 사전통지
를 제공해야한다. 기국은 그러한 통지가 사무국에 선박에 의해 직접 제공될 것을 허가 또
는 지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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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무국은 협약 수역 내 활동 중인 모든 선박의 해역과 소해역, 해구 간 이동 경로(정확한 
위치는 제외) 등을 포함한 선박 목록을 CCAMLR웹사이트 비공개란을 통해 체약 당사국
들에게 제공한다. 

15. 사무국이 상기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VMS데이터를 48시간 연속으로 수신하지 못
하는 경우, 이를 어선의 기국에 통지한다. 기국은 7근무일 이내에 VMS데이터 송신 실패 
사유를 해명한다. 사무국이 미전송된 VMS데이터와 이에 관한 해명을 7근무일 이내에 수
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알린다.

16. 사무국이 수신한 VMS데이터를 통해 특정 어선이 보존조치10-02에 따라 기국이 사무국
으로 제출하는 허가 정보 없이 해역, 소해역, 해구에 있었거나, 제13항에 따라 기국이 사
전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소해역 또는 해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무국은 
이를 기국에 알린다. 기국은 사무국에 7근무일 이내에 소명한다. 사무국은 동 소명 내용
을 차기 연례회의에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17. 다음의 경우 사무국은 체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국 허가 없이 VMS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1) 특정 CCAMLR 소해역 또는 해구에서 체약 당사국이 감시 활동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2) 특정 CCAMLR 소해역 또는 해구에서 체약 당사국이 감시 활동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3) 사무국과 관할 MRCC(해상구조조정센터) 간 약정에 따라 MRCC가 실시하는 수색 구조 
활동에 필요한 경우

18. 사무국으로부터 V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체약 당사국은 수신된 VMS데이터를 부속서
10-04/B 및 "CCAMLR 데이터 열람 및 활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19. 사무국이 특정 체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VMS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상기 제17항
(1) 및 (2)항의 경우에 한하고, 제11항에 명시된 주기에 따르며 해당 체약 당사국이 
CCAMLR 검색 시스템에 따라 검색관 지정 후 실질적으로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상기 제17(1)항에 따라 VMS 데이터를 요청하는 체약 당사국은 계획된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의 지리적 수역5을 고지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해당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개시 48시간 전까지 해당 지리적 수역에 대한 최신 VMS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체약 당사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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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수신한 VMS 데이터를 폐기한 후 동 폐기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국
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계획된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무국은 요청 체약 당사국에 VMS 데이터가 송부된 후 7근무일 이내에 이를 기국에 알
리고, 데이터 폐기 사실이 고지된 경우에는 이를 알린다. 

21. 상기 제17(2)항 관련, 사무국은 체약 당사국의 감시 활동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중 
적발된 선박에 대한 직전 10일치 VMS 데이터와, 해당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지점 100해리 이내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한 VMS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무국은 해당 감
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VMS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감
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을 실시하는 체약 당사국은 상기 제11항에서 정하는 시한 
내에 관련 기국에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에 투입된 선박 또는 항공기명 및 
CCAMLR 검색관 성명 및 ID번호를 통보한다.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을 실시
하는 체약 당사국은 해당 감시 및/또는 CCAMLR 검색 활동 종료 후 지체 없이 동 정보를 
기국에 알린다. 

22. 상기 제17(3)항에 따라 VMS 데이터를 요청하는 체약 당사국은 VMS 데이터 제공 관련 절
차 및 데이터 보호 및 폐기 관련 절차 등 등 사무국과 MRCC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절차
를 준수한다. 

23. 체약 당사국은 특정 어선이 발급받은 DCD 정보 검증을 위해 해당 어선에 대한 VMS 데이
터를 확인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무국은 해당 VMS 데이터가 
수동 보고된 경우 동 사실을 참조한다. 체약 당사국은 또한 특정 어선이 발급받은 DCD 
정보 검증을 위해 해당 어선에 대한 VMS 데이터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이 요
청 체약 당사국에 VMS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속서10-04/B 및 "CCAMLR 
데이터 열람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4. 체약 당사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VMS 데이터 제공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25. 사무국은 본 보존관리 조치의 이행 및 준수 내용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ALC라 함은 부속서10-04/C에 명시된 바에 따라 CCAMLR VMS에 사용되는 ALC 표준을 충족하는 모든 위
성 위치 전송 장치를 의미한다(INMARSAT-C, 아르고스, 이리듐 외).

2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허가 받은 선박 및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허가 받은 선박 포함
3 본 항은 Kerguelen 및 Crozet Islands를 둘러싼 EEZ에서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허가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본 항은 Prince Edward Islands를 둘러싼 EEZ에서 남아프리카 국내법 하에 따라 허가된 선박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5 계획된 감시 및/또는 검색 활동은 CCAMLR 소해역(subareas), 해구 또는 SSRU 중에서 이러한 지역에 적용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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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4/A

VMS 데이터 양식: ‘위치’, ‘출역’ 및 ‘입역’ 보고/메세지

데이터 요소 비고

무선호출부호 선박의 국제무선호출부호

IMO번호 선박의 IMO번호

선명

위도

경도

날짜 입역, 출역 또는 이동 날짜

시간 입역, 출역 또는 시간(UTC)

소해구 또는 해구 입역, 출역 또는 이동하는(moved to) 소해역 또는 해구

활동 이빨고기 조업, 크릴 조업, 빙어 조업, 단순 이동 또는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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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간접적인 기국 리포트보고를 위한 포맷

코드 코드 정의 필드 내용 예 필드 내용 설명

SR 출항 기록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AD 주소 XCA XCA XCA= CCAMLR 
SQ 시퀀스 번호 XXX 123 메시지 시퀀스 번호
TM 메시지 형태 POS POS POS= 위치 보고 , ENT=입항 보고

EXI = exit 보고 
RC 레이디오 콜사인 XXXXXX AB1234 최대 8개의 특징들 
NA 선박명 XXXXXXXX 선박명 최대 30개의 특징들
LT 위도 DD.ddd -55.000 GIS포멧안의 +/-수. 남쪽은 -, 

북쪽은 + 로 명기해야 함. 
LG 경도 DDD.ddd -020.000 GIS포멧안의 +/-수. 서쪽은 - , 

동쪽은 +로 해야 함.
DA 기록 일 YYYYMMDD 20050114 8개의 특징만 
TI 기록 시간 HHMM 0120 24시간 포맷을 사용한 4개의 

특징만, 분리기를 사용하지말거나
 seconds를 포함시키시오. 
ER 종료 기록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샘플 스트링 : 

  //SR//AD/XCA/SQ/001/TM/POS/RC/ABCD/NA/선박명//LT/-55.000//LG/-
  020.000//DA/20050114//TI/0120//ER//

Notes : 
* 타 항목을 포함하지 마시오.
* 날짜와 시간 필드에 분리기를 포함하지 마시오. ( 예 : .or/) 
* 시간필드에 초(seconds)를 포함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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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4/B

보존조치 10-04에 따라 송부된 전자적 보고(electronic report) 및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처리에 관한 규정

1. 적용분야
1.1 하기의 규정은 보존조치 10-04에 따라 송신 및 수신된 모든 VMS 데이터 보고 및 메

시지에 적용된다. 

2. 총칙
2.1 VMS 데이터 보고 및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하는 CCAMLR 사무국 및 체약 당사자의 

해당 당국자는 제3장 및 제4장의 보안 및 기밀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CCAMLR 사무국은 보안 및 기밀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사무국에서 취해진 조치를 모
든 체약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3 CCAMLR 사무국은 사무국 관리하의 VMS 데이터 보고 및 메시지의 삭제 조건에 대
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 체약 당사국은 적절하다면 CCAMLR 사무국에 대하여 보고 및 메시지 수정(rectification) 
또는 VMS 데이터 보고 및 메시지 삭제 및 보존조치 10-04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 
처리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보안규정

3.1 데이터 요청은 항상 사무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요청은 반드시 해당 
체약 당사자의 위원회 공식 연락 창구 또는 공식 연락처에서 지정한 대체 연락창구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사무국은 자료 요청 당시 명시된 안전한 이메일 주소로만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VMS 데이터 보고 및 메시지는 본 보존조치 제17항 및 제23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공개 및 사용된다. 

3.3 기국이 제23항에 의거하여 VMS 데이터 보고 및 메시지 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기국은 사례별로 그 사유를 요약하여 10 근무일 이내에 서면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CCAMLR 사무국은 제출된 보고서를 모든 체약 당사국이 수신할 수 있
도록 회람한다.

3.4 제17항 (1)호 및 (2)호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 당사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CCAMLR 
검색 시스템에 따라 지정된 자국 검색관에게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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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MS 데이터는 체약 당사국이 감시 또는 검색할 CCAMLR 소해역(subareas) 또는 해
구에 입역하기 48시간 이전에 검색관에게 송신 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러한 검색관이 
VMS 보고서 및 메시지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반드시 보장한다. 

3.6 체약 당사국은 실질적인 감독 및/또는 감시를 위하여 보고 및 메시지를 송부한 선박
이 CCAMLR 소해역(subareas) 또는 해구에서 출역한 후 24시간 까지 사무국이 제공
한 VMS 데이터를 보유 및 저장할 수 있다. CCAMLR 소해역(subareas) 또는 해구에
서 출역하려는 전보를 송부한 이후 6시간 이후부터 출역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4. 보안규정
4.1 개요
 4.1.1 체약 당사자와 CCAMLR 사무국은 각각의 전자데이터처리시설, 특히 처리과정에

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가 송부될 경우 VMS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자와 CCAMLR 사무국은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 또는 
우발적 손실, 변경, 승인되지 않은 폐쇄나 공개 및 모든 부적절한 처리형식에 대비
하여 보고 및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1.2 하기의 보안 관련 사안은 처음부터 대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인증 및 데이터 접근통제:

시스템은 승인 받은 사람이 미리 정해진 데이터 셋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한다.

 • 통신보안(communication security):
VMS 데이터는 보안된 상태에서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보안
시스템에 입력되는 모든 VMS 보고서와 메시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안된 상태
에서 저장되어야 하며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 보안절차:
보안 절차는 시스템(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접근, 시스템 유지 관리, 백업 및 기타 
일반적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1.3 최첨단 기술 및 그 실행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기술조치를 통해 보고서 및 
메시지 분석 시 노정되는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이 보장 되어야 
한다. 

 4.1.4 보안조치는 다음 항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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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시스템 접근 통제
 4.2.1 다음 사항은 CCAMLR 사무국에 장치된 VMS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필수 요건

들이다:
• 엄격한 패스워드 및 인증 시스템: 시스템 사용자는 개별 사용자 ID와 암호를 제공
받는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온 할 때마다 사용자는 제대로 된 암호를 입력하여
야 한다. 성공적으로 로그온 하더라도 사용자의 접근이 허용된 기능 및 데이터에만 
접속할 수 있다. 특별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 컴퓨터 시스템에의 물리적 접촉은 통제된다. 
• 감사: 보안 위반 분석 및 탐지를 위한 선택적 기록
• 시기별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접속은 사용자에게 시스템 로그온이 허용
된 일별시간 및 월별 일수에 따라 구체화시킬 수 있다. 

• 최종적 접근통제: 사용자 접근이 허가된 업무용 컴퓨터 별로 특수화

   4.3 인증 및 자료접근 보안
 4.3.1 보존조치 10-04의 목적으로 체약 당사자 및 CCAMLR 사무국 간의 통신시에는 보

안 Internet protocol SSL, DES 또는 CCAMLR 사무국이 제공하는 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4.4 데이터 보안
 4.4.1 유동적인 사용자 ID 및 암호체계를 통하여 데이터에의 접근제한을 보장하여야 한

다. 각 사용자는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에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4.5 보안절차
 4.5.1 체약 당사자와 사무국은 보안시스템담당자(administrator)를 지명하여야 한다. 보

안시스템담당자는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는 로그 파일을 검토하여야 
하고 담당하는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마다 담당
중인 시스템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고 체약 당사자인 경우 보안 관련 문제 해결
을 위하여 사무국과의 연계를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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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4/C

CCAMLR VMS에 사용되는 ALC 최소 표준

1. ALC는 자동적으로, 어선으로부터의 여하한 간섭 없이 본 보존조치 제1(5)항에 따른 VMS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2. 제1(5)항에 명시된 데이터는 위성 기반 위치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다.

3. 어선에 장착된 ALC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제1(5)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15분 단위로 전
송 가능해야 한다. 

4. 어선에 장착된 ALC는 제1(5)항에 명시된 데이터의 보안 및 온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작 
불능 상태여야 한다. 

5. ALC내 정보 저장은 통상적 작동 상태에서 안정성, 보안성 및 온전성 보장을 위해 하나의 
기기 내에 관리된다.

6. FMC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FMC 보고 주기 등 ALC 내 저장된 VMS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된다. 

7. ALC에 내장된 장치 또는 이와 관련한 터미널 소프트웨어 관련, 승인 받지 않은자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VMS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승인 접근을 불허한다. 

8. ALC를 어선에 장착할 시 제조사에서 정한 세부 사항 및 표준에 따른다.

9. 2019년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위성 항법 장치 작동 상태에서 전송된 데이터에서 추출된 
위치는 DRMS 100미터 오차범위 내 정확성을 확보(즉 위치의 98%는 동 범위에 포함)하여
야 한다.

10. ALC 및/또는 이를 전송하는 통신 사업자는 데이터가 각기 다른 수신처로 송부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1. 위성 항법 디코더 및 전송 장치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봉인된 단일 장소에 
위치한다. 

12. 봉인 장치와 안테나가 서로 분리되어 장착되는 경우, 위성 항법 디코더 및 전송 장치에 대
해서 단일 안테나가 사용되어야 하며, 봉인 장치는 끊어지지 않은 한줄 짜리 케이블을 이
용하여 안테나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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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LC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장치가 제조사에 의해 사전 봉인
 (나) 단독 또는 다른 장치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든 연결 부위 또는 안테나 부분에 

고유 일련번호가 있는 공식 봉인1 부착

본 항에 따른 ALC의 세부 이행사항은 보존관리조치 10-02 제3(12)항에 따라 사무국에게 제
출한다.

14. 감시, 감독, 통제(MCS)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우 체약 당사국은 어선에 
ALC를 장착하는 절차를 사무국에 송부 또는 제공한다. 가능하면 표준 장착 절차에 대한 
사진 자료도 함께 송부한다.

15. 주 전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ALC를 위한 보조 전원을 마련하여 ALC가 지
속적으로 본 보존조치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1 공식 봉인 또는 기타 봉인시에는 해당 ALC에 누가 손을 댔거나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항구국 체약 당사국은 기국의 요청이 있을 시 공식 봉인을 발급 할 수 있다. 체약 당사국은 이
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본 보존조치의 모든 책임은 기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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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5 (2018)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

종 이빨고기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의 불법, 비규제 및 비보고 어업(IUU)이 이빨고기 자원을 심각하게 고
갈시킨다는 점에 우려하고, 

IUU 어업 시 멸종위기의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포함, 일부 남극어종 상당량이 부수어획된
다는 점을 인식하고,

IUU 어업이 협약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CCAMLR 보존조치 효력을 저해함을 주목하고, 

자국 어선들이 책임 있는 조업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 어업 보존조치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항만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고,

IUU 어업은 이빨고기의 높은 가치와, 결과적으로 이빨고기 시장과 국제교역이 확대될 것을 
반영함을 인식하고, 

체약 당사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빨고기의 분류부호 도입에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CDS)의 이행을 통해 협약의 사전예방적인 관리 목표를 달성을 지원하
는데 중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체약 당사국의 시장에 유입되는 이빨고기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협약수역에서 어획되어 체약 
당사국 영토로 수입되는 이빨고기가 CCAMLR 보존조치를 준수하며 어획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제법과 일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언명하고,

위원회가 이미 채택한 이빨고기 관련 보존조치의 강화를 희망하고,

협약수역내의 IUU어업을 방지,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한 비 체약 당사국과의 협력강화의 중요
성을 더욱 인식하고, 

CCAMLR과 비 체약 당사국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을 위원회가 채택하였음을 이해하고,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비 체약 당사국이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압류된 이빨고기류가 CDS를 통해 판매 또는 처분될 수 있는 매커니즘 제공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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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다음의 정의는 오직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 관련 문서의 완성 목적을 위한 것이며 양륙, 전
재,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이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 참여국의 관련 국내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된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는 전자어획증명제도(e-CDS)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이며, 부
속서 10-05/A,첨부1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이빨고기류의 어획, 양륙, 전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빨고기 수출증명서(DED)는 e-CDS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이며, 부속서 10-05/A,첨부
1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이빨고기류 수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빨고기 재수출증명서(DRED)는 e-CDS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이며, 부속서 10-05/A,
첨부1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이빨고기류의 재수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CDS 연락관(Contact Officer)은 체약 당사국 혹은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체약국 혹은 비체약 당사국에서 지명한 자로, CDS 연락관의 상세정보는 사무
국에 제공되며, 연락관은 아래 사항을 책임진다.

     ⦁ DCD, DED 및 DRED 발급 및 확인

     ⦁ e-CDS 자료 수정 요청

     ⦁ 요청 시, e-CDS 사용자 접근을 타인에게 제공

  (3) e-CDS는 CCAMLR가 CDS의 DCD, DED, DRED 생성, 확인, 저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이다. 

  (4) e-CDS 사용자 설명서 : CCAMRL가 개발한, 특히, DCD, DED, DERD 생성, 확인, 저장 
등을 위한 e-CDS 운영과 관련된 역할, 책임, 절차, 단계를 설명하는 문서

  (5) 수출: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영토 또는 양륙이 이뤄지는 자유무역지대에서, 또는 국가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관세동맹을 이루는 곳에서 동 관세동맹의 기타 회원국들로부터 어
떠한 형태로든 행해지는 이빨고기 이동

  (6) 수입 :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지리적 영토의 어느 부분에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빨고
기를 들여오거나 가져오는 것. 단, 본 보호조치의 ‘양륙’과 ‘전재’ 정의 내에서 양륙되고 
전재되는 이빨고기는 예외로 한다. 과거 양륙된 적이 있으며, 타국으로의 보세운송 목적
만을 위해, 물량 또는 형태에 어떠한 변화도 진행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영토에 들어온 
이빨고기는 본 보존조치 목적 상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양륙 : 항만국 당국이 이빨고기 양륙을 인증한 항구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부둣가로 선박
에서, 설령 추후 다른 선박으로 전재하기 위함이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빨고기를 최
초로 하역 또는 전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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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만국: 양륙, 전재,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항구 지역 또는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양륙 및 전재 인증 권한을 가지는 국가

  (9) 재수출: 국가, 자유무역지대, 혹은 수입관세동맹 회원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
어지는 이빨고기의 이동. 단 국가, 자유무역지대, 혹은 수입관세동맹 회원국이 첫 번째 
수입 장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빨고기의 이동은 본 보존조치 ‘수출’ 정
의에 따라 수출이 된다. 

  (10) 특별히 검증된 이빨고기어획증명서(SVDCD) : 판매 또는 처리할 압류 혹은 몰수된 이
빨고기를 포함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특별히 발급한 DCD

  (11) 전재 : 이전에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에 양륙한 적이 없는 이빨
고기를 옮기는 것. 이빨고기를 하역하거나 항구에서 한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로 이빨
고기류를 옮기는 것은 동 보존조치 정의 하에 양륙이다.  

2. 개별 체약 당사국 및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협력 체약 당사국은 자
국 영토에서 양륙,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된 이빨고기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이 중 협약수
역에서 어획되어 양륙,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된 이빨고기가 CCAMLR 보존조치를 준수하
는 방식으로 어획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개별 체약 당사국 및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자국 항
구에 이빨고기를 양륙하고, 자국 선박이 이빨고기를 전재할 때마다 완전한 DCD를 동반하
도록 요구하여야한다. DCD가 수반되지 않은 이빨고기의 양륙은 금지된다. DCD를 생성, 
확인 및 완료하기 위해 e-CDS를 활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4. DCD는 부속서 10-05/A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완성되어야 한다. 

5. 기국은 VMS자료를 사용하여 (CM 10-04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박이 DCD상에 이
빨고기를 어획한 FAO 해역, CCAMLR 소해역(subarea) 혹은 해구(division)를 정확히 기
록하였는지를 확신하여야하며, DCD상에 기국 고유 확인 번호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선박
의 조업허가를 확인하여야한다. 기국의 DCD 연락관은 선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
거나, CCAMLR 협약수역에서 조업이 이뤄졌을 경우 CCAMLR 보존조치를 따르지 않고 
이빨고기를 어획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DCD상에 기국 확인 번호를 발급하
지 않아야 한다. 

6. 개별 체약 당사국 및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로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되는 이빨고기 화물에 DED 또는 DRED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
여야 한다. DED 혹은 DRED가 수반되지 않은 이빨고기의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은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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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D 및 DRED는 부속서 10-05/A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완성되어야 한다. DCD를 생성, 
확인 및 완료하기 위해 e-CDS를 활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8. DCD, DED 혹은 DRED를 인쇄본으로 제공하여할 경우, e-CDS에서 생성된 문서 출력본
은 받아져야 한다.

9. 개별 체약 당사국 및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체약국 및 협력적 비체약
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나 기타 적절한 공무원이 자국의 영토에서 수입, 수출 혹은 재수입
되는 이빨고기 선적증명서를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동 검사는 선적
에 포함된 모든 이빨고기를 처리하는 DED(s) 그리고, 적절한 경우, DRED(s)를 확인하고, 
DEDs 그리고/또는 DREDs에 포함된 정보가 e-CDS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DED 및/또는 DRED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선적물을 점검하여야한다.

10. 상기 9항의 검사 결과 혹은 관련 국내법에 의거하여 실시된 검색 혹은 조사 결과, DCD, 
DED 혹은 DRED 상의 정보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당국 공무원이 문서를 검증한 수
출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선박에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기국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
기 위하여 수입국과 협조하도록 요구된다. 

11. 모든 DCD, DED 및 DRED 서류가 e-CDS를 이용해 만들어지면, 사무국과 해당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회원국 및 수입국 담당자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2. 체약당사국 또는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협약수역 
이원에서 어획한 어획물이 자국에서 양륙,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 경우 해당 CDS연락관
으로 하여금 특히 VMS를 이용하여 DCD, DED 혹은 DRED에 포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3. 만약 제9항의 검사 혹은 관련 국내법에 의거하여 실시된 검색 혹은 조사결과, 제9항의 의
문사항 및 제12항의 증명서 추가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은 후에, 국가 간 협의 끝에 DCD, 
DED 혹은 DRED 어떤 정보라도 실효성이 없거나 이빨고기가 CCAMLR 보존조치에 따
라 어획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증명서상의 이빨고기의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은 금지
된다. 

14. 체약 당사국 또는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압류 및 
몰수된 이빨고기를 판매 또는 처리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체약 당사국은 특별히 검증
된 이빨고기어획증명서(Specially Validated Dissostichus Catch Document(SVDCD)
를 발급하고 증명서상에 확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몰수된 어류가 교역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SVDCD상에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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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가능한 압류 또는 몰수된 이빨고기의 판매수익이 해당 압류 또는 몰수의 원인이 
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예: 선사, 수익자, 선
주, 유통 및 서비스 제공자 등)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 혹은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협력 비체약 당사국이 SVDCD를 발급할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 모든 체약 당사국들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도
록 하고 상황에 따라 교역통계집에 기록한다. 

15. 비 체약 당사국이 압류 또는 몰수된 이빨고기를 판매 또는 처분하여야 할 경우, 체약 당사
국은 해당 비 체약 당사국을 대신하여 사무국에 SVDCD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
청할 시 체약 당사국은 발급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동 신청
서에는 사무국이 해당 체약 당사국을 대신하여 SVDCD 필요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
록 관련 정보를 모두 수록하고, 하기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해당 이빨고기류가 압류 또는 몰수된 선박 세부 사항 등 압류 또는 몰수 정황, 또는 해당 
이빨고기 압류 당시 양륙된 상황인 경우, 동 이빨고기를 하역한 선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는 대로 기재

  (2) SVDCD에 기록될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CDS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동 조치 관련 최소한 하기의 정보를 기재

   (가) 해당 비 체약 당사국이 문제의 이빨고기의 하역을 모니터링하거나 동 이빨고기를 압류 
또는 몰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약 당사국이 취한 지원 조치. 이빨고기가 기 하역된 상
태였을 경우 해당 어종 및 어획량 중량을 검증하기 위해 취한 조치

   (나) 비 체약 당사국이 압류 또는 몰수된 이빨고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압류 또는 몰수
의 원인이 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예: 선사, 
수익자, 선주, 유통 및 서비스 제공자 등)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체약 당사국이 취한 지원 조치

   (다) 압류 또는 몰수된 이빨고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압류 또는 몰수의 원인이 된 행위
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예: 선사, 수익자, 선주, 유
통 및 서비스 제공자 등)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선박과 
관련이 있는 타 국가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취한 조치

  (3) 하기 사항 관련 해당 비 체약 당사국의 국내법

   (가) 이빨고기 상품 압류 또는 몰수, 그리고 해당 상품의 판매 또는 처분에 적용하는 법

   (나) 이빨고기가 압류, 몰수 또는 양륙된 선박의 선장, 선원 및 기타 동 선박의 운영과 관련
된 자가 위반한 법률

  (4) 상기 제(3)호의 법에 따라 비 체약 당사국이 취하였거나 취하고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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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 체약 당사국 유관 당국 관련 세부 사항

   (나) 비 체약 당사국 유관 당국이 이빨고기가 압류, 몰수 또는 양륙된 선박의 선원 명부 사본 
또는 선장 및 선원의 여권 사본을 입수하였는지 여부. 동 서류 사본을 입수한 경우 체약 
당사국은 SVDCD발급 요청서 제출 시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를 요청서와 함께 제출
한다.

16. 체약 당사국은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17. 사무국은 가능한 한 속히 제1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정보를 모든 체약 당사국들에
게 회람한다. 체약당사국들은 십사(14)일 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15항에 
명시된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18. 제15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는 체약 당사국은 요청된 추가 정보가 있을 시 이를 제공하
여야 하며, 동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부재한 사유를 상기 제17항에 따른 추가 정보가 
요청된 날로부터 십사(14)일 내에 제출한다.

19. 신청서에 대하여 상기 제17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없거나, 제15항에 따라 SVDCD 발급을 
신청한 체약 당사국이 제18항 따라 답변하였고 제15항에 명시된 정보가 신청서에 모두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사무국은 SVDCD를 발급한다.

20. 사무국이 제15항에 따라 SVDCD를 발급함에 있어서 비 체약 당사국을 대신하여 체약 당
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하기의 사항을 실시한다.

  (1) SVDCD발급 대상 이빨고기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비 체약 당사국에서 수출될 시 첨부
될 DED 발급

  (2) 해당 비 체약 당사국이 DED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e-CDS 접근 허용

21. 제15항에 따라 특정 비 체약 당사국에 대해 SVDCD가 발급된 경우, 이 행위는 차기 회의
에서 해당 체약 당사국이 CDS 참여를 통해 CCAMLR와 협력하는 협력적 비 체약 당사국
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비 체약 당사국에 대해 추가 SVDCD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22. 이행위는 정기 회의 시 전년도 회의 이후 발생한 SVDCD 발급 상황을 모두 검토하고,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한다.

23. 체약 당사국,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협력 체약 당사국 또는 제15
항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SVDCD를 발급받은 비 체약당사국은 압류되거나 몰수된 이빨
고기의 판매수익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가 창설한 CDS 기금이나 협약목적달성을 장려
하는 국가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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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 당사국 또는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에 협력하는 비협력 체약 당사국 또는 
제15항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SVDCD를 발급받은 비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가 공급한 SVDCD 판매용의 이빨고기에 대하여 시장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CDS 기
금사용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10-05/B에 기술되어 있다.

24. 이빨고기 교역에 참여한 비체약 당사국이 동 CDS 참여를 통해 CCAMLR에 협력하고, 
CCAMLR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장한다. SVDCD를 대리 발급받은 
비 체약 당사국 등을 비롯하여 이빨고기 교역에 참여한 비체약 당사국이 동 CDS를 자발
적으로 이행하여 CCAMLR에 협력하는 절차는 부속서 10-05/C에 명시되어있다.

1 협약수역 밖 공해에서 트롤선에 의한 이빨고기 부수어획은 제외한다. 부수어획은 전체 어획물의 5% 미만이며, 선박의 
조업항차중 50톤 미만의 어획을 말한다.

2 CDS에의 참여를 통해 CCAMLR에 협조하는 비 체약당사국



- 88 - 



- 89 - 

부속서 10-05/A

A1. 각 체약당사국과 CDS 참여를 통해 CCAMLR와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이빨고기류가 
자국 항구에서 입항 양륙할 때마다 그리고 자국 선박에서 또는 자국 선박으로 이빨고기류
가 전재될 때마다 전자어획증명제도(e-CDS)를 이용해 완전하게 작성된 DCD를 동반하
도록 해야 한다. 

A2. 각 체약당사국과 CDS 참여를 통해 CCAMLR와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로 
수입되거나 자국 영토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된 이빨고기류가 선적될 때마다 e-CDS를 이
용해 작성된 DED나 DRED를 동반하도록 해야 한다.

A3. e-CDS의 사용법은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 이빨고기 수출증명서(DED), 이빨고기 
재수출증명서(DRED)의 작성, 검증 및 저장을 위한 e-CDS의 운영과 관련된 역할, 책임, 
절차 및 단계 등이 포함된 ‘e-CDS 사용자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다. 

A4. 관련 기국이 e-CDS를 이용해 작성한 각각의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에는 다음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식별번호(문서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i)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코드 두 자리와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의 발급연도 두 
자리로 구성된 네 자리 수

    (ii)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의 발급순서를 명시하는 네 자리수 일련번호(0001로 시작) 

    (iii) 하나의 DCD에 여러 명의 수신자가 기록된 경우에는 네 자리 일련번호 뒤에 한 자릿수 
번호/(/1)를 기록

A5.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발급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ii) 해당선박의 이름, 모항, 국가등록번호, 호출부호, IMO/로이드 등록 번호(발급된 경우) 

    (iii) 어업허가 또는 면허 참고번호(발급된 경우)

    (iv) 종별 제품종류 별 양륙 또는 전재된 이빨고기류의 순중량과 

        (a) 협약수역에서 어획한 경우: CCAMLR 통계 소해역 또는 해구 또는 

        (b) 협약수역 외에서 어획한 경우: FAO 통계수역, 소해역 또는 해구1)

   (v) 조업 개시일, 종료일 및 출항 및 입항 날짜

   (vi) 양륙 또는 전재 시, 어선 선장의 성명, 양륙/전재되는 국가/지역(해상전재 시 전재 지점 
좌표) 및 양륙/전재 일자, 양륙 증명서. 항구 내 전재 시, 상기 내용에 더해 항만당국 이
름 및 서명. 양륙의 경우, 양륙하려는 항구 및 국가, 양륙일자, 양륙 확인서

1) 이빨고기류가 잡힌 FAO 통계수역/중해역/소해역을 보고하고 이빨고기류가 공해상에서 잡혔는지 EEZ 내에서 잡혔는지
를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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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양륙 또는 전재 시, 어선 선장의 성명, 양륙/전재되는 국가/지역(해상전재 시 전재 지
점 좌표) 및 양륙/전재 일자, 양륙 증명서

   (vii) 전재시, 전재 받는 선박의 선장 성명, 전재를 받는 선박의 이름, 호출부호 및 IMO/로
이드 번호(즉, 어획물을 전재 받은 선박). 입항 전재 시, 상기 정보에 더해 항만당국의 
이름 및 서명]

   (viii) 양륙시 이빨고기류를 판매할 경우, 어획물이 판매된 이빨고기 류 수령자의 성명,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각 어종 및 제품종류별 중량

A6. e-DCD를 이용해 수출국이 발급한 DED와 DRED에는 수출과 관련된 DCD의 구체적
인 식별번호(문서번호)가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A7. 각 DED와 DRED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수출코드
    (ii) DED 관련 어선명 
    (iii) DRED의 원래 수출코드
    (iv) 조업 개시일, 종료일
    (v) 어종 및 제품종류 별 수출된 이빨고기류의 순중량
    (vi) 선적물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와 도착 항구 또는 도착지
    (vii)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viii) 수출국 이름/명칭, 수출국 정부
    (ix) 선적물 운송 내역
        (1) 해상운송일 경우(아래 네 가지 모두) 

(a) 컨테이너 번호
(b) 선박명
(c) 선하증권번호(있을 경우)2)  

       그리고
(d) 발급일자 및 출발항  

2) 발급당시 수출/재수출 문서에 선하증권 번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출/재수출국은 수출/재수출 문서를 받은 후 5
일 내로 사무국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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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공운송일 경우(아래 두 가지 모두)
(a) 편명,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b) 발급일자 및 출발지 

        (3) 운송방법이 다를 경우(육상)(아래 세 가지 모두)
(a) 트럭 등록 번호 및 트럭 회사 국적 또는 철도 운송 번호 
(b) 선하증권번호 또는 선적을 식별할만한 기타 선적문서 

         그리고
(c) 발급일자 및 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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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5/A 부록1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및 수출/재수출 증명서 및 특별발급 이빨고기 증명서 
2018년 2월 1일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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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5/B

CDS 기금의 사용

B1. CDS 기금(“기금”)은 CDS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
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 기금과 기타 수단을 통하여 협약수역에서 IUU 조업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함에 있다.

B2. 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운용 된다:
(1) 기금은 IUU 어업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정 하에 사무국의 특별한 사업 또는 특별한 필요 사항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은 또한 CDS 개발 지원, 효과성 증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목
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2) 이들 프로젝트에서 회원국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금은 사무국 수행 프로
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회원국별 프로젝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위원회 
회원국의 정규의무와 대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금은 일상적인 사무국 활동에 사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 위원회, 과학위원회 및 이들 부속기구 또는 사무국이 특수프로젝트를 위한 제
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안서는 조사 보고서 형태로 위원회 연례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안서에 관한 설명과 항목별 예상비용 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연례회의시마다 6개 회원국을 검토패널(Review Panel)로 지정해 회기 간
에 제시된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특수프로젝트나 특수요청을 위한 기금지원 여
부와 관련해 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한다. 검토패널은 위원회 연례회의의 첫 주에 만날 
것이다. 

(5) 위원회는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고 연례회의 현안(standing agenda item)으로서 적절
한 프로젝트와 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본 기금이 상기(1)항과 (2)항에 따라 이용된다는 조건 하에, 협약 수역 내 IUU어업 예
방, 억제, 근절에 기여함으로써 CCAMLR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국
을 원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은 CCAMLR과 비체약국 사이의 협력 강화
를 위한 정책에 포함된 CCAMLR 협력강화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가입
국과 비체약국은 회원국 또는 사무국에게 지지를 받거나, 또는 협력하여 만든 제안을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연례회의 때 제출할 수 있다. 

 

(7) 위원회 재정규칙은 본 규정, 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금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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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기금활동에 대하여 위원회 연례회의시 보고하
여야 한다. 보고서의 부속서에는 각 프로젝트의 세부 지출내역을 포함해,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각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연례회의 전 
회원국들에게 회람될 것이다. 

(9) 개별 회원국의 프로젝트가 규정(2)에 따라 자금을 조달받을 경우, 회원국은 프로젝트
를 통한 세부비용 지출을 포함해 프로젝트 진척과정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연례회의 이전에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조사 보고서 형태로 사
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회원국은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회
계감사원이 확인한 최종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연례회의에서 현안의제로 검토할 수 있으
며,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통보 후에, 언제든 프로젝트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
다. 이러한 결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진척상황과 향후 
잠정적인 진행과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프로젝트 조정자가 기금의 지
속적 지원 사유를 제출하도록 위원회가 요청함으로써 진행되어야 한다. 

(11) 위원회는 언제든 이들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부속서 10-05/C

이빨고기 거래에 대한 CDS 이행 관련 비체약국의 CCAMLR와의 협력 절차

C1. 매년 연례회가 이뤄지기 전에 사무국장은 SVDCD를 대리 발급받은 비 체약 당사국 등을 
비롯하여 이빨고기 거래에 관여된 모든 비 체약 당사자와 연락하여 CCAMLR의 체약 당
사국이 되도록 그리고 보존조치 10-05 규정에 따른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와의 비 체약 당사자 협력지위를 얻도록 독려한다. 사무국장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사무국국장은 이 보존조치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관련 결
의안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2. 사무국장은 또한 비체약국이 이빨고기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이 알려진 경우 그 즉시 해당 
비체약국과 회기 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서면으로 전달된 답신을 지체 없
이 회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C3. 사무국장은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비체약국들에게 CCA
MLR 사무국에 해당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요청서에는 해당 
지원을 통해 협약 수역 내에서 어떻게 IUU어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동 요청서는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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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이빨고기류 거래에 관여하는 비체약 당사국으로서 CCAMLR와 협력하고 CDS에 참여하
고자 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이빨고기류 수입 시 동봉하는 수출/재수출 문서 검증 및 재수
출 문서 발급을 위해 사무국장에게 CDS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비체약 당사국은 자국 항구 내에서 체약국 또는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
MLR와 협력하는 비체약 당사국 항구에 기 양륙된 적이 없는 이빨고기류의 양륙을 금지
하여야 한다.

      
     (i) 9월 1일 이후 사무국장이 받은 CDS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 관련 모든 요청은 연례회의

에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 

     (ii) 사무국장은 9월 1일 이전에 받은 모든 제한적 접근권에 관한 요청을 보조 자료와 함께 
위원회 회람장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회람해야 한다. 45일 후에 회원국으로부터 반대
가 없을 경우 사무국은 CDS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을 요청한 비체약국에게 제공하고, 
그 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iii) 실행 및 준수 상임위원회(SCIC)는 제(i)항 또는 제(ii)항에 따라 각 비체약국에게 부여
된 CDS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을 검토할 책임을 가져야 하며, 해당 비체약국이 접근
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각 비체약국에 부여된 CDS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을 매년 검토해야 하며, 해당 비체
약국이 CDS의 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본 접근권을 철회할 수도 있다. 

     
C5. CDS에 참여하여 CCAMLR과 협력하는 비체약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모든 비체약국은 사

무국장에게 해당 지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는 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고려하
기 위해 적어도 회의 90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6.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와의 협력적 비 체약 당사자 지위를 신청한 자는 서면으

로 하기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i) 보존조치 10-05 이행에 대한 서약

  (ii) 보존조치 10-05의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C7.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와의 협력적 비체약국 지위를 획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

체약국은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정보관련 요건:

      (a) CDS 규정상의 데이터 제출

    (ii) 이행관련 요건:

      (a) 보존조치 10-05의 모든 규정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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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히, 그리고, 적절하게, 해상과 항만에서의 검사, CDS의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이빨
고기의 운반을 위해 사용된 자국 선박과 선박 운영자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들을 CCAMLR에 알린다.

       (c) 적절한 기구에 의하여 결정된 자국의 이빨고기 운반선과 운영자의 CCAMLR 보존조
치 위반사건에 대응하고, 운영자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CCAMLR에 통지한다. 

C8. SCIC는 CDS에 참여함으로써 CCAMLR와의 협력적 비 체약 당사자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국에 동 지위를 부여 할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하
여야 한다. 

C9. 매년 위원회는 각 비 체약 당사자에게 부여된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비 체
약 당사국이 본 조치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동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C10. 비체약국과 이빨고기를 교역하는 체약국은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CDS의 자발적 이행
을 증진한다.

C11. 체약 당사국은 연례회의 45일 전까지 상기 C10항에 따른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사무국
은 비 체약 당사국 협력 전략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SCIC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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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6 (2016)
체약 당사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불법, 비규제 및 비보고 조업(IUU)이 협약의 목표를 저해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많은 수의 체약 당사자나 비 체약 당사자의 어선들이 협약수역 내에서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활동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협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업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체약 
당사국은 이에 협조하여야함을 상기하고, 

협약수역 내에서 IUU 조업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정치적 통합조치를 강화할 것을 결
의하며, 

협약의 제 9조제2항(1)호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협약수역에서 발효 중인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선박의 체약 당사자들을 파악하고 다음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런 선박의 목록(CP-IUU 선
박 목록)을 만든다.

2. 파악된 사실은, 특히, 보존조치 10-03의 적용, 보존조치 10-05의 이행을 토대로 확보한 교
역정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기타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통계
와 같은 관련 교역통계를 비롯하여 항구국에서 확보되고/또는 어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록
되어 수집된 기타 모든 정보와 관련된 보고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어떤 체약 당사국이, 다른 체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제5항의 활동에 종사하였
다는 정보를 확보할 경우, 사무국장 및 해당 체약 당사자에게 본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속
히 제출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본 정보가 보존조치 10-06에 따라 CP-IUU 선박 목록
에 관계된 선박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사무국장은 다른 체약 당사국들과 이빨고기를 위한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
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들에게 1근무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하여야 하며, 위와 관
련된 선박들에 대해 소유주, 운영자, 교역활동 등 알고 있는 정보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 본 보존조치 목적상, 다음의 경우 체약 당사국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조업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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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국이 CCAMLR 권한 하의 어업에 참여할 경우 당사국 선박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
고 현재 발효중인 보존조치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2) 이들 선박이 CP-IUU 선박목록에 반복적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5. CP-IUU 선박목록에 체약 당사국 선박이 등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음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보존조치 10-02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없이 CCAMLR 협약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인증 
수역, 어종 및 조업 기간과 관련해 허가증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또는

  (2) 체약 당사국 어선이 종사한 어업에 적용되는 보고체제에 따라 CCAMLR 협약수역에서
의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을 때 또는 잘못 공표할 경우; 또는

  (3)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금어기중이나 폐쇄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4) CCAMLR 보존조치에 위배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5) CCAMLR가 IUU 조업하는 것으로 확인한 기타 선박과 환적하거나 공동조업하거나 지원
한 경우(즉, 보존조치 10-07에 따라 제정된 CP-IUU 선박목록 또는 NCP-IUU 선박목록
에 등재된 선박들)

  (6) 보존조치 10-05에 따라 요청한 유효 이빨고기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7) 1980년 5월 19일 발표된 규정에 관한 의장성명에서, 모든 체약 당사국이 국가통치권을 
인정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 내 도서의 인근 수역에서 협약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방
식으로 조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8) 협약 제22조에 따라 협약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기타 CCAMLR 보존조치에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CP-IUU 선박목록 초안

6. 사무국장은 매년 7월 1일 이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및 사무국장이 확보
한 그 외 관련 정보, 그리고 제4항에 정의된 조건을 기반으로 제5항에 언급된 활동에 연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체약 당사국 선박을 열거한 체약 당사국의 선박목록안(CP-IUU 
선박목록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CP-IUU 선박목록 초안은 해당 체약 당사국들에게 즉
시 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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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IUU 선박목록 초안을 수신할 시, 동 초안에 포함된 선박의 체약 당사국은 해당 선박의 
선주에게 동 초안 등재 사실 및 등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고지할 것이 장려
된다. 해당 체약 당사국은 CP-IUU 선박목록 초안에 등재된 원인이 되는 활동들을 하지 않
았음을 입증 가능한 VMS 자료 및 기타 증거자료와 함께 그들의 의견을 9월 1일 이전에 사
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P-IUU 선박목록 잠정안

8. 사무국장은 CP-IUU 선박목록 초안과 제7항에 따른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목록
(CP- IUU 선박목록 잠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0월 1일 이전에 사무국장은 전 해 
CCAMLR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CP-IUU 선박목록, 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관련하여 그 회의 이후에 입수된 
증거나 문서정보를 모든 체약 당사자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무국장은, 

  (1)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들에게 위원
회가 목록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CP-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등재된 선박을 
등록 또는 등록취소하지 말 것을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요구
하여야 한다. 

  (2)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에게 CP- 
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관한 모든 증거나 문서화된 
정보를 적어도 다음 CCAMLR 연례회의 시작 3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다. 다음 CCAMLR 연례회의 이전 한 달 동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나 문서화된 정
보는 가능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9. 체약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모든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CP-위원회가 목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등재되었던 
선박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2) CP-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포함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다면, 가능한 경우, 새로 제안
된 선박 기국의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이어서 사무국장은 그 국가에게 선박이 CP-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등재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선박을 등록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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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UU 선박목록 제출안 및 최종안 

10. 체약 당사국은 CP-IUU 선박목록 작성에 필요한(relevant) 추가정보를 CCAMLR 연례회
의 시작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는 제16항
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체약 당사국은 본 정보가 보존조치 10-06에 따라 
CP-IUU 선박 목록에 관계된 선박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수령한 모든 정보를 대조하여야 하고, 선박에 관한 정
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제16항 (1)호에서 (8)호까지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11. 사무국장은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에의 참여를 통하여 위원회와 협력하는 비 체약 당사자
에 잠정적 IUU 선박목록 및 IUU 선박목록상의 선박에 관한 증거 또는 확인된 정보를 제
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수령한 기타 증거 또
는 확인된 정보를 비롯하여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하여 수령한 모든 증거 또는 확인된 정
보를 CCAMLR 연례회의 개시 전 30일간 체약 당사국에 회람시켜야 한다. 

12. CCAMLR 연례회의시마다 이행 및 준수 상임위원회(SCIC)는 합의에 의해:

  (1) 잠정적 CP-IUU 선박목록 및 제10항에 따라 회람된 정보 및 증거에 대한 고려 이후 제안
된 CP-IUU 선박목록을 채택하여야 한다. CP-IUU 선박목록 제출안은 승인을 위해 위원
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0항에 따라 회람된 CP-IUU 선박목록과 정보 및 증거에 대한 고려 이후 전해의 CCAMLR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선박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권고하
여야 한다.

13. SCIC는 제5항의 평가항목 1개 이상이 충족되는 선박만 CP-IUU 선박목록 제출안에 포함
시킨다. 

14. 체약 당사국이 다음을 입증하면 SCIC는 위원회가 잠정적 CP-IUU 선박목록에서 동 체약 
당사국의 선박을 제외시킬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이 CP-IUU 선박목록 초안에 등재된 원인이 되는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활동
들에 참여하지 않았음

  (2) IUU 조업에 대하여 기소하고 적정 수준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
당 IUU 조업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3) 수익소유권이 등록소유권과 다른 경우 수익소유권도 포함한 선박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선주는 이전 선주가 더 이상 선박에 대해 법률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권을 가
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선주는 IUU 조업에 참여
하지 않았음

(4)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IUU 조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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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CIC 및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고려대상 선박과 관련하여 제출
된 모든 정보와 증거 및 의견을 요약하고 첨부한 보고서(paper)를 CCAMLR 연례회의시
마다 준비하여야 한다. 

16. CP-IUU 선박목록 초안, 잠정안, 제출안 및 CP-IUU 선박목록은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이전 선박명(바뀐 경우)

  (2) 선박국적 및 이전 국적(바뀐 경우)

  (3) 선주 및 이전 선주들(수익소유주 포함) 

  (4) 선박 운영자 및 이전 운영자들

  (5) 선박무선부호 및 이전 선박무선부호들

  (6) Lloyds/IMO 번호

  (7) 선박 사진(있을 경우)

  (8) 선박이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최초 일자

  (9) 해당 선박의 목록 등재의 근거가 되는 활동 요약 및 그러한 활동을 입증하는 모든 관련 
문서

  (10) 협약수역에서 해당 선박을 목격한 일시와 위치, 해당 선박이 CCAMLR 보존조치를 위
반하여 행한 관련 행위

17. CP-IUU 선박목록 승인 시, 위원회는 목록에 자국 선박이 등재된 체약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선박의 등록이나 조업 허가증 취소, 해당 어획증명서의 무효화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의 추가접근 거부 등을 포함하여 CP-IUU 조업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8. 체약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협약수역내의 조업허가증 발급을 금지한다.

(2)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체약 당사국 관할 수역내의 조업허가증 발급을 금
지한다.

(3) 자국 어선, 지원선, 연료 공급선, 모선 및 운반선이 어떠한 경우라도 협약 수역 내에서 
전재, 공동 조업, 지원 및 재공급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CP-IUU 선박 목록에 등재
된 선박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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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집행행위의 목적 또는 불가항력의 이유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 및 선박에 도움을 
줄 목적이 아닌 이상, CP-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들은 입항이 거부된다. 입항이 허
용된 선박들은 관련된 보존조치에 따라 검색한다.

(5) 입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a) 어획물이 어획된 수역 검증을 위해 경우에 따라 DCD등을 포함한 서류 및 기타 정보를 
검사하고, 원산지가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획물을 압류하거나 해당 어획
물의 양륙 또는 전재를 거부한다. 

   b) 가능한 경우에는,

     1. 어획물이 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어획물을 압
류한다. 

     2. 비 긴급 연료보급, 재공급, 수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선박에 대한 모든 지원을 금지한다. 

(6)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용선을 금한다. 

(7) CP-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자국기 게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8)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통한 이빨고기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한다. 

(9) 선적된 어획물이(이빨고기)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어획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출 또는 재수출 정부당국 확인’은 인증되지 않는다.  

(10) 수입업자, 운송업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CP-IUU 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대상으로 거래 및 전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11) 이 보존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CP-IUU 선박목록 상 선박의 어획물들에 대한 수출입 
및 여타 교역관련 활동들을 적발, 통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작성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체약 당사국과 이빨고기 어획
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 실체 혹은 어업실체에
게 전달한다. 

19.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CP-IUU 선박목록을 CCAMLR 홈페이지 전체 공개 게
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무국장은 IUU 조업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하는 데 
있어서 CCAMLR와 식량농업기구(FAO) 및 적절한 지역수산관리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상기 기구에 CP-IUU 선박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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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무국장은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 체약 당사자
에게 CP-IUU 선박목록을 배포하고, 위원회에 의해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목록에 등재
된 선박을 등록하지 않도록 적용가능한 규칙과 법률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21. 체약 당사국은 CP-IUU 선박목록 초안, 잠정안 또는 최종안에 등재된 자국 선박을 면밀
히 감시하여 특히 선명, 기국, 등록 선주 등에 변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22. 체약 당사국이 CP-IUU 선박목록 상의 선박과 관련하여 제16항(1)-(8)호의 사항에 대하
여 신규 및 변동된 정보를 확보할 경우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CCAMLR 홈페이지의 비공개 게시판에 게재하고 모든 체약 당사국들에게 동 통지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한다. 7일 내에 본 정보에 관한 이견이 없을 경우, 사무국장은 CP-IUU 선박
목록을 수정한다. 

23. 체약 당사국은 기국 및 연안국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사무국장이 제6항에 따라 작성한 CP-IUU 선박목록초안에 어선(들)이 포함되었다
는 사실을 근거로, 그 어선에 대하여 국제법에 상반하는 어떠한 무역 조치나 기타 제재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명된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선박의 어업행위로 인
한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5. 위원회는 차기 CCAMLR 연례회의에서 체약 당사국이 제23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취
한 조치를 상황에 맞게 검토하며, 문제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체약 당사국을 규명하여
야 한다.

26. 위원회는 이빨고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규명된 체약 당사
자와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약 당사국은 위원회가 규명한 IUU 
조업활동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부합하
는 다자간 합의된 적절한 무역관련 조치를 채택하는 데 있어 협력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
관련 조치는 이빨고기 및 이빨고기 제품의 교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IUU 조업을 부추기지 
않으며 또는 1982년 유엔해양법에 부합하는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을 저해하지 않
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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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7 (2016)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불법, 비규제 및 비보고(IUU) 어업이 협약 목적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확신하고, 

비 체약 당사자에 등록된 상당수의 선박이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을 저해하는 활동들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체약 당사국은 협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협약수역 내의 IUU 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정치적 통합조치의 강화를 결의하며, 

협약의 제9조제2항(1)에 따라 다음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체약 당사국은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비 체약 당
사국이 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연례회의마다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협약수역 내의 불법, 비규
제 및 비보고(IUU) 조업에 참여하는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을 파악하고 하기의 절차와 기준
에 따라 이러한 선박의 목록(NCP-IUU 선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이렇게 파악된 내용은 특히, 보존조치 10-03의 적용, 보존조치 10-05 이행을 기반하여 확
보한 교역 정보 및 세계식량기구(FAO)의 교역 통계나 다른 국내/국제적으로 입증가능한 
통계 자료, 항구국 및/또는 조업지대로부터 확보한 합법적으로 문서화된 모든 다른 정보에 
관한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03에 따라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
재가 금지된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선박이 협약수역 및 그 이원에서 전재할 경우, 해
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제4항의 비 체약 당사자 선박이 체약 당사국 항구로 입항할 때, 보존조치 10-03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공인된 공무원이 선박을 검색하여야 하며, 선박이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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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CCAMLR 보존조치에 따라,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협약수역에서 조업활동 중인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을 목격하거나 제5항에 따라 비 체약 당
사국의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재를 거부한 체약 당사국은 해당 선박에 CCAMLR 보존조치
의 효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보가 사무국장, 모든 체약 당사국 및 동 선박
의 기국에 배포될 것임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기와 같은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의 목격이나 항구접근, 양륙이나 전재금지 그리고 체약 당
사국 항구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색결과와 차후 조치에 관한 정보는 협약 제22조에 따라 위
원회에 1근무일 이내에 송부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의 수신 후 1근무일 이내에 모든 
체약 당사국에, 해당 선박기국과 적절한 지역수산기구로 가능한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
다. 이 때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기국으로 하여금 적절하다면,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선박(들)의 활동이 중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국에 적용
되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결과와/또는 기국
이 해당 선박(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CCAMLR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다. 다른 체약 당사
국과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국은 위와 관
련된 선박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소유권, 운영자, 교역활동 포함)를 통보하도록 요청되
어야 한다.

8.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이 제9항에 명시된 활동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체약 당
사국은 이 정보를 담은 보고서(제7항에 따라 그 정보를 또한 어디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내
용 포함)를 사무국장에게 속히 제출한다. 체약 당사국은 그 정보가 보존조치 10-07에 따라 
해당 선박을 NCP-IUU 선박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체약 당사국은 보고서를 해당 비 체약 당사국에게도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사무국장은 보존조치 10-07에 따라 해당 선박을 NCP-IUU 선박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음을 명시하여 정보를 해당 비 체약 당
사국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기국이 그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
을 저해하는 활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해당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취한 
조치들을 다시 CCAMLR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정보와 기국
으로부터의 보고를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다른 체약 당사국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9. 비 체약 당사국 선박이 NCP-IUU 선박목록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항과 제8항
에 따라 그 선박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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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AMLR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것이 목격된 경우.
(2) 보존조치 10-03에 따라 항구 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거부된 경우.
(3) CCAMLR에 의해 IUU 조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파악된 다른 선박들과 전재 또는 공동 

조업활동을 하거나, 지원 또는 재공급을 하는 경우(즉, 보존조치 10-06에 따라 구성된 
NCP-IUU 선박목록 또는 CP-IUU 선박목록 상의 선박들).

(4) 보존조치 10-05에 따라 요청된 유효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 1980년 5월 19일의 의장 성명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는(그러나 모든 체약 당사국에 의

해 협약에 우선하는 국가 주권이 인정되는) 구역 내의 섬 인근 수역에서 협약의 목적달
성을 저해하는 조업활동에 연루된 경우.

(6) 협약 제22조에 따른 협약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며 여타 CCAMLR 보존조치에 상반되는 
조업활동에 연루된 경우.

NCP-IUU 선박목록 초안

10. 사무국장은 매년 7월 1일 이전에 제3항과 제8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와 사무국장이 확보
한 기타 관련 정보에 기반하여, 제9항에 언급된 활동들에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비체약 당사국 선박을 열거한 목록 초안(‘NCP-IUU 선박목록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NCP- IUU 선박목록 초안은 해당 비체약 당사국와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즉시 배포되
어야 한다. 

11. 사무국장은 NCP-IUU 선박목록 초안에 포함된 선박이 있는 비체약 당사국에게 9월1일 
이전까지 사무국장에게 그들의 의견(그 선박이 NCP-IUU 선박목록 초안에 등재된 원인
이 되는 활동에 연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입증가능한 VMS 자료 및 기타 증거 정보 포
함)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NCP-IUU선박 목록 초안에 등재될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해당 비 체약 당사국에게 고지하되, 해당 비 체약 당사국이 해당 선
주에게 고지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전달한다.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

12. 사무국장은 NCP-IUU 선박목록 초안과 제11항에 따라 입수된 모든 정보가 담긴 새로운 
목록(‘NCP-IUU 선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0월 1일 이전에 사무국장은 전 해 
CCAMLR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NCP-IUU 선박목록인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N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관련하여 그 회의 이
후에 입수된 증거나 문서정보를 모든 체약 당사국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
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국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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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국들에게 위원
회가 목록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등록 또는 등록취소하
지 말 것을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2)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국에게 NCP- 
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N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관한 모든 증거나 문서화
된 정보를 적어도 다음 CCAMLR 연례회의 시작3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 CCAMLR 연례회의 이전 한달 동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나 문서화된 
정보는 가능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3)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여타 증거, 또는 목록상의 선박들에 관해 입수한 확인된 
정보를 목록에 자국 선박이 포함된 모든 비체약 당사국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
여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지 않는 비체약 당사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3. 체약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목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등재된 선
박들을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 

  (2) 체약 당사국들이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에 포함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체약 당사국들은 가능한 경우, 해당 선박의 새 기국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사
무국장은 NCP-IUU 선박 목록 잠정안에 해당 선박이 등재되었음을 그 기국에 알리고 
동 선박을 등록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NCP-IUU 선박목록 제출안 및 최종안

14. 체약 당사국은 NCP-IUU 선박목록 작성에 필요한(relevant) 추가정보를 CCAMLR 연례
회의 시작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는 제20항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체약 당사국은 본 정보가 보존조치 10-07에 따라 NCP- 
IUU 선박 목록에 관계된 선박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임
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수령한 모든 정보를 대조하여야 하고, 선박에 관한 정보
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19(1)에서 (8)까지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사무국장은 제12항 및 제13항에 의거하여 수령한 기타 증거 또는 확인된 정보를 비롯하
여 제3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수령한 모든 증거 또는 확인된 정보를 CCAMLR 연례회의 
개회 전 30일 전까지 체약 당사국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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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 CCAMLR 연례회의에서 이행 및 준수 상임위원회(SCIC)는 합의에 의해
  (1) NCP-IUU 선박목록 잠정안과 제14항에 따라 회람된 정보 및 증거를 고려한 이후, 

NCP- IUU 선박목록 제출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NCP-IUU 선박목록 제출안은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4항에 따라 회람된 목록과 정보 및 증거를 고려한 이후, 전 해 CCAMLR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NCP-IUU 선박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선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17. SCIC은 9항의 조건이 하나 이상 만족되었을 경우에만 선박을 NCP-IUU 선박목록에 포
함시켜야 한다.

18. SCIC은 비 체약 당사국이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위원회로 하여금 NCP-IUU 선박목록
에서 선박을 제외시키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그 선박이 N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되는 원인이 된 제9항에 열거된 활동들을 하지 않
았거나

  (2) 기소 및 적정 수준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활동들에 대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3) 수익소유권이 등록소유권과 다른 경우 수익소유권도 포함한 선박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선주는 이전 선주가 더 이상 선박에 대해 법률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권을 가
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따라서 새로운 선주는 IUU 어업에 참여
하지 않았거나 

  (4)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IUU 조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

19. SCIC와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매 CCAMLR 연례회의 시 고려 대상
인 각각의 선박에 관해 제출된 모든 정보와 증거, 의견을 요약 및 수반하는 보고서를 준비
하여야 한다. 

20. NCP-IUU 선박목록 초안, 잠정안, 제출안 및 NCP-IUU 선박목록은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이전 선박명(바뀐 경우)
  (2) 선박국기 및 이전 국기(바뀐 경우)
  (3) 선주 및 이전 선주들(수익소유주 포함)



- 136 - 



- 137 - 

  (4) 선박 운영자 및 이전 운영자들

  (5) 선박무선부호 및 이전 선박무선부호들

  (6) Lloyds/IMO 번호

  (7) 선박 사진(있을 경우)

  (8) 선박이 NCP-IUU 선박목록에 포함된 최초 일자

  (9) 해당 선박의 목록 등재의 근거가 되는 활동 요약 및 그러한 활동을 입증하는 모든 관련 
문서

  (10) 협약수역에서의 CCAMLR 보존조치에 따르지 않는 선박 활동 관찰의 일시와 위치

  (11) 선박의 기국이 하나 또는 다수 체약 당사국들에게 동 선박의 검색을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표

21. NCP-IUU 선박목록이 승인되면, 위원회는 목록에 자국 선박이 등재된 비체약 당사국으
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등록이나 선박의 조업 허가증 취소, 해당 어획증명서의 무효화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로의 추가접근 거부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2. 체약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칙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NCP-IUU 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 체약 당사국의 어업 관할권하의 수역에 대한 조업
허가장 발급을 금지한다. 

  (2) 자국어선, 지원 선박, 연료보급선, 모함과 운반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떤 전재 또는 
공동어업 운영, 그러한 선박을 지원 또는 재공급에 참여함으로서 NCP-IUU 목록에 있
는 선박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3) 법률 집행행위의 목적 또는 불가항력의 이유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 및 선박에 도움을 
줄 목적이 아닌 이상, CP-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들은 입항이 거부된다. 입항이 허
용된 선박들은 관련된 보존조치에 따라 검색 한다.

  (4) 입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a) 어획물이 어획된 수역 검증을 위해 경우에 따라 DCD등을 포함한 서류 및 기타 정보를 
검사하고, 원산지가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획물을 압류하거나 해당 어획물
의 양륙 또는 전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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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능한 경우에는,
     1. 어획물이 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어획물을 압

류한다. 
     2. 비 긴급 연료보급, 재공급, 수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선박에 대한 모든 지원을 금지한다. 

(5)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용선을 금한다. 

(6) CP-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자국기 게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7)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통한 이빨고기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한다. 

(8) 선적된 어획물이(이빨고기) 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어획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출 또는 재수출 정부당국 확인’은 인증되지 않는다.  

(9) 수입업자, 운송업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CP-IUU 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대상으로 거래 및 전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10) 본 보존조치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NCP-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어획물
에 대한 수입/수출 및 기타 교역관련활동을 적발, 통제 및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
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것이 체약 당사국과 비체약 당사국,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실체 및 조업 실체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2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NCP-IUU 선박목록을 CCAMLR 홈페이지 공공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무국장은 IUU 조업을 금지, 방지 및 근절하는 데 있어서 
CCAMLR와 식량농업기구(FAO) 및 적절한 지역수산관리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상기 기구에 NCP-IUU 선박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4. 사무국장은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에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국에
게 NCP-IUU 선박목록을 배포하고, 위원회에 의해 목록에서 제외될 떼까지 목록에 등재
된 선박을 등록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한 규칙과 법률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25. 체약 당사국이 NCP-IUU 선박목록 상의 선박과 관련하여 제19항(1)-(7)호의 사항에 대
하여 신규 및 변동된 정보를 확보할 경우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
를 CCAMLR 홈페이지의 보안란에 게재하고 모든 체약 당사국들에게 공지에 대해 알려
야 한다. 7일 내에 본 정보에 관한 이견이 없을 경우, 사무국장은 NCP-IUU 선박목록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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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체약 당사국은 기국 및 연안국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사무국장이 제10항에 따라 작성한 NCP-IUU 선박목록 초안에 어선(들)이 포함되
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어선에 대하여 국제법에 상반하는 어떠한 무역 조치나 기타 제
재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명된 비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선박의 어로행위로 
인한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등록이나 선박의 
조업 허가증 취소, 해당 어획증명서의 무효화 및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로의 추가접근 거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8. 체약 당사국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비체약 당사국으로 하여
금 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하여, 동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의 효력을 감소
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비체약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답변, 특히, 
CCAMLR 보존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체약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를 CCAMLR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SCIC Information/Diplomatic 
actions undertaken with regards to IUU fishing'이라는 제목으로 CCAMLR 웹싸이
트의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www.ccamlr.org/prm/cc/ 
scic/dipacts.htm). 하나 또는 다수의 체약 당사국이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CCAMLR 검
색시스템에 따라 검색을 허용하거나, CCAMLR협약수역내 자국선박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비체약 당사국 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차기 CCAMLR 연례회의에서 상황에 맞게,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비 체약 당사
국이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요청에 의한 조치를 취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의 행
위를 시정하지 않은 비 체약 당사국을 규명하여야 한다.

30. 위원회는 이빨고기와 관련하여 취해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규명된 체약 당사
국과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약 당사국은 위원회가 규명한 IUU 
조업활동을 방지,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WTO와 부합하는 다자간 합의된 적절
한 무역관련 조치를 채택하는 데 있어 협력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관련 조치는 이빨고기 
및 이빨고기 제품의 교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IUU 조업을 부추기지 않으며 또는 1982년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부합하는 CCAMLR 
보존조치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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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8 (2017)
체약 당사국 국민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은 협약의 목적을 저해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일부 기국들은 협약 수역에서 활동하는 자국어선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관할권과 통제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이러한 선박들이 기국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음에 우려하고, 

효과적인 통제 부재 시 협약 수역 내에서의 이러한 선박의 어업 활동이 CCAMLR 보존 조치
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이는 곧 어업 자원에 대한 IUU어획 및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바닷새의 
우발적인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 어획물의 전재, 운송 및 거래 또는 이러한 선박에 승선 또는 관리에 참여하는 체약 당사
자의 국민들로부터 CCAMLR 보존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협약 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들
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기국의 일차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침해함이 없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개인에 대하
여 현행 자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IUU어업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하며,

IUU 종사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축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업 구조와 보험 제공자 및 기타 재정 약정을 자주 이용하며, 회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독려 및 지원함을 유념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FAO 국제 행동강령에서 각 국이 자국
민으로 하여금 국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권장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체약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 데 있어 협력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협약 수역에서 IUU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 행정적 정치적 조치를 강화 할 것을 결의
하며, 

따라서 협약 제9조제2(1)항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기국의 우선적인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체약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그들의 적용 가능한 법
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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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민 또는 자국 관할권 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존조치 10-06 제5(1)~(8)항과 보
존조치 10-07 제9(1)~(6)항에 명시된 행위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 자국민 또는 자국 관할권 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상기의 행위에 책임이 있으며(보험 
제공자나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 운영자, 실수익자, 소유주, 물류 및 서비스 
제공자 등), 이득을 얻고 있고, 상기 행위들을 지원 또는 이에 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3) 제1(1)항 및 제1(2)항에 언급된 행위 중 확인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들로부터 이들이 얻은 수익을 
박탈하거나 향후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체약 당사국들은 본 보존조치의 실행을 위하여 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
인 약정 체결 등을 통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 당사자의 유관 기관은 연락책
을 지정하여 선박 표식, 실소유주 등 소유주, 선원 및 어획물에 관한 정보, 관련 국내법에 관
한 정보, 본 보존조치 실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1(1)항 및 
제1(2)항에 언급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보존조치의 실행 지원을 위하여, 체약 당사자들은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서를 사무국, 체약 당사국, 이빨고기 CDS 실행을 위해 CCAMLR와 협조하는 비체약 당사
국에게 신속히 전송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사무국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회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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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9 (2019)
협약수역 내 전재 통보 시스템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l

위원회는,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 특히 어선에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들에 대한 지식을 
CCAMLR 차원에서 증진하고자 열망하고, 

협약 수역 내에서 직접적으로 어획 활동을 하거나 어획 활동을 지원하는 선박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협약 수역 내 어획 활동을 지원하는 전재 작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선박이 협약 수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 우려
하고, 

IUU어업활동은 CCAMLR에서 채택 한 보존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IUU어업 활동을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며,

협약 제9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1. 본 보존조치는 모든 CCAMLR 어업에 적용된다. 

2. 각 체약 당사국은 기국으로서 자국 선박이 협약 수역 내에서 전재1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최소 72시간 전에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국은 선박이 이러한 통지를 사
무국으로 직접 하도록 허가 또는 지시할 수 있다.

3. CCAMLR 보존조치 10-02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박이 어획물, 미끼, 또는 연료 이외
의 항목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체약 당사
국은 사무국에 그러한 전재를 최소한 2시간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국은 그러한 통보
를 선박에서 사무국으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지시할 수 있다.

4.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재 작업 신고서는 부속서 10-09/A의 견본을 이용하여 
각 관련 체약국에 관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선박에 대해 다음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한다.

  - 선명
  - IMO 번호
  - 국제무선호출부호(IRCS)
  - 기국
  - 제안된 전재 시간, 일자 및 위치, 위도 및 경도
  - 전재 하려는 수확된 해양생물자원 및 기타 물품 또는 재료의 종류 및 수량 상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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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수역에서 전재한 자국 선박의 근무일 3일 이내로, 각 기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부속서 10-09/A에 명시된 견본을 이용하여 사무국에게 확인해주
거나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국으로서 체약국은 해당 선박이 사무국
에게 직접 이러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허락 또는 지시할 수 있다.

6. CCAMLR 사무국은 전체 전재 목록을 CCAMLR 체약 당사자들이 자국 선박과 관련하여 
통지한 기밀 관리 규정에 따라 위원회 웹사이트의 비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사무국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국의 허락 없이 제4항 및 제5항하에 규정된 바대
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 CCAMLR 검색 시스템에 따라 특정 CCAMLR 소해
역 또는 해구에서 회원국이 실행한 감시활동 그리고/또는 CCAMLR 검색, 또는 (ii) 보
존조치 10-03에 따라 실행된 항구검색

8.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들 중 상기 제2, 3, 및 4항에 의거하여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선박들은 협약 수역 내에서 어떤 선박과도 전재 활동을 할 수 없다. 

    1 전재라 함은 어획된 해양 생물 지원 및 기타 물품 및 물건을 어선에서 옮겨 받거나 어선으로 옮겨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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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0-09/A

전재 진고서 견본

통지된 정보 확인된 정보
(예/아니오. 아니오의 경우, 
수정된 정보를 제공하시오)

전재하는 선박 : 선명

         IMO 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기국

수령선 : 선명

         IMO 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기국

전재 시간, 일자 및 위치, 위도 및 경도

전재하려는 수확된 해양생물자원 및 기타 
물품 또는 재료의 종류 및 수량 상세사항

이빨고기를 전재하는 경우 :

         어종 

         종류(예 : HGT, 가마살)

         수역(예 : 88.1)

         추정 전재 무게(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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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10 (2019)
CCAMLR 이행 평가 절차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광범위한 보존조치를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고, 

위원회가 협약 제24항에 따라 국제과학감시계획을 채택하였음을 더욱 상기하고, 

협약 조항들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체약국들이 자신들의 역량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협약 제21조를 주목하고, 

협약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에는 체약국의 협약 목표 이행 또는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활동에든 모든 체약국의 주목을 끌기 위해 동의했음에 주
목하며, 

국제법과 보존조치 10-06과 10-08에 따라 체약국은 자국 기를 게양한 선박과 자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할 책임이 있음을 주목하며, 

책임감 있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존조치 불이행을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위원회는 주지하고 있어야 함을 더욱 주목하고,

데이터의 객관성 및 과학적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 옵서버를 승선시킨 선박들 및 승
선 옵서버들은 국제과학옵서버제도의 D파트의 규정을 준수하고 증진하여야 함에 더욱 주목
하며,

잠재 불이행 사건을 사무국에 알리고 통지하고 현 보존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불이행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체약국의 의무를 상기하며, 

협약의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CCAMLR 이행 보고서 초안

 (1) 사무국은 현행보존조치편성표(Schedule of Conservation Measures in Force)와 국제
과학감시계획 D파트에 포함된 모든 보존조치 불이행이 식별된 사안이 있는 각 체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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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속서 10-10/A 양식을 이용하여 CCAMLR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CCAMLR 이행
보고서 초안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식별된 이행 사안들과 작년 
CCAMLR 이행보고서에 실린 체약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 요구에 따라 위원회가 주목한 
사안들을 포함해야 한다. CCAMLR 이행보고서 편찬을 위해 사무국은 적절한 이행 데이
터 자산과 기타 관련 출처로 부터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 

 (2) 사무국은 위원회의 각 체약당사국에 해당 CCAMLR 이행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위원회 
연례회의 개시일 75일 전까지는 회람해야 한다. 

 (3) CCAMLR 이행보고서 초안 고려 시, 각 체약국은 부속서 10-10/A ‘추가정보’열에 본 보
고서에 제기된 이행 사안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행보존조치편성표
와 국제과학감시계획 D파트 또는 모든 불이행을 다루기 위해 실행하였거나 계획한 특정 
조치에 포함된 모든 보존조치 이행을 보여주는 모든 관련 문서 또는 사진 증거를 포함하
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추가정보” 열에, 해당 체약국은 부속서 10-10/B에 따른 
각 이행 사안에 대한 예비 이행 상태 또한 제시해야 한다. 

 (4) 각 체약국은 모든 추가정보와 각 이행 사안에 대한 이행 상태를 포함한 CCAMLR 이행보
고서 초안을 늦어도 위원회 연례회의 45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3항하에 
체약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사무국은 해당 이행 보고서에 응답 없음(nil 
response)이라고 표기한다.

2. CCAMLR 이행보고서 요약본

 (1) 사무국은 요약 이행 보고서를 예비 이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 보고서에는, 특
히, 체약국의 현행보존조치편성표와 국제과학감시계획 D파트에 포함된 모든 조치의 이
행과 체약국이 제안한 예비 이행 상태와 실행하거나 계획한 모든 조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CCAMLR 이행보고서 초안은 CCAMLR 이행보고서 요약본에 부
속서로 첨부되어야 한다.  

 (2) CCAMLR 이행보고서 요약본은 심사를 위해 늦어도 위원회 연례회의 42일 전에 안전한 
CCAMLR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MLR 이행보고서 요약본 게시 
후 가능한 빨리 사무국은 동 이행보고서 요약본을 이용할 수 있음을 체약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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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CAMLR 잠정 이행 보고서 

 (1) SCIC는 SCIS 연례 회의에서 제1.3항에 따라 제공된 추가적인 정보 등을 고려하여 요약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다. SCIC은 또한 “무응답”과 관련한 상황 등도 고려한다. 

 (2) CCAMLR 요약 이행 보고서와 관련하여 SCIC은 관련 정보를 소지한 어떠한 체약당사국
이든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SCIC은 개별 이행 사안을 완
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관련 서류 또는 사진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3) 제3.1항에 따라 고려한 정보를 바탕으로 SCIC는 불이행 사항을 기록한 연례 CCAMLR임
시 이행보고서를 총의로 채택해야 한다. CCAMLR 임시 이행보고서는, 부속서 10-10/B 
‘이행 상태 분류에 따라, 이행 상태 평가를 포함하고, 본 사안을 다루기 위해(SICS와 관련 
체약국, 위원회가) 실행할 제안된 조치를 식별해야 한다. 본 보존조치의 목적을 위하여, ’
이행 상태‘는 부속서 10-10/A 목록의 보존존치의 이행을 말하며, ’제안된 조치‘는 식별된 
이행 사안을 다루기 위한 시정 조치를 고려한다. CCAMLR 임시 이행보고서는 또한 하기
와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사항 또한 포함해야 한다. 

     (ㄱ) 체약당사국이 취한 시정 조치 혹은 제안한 시행 조치

     (ㄴ) 적절한 경우, 현행 보존조치 개정 제안 

     (ㄷ) 감시, 검토 되어야할 우선 의무 사항 및

     (ㄹ) 위원회가 적절히 고려할 수도 있는 기타 대응책

 (4) 체약국이 CCAMLR 잠정 이행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안에 대해 SCIC에 제출하여야 할 정
보 관련 제출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SCIC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잠정 보고서에 동 
건을 이행 상태로 기록한다. SCIC은 차기 회의에서 체약국이 제출한 추가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연도 CCAMLR 이행보고서에 기록된 최종 이행 상태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4. CCAMLR 이행 보고서

 (1) 본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임시 이행 보고서를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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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례 CCAMLR 이행보고서는 SCIC의 CCAMLR 잠정 이행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위원
회 대응의 개요를 서술할 것이다.

5. 보존조치 10-10 검토 

 (1) SCIC는 SCIC 연례회의에서 본 조치의 불이행을 평가 및 처리하는 효율성에 대하여 고려
할 것이고, 본 보존조치 개선을 위한 발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 160  -



부
속
서
 1
0-

10
/A

CC
AM

LR
 이

행
보
고
서
 양

식
[년

도
] 7

월
 1
일
부
터
 [년

도
] 6

월
 3
0일

 까
지
 C

CA
M
LR

 이
행
보
고
서
 초

안

파
트

A:
 보

존
 조

치

현
행
보
존
조
치
편
성
표
에
 포

함
된
 

보
존
조
치

보
존
조
치
 이

행
1 (사

무
국
이
 기

록
을
 통

해
 

보
존
조
치
 이

행
에
 관

련
한
 의

견
 기

록
, 

보
존
조
치
 이

행
 관

련
 과

거
 행

적
 포

함
)

[사
무
국
 작

성
]

추
가
 정

보
(보

존
조
치
 이

행
 및

 잠
재
적
 불

이
행
을
 

효
과
적
으
로
 해

결
하
기
 위

해
 예

상
되
는
 기

간
 및

 이
미
 취

해
졌
거
나
, 취

해
질
 세

부
 조

치
에
 관

한
 서

면
 

또
는
 증

빙
 사

진
과
 같

은
 추

가
 정

보
를
 포

함
하
되
, 

이
에
만
 국

한
되
지
는
 않

음
) 체

약
국
은
 또

한
 부

속
서
 

10
-1

0/
B에

서
 제

시
한
 이

행
 카

테
고
리
와
 추

가
 조

치
 계

획
을
 포

함
한
다
.

[체
약
당
사
국
 작

성
]

SC
IC

 검
토
의
견
/ 

이
행
 현

황
/ 

권
고
 사

항
[S
CI

C이
 작

성
]

1 
‘해

당
 없

음
’은

 체
약
당
사
국
에
 보

존
조
치
가
 적

용
되
지
 않

는
 경

우
 표

기

- 161  -



- 162  -



B:
 국

제
과
학
감
시
계
획
 D

파
트
에
 따

른
 의

무

국
제
과
학
감
시
계
획
 D

파
트
에
 따

른
 

의
무

국
제
과
학
감
시
계
획
 D

파
트
에
 따

른
 

의
무
 관

련
 정

보
국
제
과
학
감
시
계
획
 D

파
트
에
 따

라
 

취
한
 조

치

SC
IC

 검
토
의
견
/이

행
 현

황
/ 
권
고

 
사
항

[S
CI

C이
 작

성
]

- 163  -



- 164  -



부
속
서
 1
0-

10
/B

이
행
 현

황
 분

류

이
행
 현

황
1

기
준

제
안
 조

치

이
행

체
약
당
사
국
의
 모

든
 의

무
 사

항
 이

행
추
가
 권

고
사
항
 없

음

경
미
한
 위

반
(C

CA
M
LR

보
존
조
치
 

위
반
)

(1
단
계
)

경
미
하
나
 명

백
한
 위

반
 사

항


SC
IC

과
 위

원
회
가
 검

토
하
고
, 추

가
 조

치
 권

고
 


기
술
적
이
나
 자

연
적
인
 요

소
로
 발

생
한
 경

미
한
 위

반
 사

안
 또

는
 

체
약
국
의
 추

가
 조

치
 필

요
 사

항
 파

악


절
차
 수

정
 등

 조
치
 및

 기
간
을
 파

악
하
고
, 해

당
 체

약
국
에
 추

가
 

능
력
 배

양
이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기

술
 및

 역
량
 강

화
 지

원
을

 
요
청

 


실
행
 상

 간
극
 또

는
 오

해
 해

소


필
요
 시

 실
행
 상

의
 기

술
적
 장

애
 요

소
 해

소
를
 위

해
 보

존
조
치

 
검
토

불
이
행
(2
단
계
)

중
간
 정

도
의
 불

이
행

SC
IC

와
 위

원
회
가
 검

토
하
고
 체

약
국
이
 취

할
 추

가
 조

치
 권

고

심
각
, 반

복
 또

는
 고

질
적

 
위
반
(3
단
계
)(C

CA
M
LR

 
보
존
조
치
 위

반
)

CC
AM

LR
 목

적
을
 저

해
하
는
 보

존
조
치
의
 지

속
적
이
고
 심

각
한

 
위
반

SC
IC

와
 위

원
회
가
 검

토
하
고
 체

약
국
이
 취

할
 추

가
 조

치
 권

고

- 165  -



- 166  -



이
행
 현

황
1

기
준

제
안
 조

치

추
가
 정

보
 필

요
검
증
을
 위

한
 정

보
가
 부

재
하
거
나
 충

분
치
 않

은
 경

우
데
이
터
가
 불

충
분
, 불

명
확
 또

는
 부

정
확
한
 경

우
관
련
 의

무
 사

항
이
 모

호
하
거
나
 의

무
사
항
을
 오

해
한
 경

우

SC
IC

과
 위

원
회
가
 검

토
하
고
, 추

가
 정

보
와
 조

치
를
 체

약
국
에
게
 

요
청

SC
IC

 해
석
 필

요
관
련
 의

무
 사

항
이
 모

호
하
거
나
 의

무
사
항
을
 오

해
한
 경

우
필
요
 시

 실
행
 상

의
 기

술
적
 장

애
 요

소
 해

소
를
 위

해
 보

존
조
치

 
검
토

 

지
정
된
 이

행
 상

태
 없

음
선
박
 및

 선
원
 안

전
, 구

명
 활

동
 관

련
 긴

급
 상

황
추
가
 조

치
 불

요

1.
 본

 보
존
조
치
에
서
 “이

행
 현

황
”이

라
함
은
 부

속
서
10

/1
0/

A에
 명

시
된
 보

존
조
치
의
 이

행
을
 의

미
하
며
, “
권
고
 조

치
”에

는
 파

악
된
 문

제
를
 해

소
하
기
 위

한
 체

약
 당

사
국
의
 대

응
 및

 시
정
 조

치
를
 고

려
한
다
.

- 167  -



- 168 - 



- 169 - 

보존조치 21-01 (2019)1, 2

회원국의 신규어업 개시 통보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과거, 관리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이미 협약 수역 내에서 남극 어업이 
개시되었음을 인식하고, 

최근 어업 잠재성이나 목표어종 또는 의존종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없
이 신규 어업이 개시되었음에 주목하고, 

신규 어업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는 위원회가 협약 제9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믿으며, 

협약 제9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본 보존조치에서 신규어업은, 다음의 통계 소해역(subareas) 및 해구에서 특정한 조업방

법을 이용하여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1) 종합적 연구/조사 또는 시험어업을 통한 분포, 자원풍도, 개체군통계, 잠재적 생산량 및 
계군식별과 관련한 정보가 CCAMLR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2)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가 CCAMLR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3) 가장 최근의 두 차례 어기의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가 CCAMLR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서 파악된 어업 외에도, 공해 협약 수역에서 부속서 21-01/A에 명시된 어법의 사
용은 신규 어업으로 간주하고 조업 시작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규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1) 조업하고자 하는 어기 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게 조업의도를 통지한다. 통지 시에는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보존조치 10-02 제3항에 명시 되어 있는 정
보를 포함하되, 동 보존조치 제3(ii)항에 언급된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
원들은 통지 시 가능한 한 해당 선박에 관하여 동 보존조치 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들은 해당 선박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선박 및 면허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보존조치 10-02에 명시된 제출일 내에 업데이트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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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학 위원회 및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어기에 대한 조업 계획을 준비하여 정
해 진 일자까지 CCAMLR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업 계획 제출 시에는 과학 위원회의 데
이터 수집 계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기의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다가오는 어기에 어획할 목표 어종, 어법, 조업 예정 지역 및 최대 어획량 등 신규 어업
의 성격

   (b) 종합적 연구/조사 항해를 통해 확보한 분포, 자원의 풍도, 개체군통계자료 및 계군식별
에 관한 정보 등 생물학적 정보

   (c) 의존종 및 관련종의 세부사항 및 이러한 종들이 신청한 어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d) 잠재적 생산량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역 내 기타 어업이나 다른 수역에서의 유
사어업을 통한 정보

   (e) 신청한 조업 시 저층 트롤이 심해저 및 저서 생물 등 취약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지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지에 대한 여부

4. 제10항 및 제11항에 명시된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기 전 까지 해당 회원은 신규 조업을 개
시할 수 없다. 

5. 회원국들이 상기 제3항에 따른 통보 제출일까지 제3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신청
서 통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및 제12항에 규정된 입어신청료를 30일 내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제안서를 검토하지 않아야 하며, 회원원국은 보존조치 
10-02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신청된 어업활동을 하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6. 제안된 신규어업이 저층어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보존조치 22-06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보존조치 
10-02에 따른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7. 특정 어업이 신규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 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해당 어업 활동 기간 동안 수집할 수 있도록 과학 위원회는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
립 (및 경우에 따라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동 계획에는 연구 계획이 포함된
다. 이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자원 평가를 위하여 신규 어업에서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활동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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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우에 따라 데이터 수집 계획에는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명시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획, 노력 및 관련 생물학적, 생태학적, 
환경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

  (2) 어업 잠재성 및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간의 생태학적 관계 및 악영향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어업 활동 초기 단계에 어획 노력을 어떻
게 관리할 지에 대한 계획

  (3) 경우에 따라, 과학 옵서버와 선박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 등을 포함하여 과학 위원회
가 어업 잠재성 및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간의 생태학적 관계 및 악영향의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연구 데이터를 선박이 어떻게 수집할 지에 대한 계획

  (4)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이 어업 활동에 반응하는 시간 평가

9. 신규어업은 모든 관련 보존조치 이행에 적절한 장비와 규격을 갖춘 선박에만 허용된다. 
보존조치 10-06과 10-07에 따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관여했음이 확인된 선박
은 신규어업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10. 과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제안된 신규어업과 관련한 정보의 검토 후에,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와 자문을 전
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상기 규정에 따른 신규 입어 신청 시 CCAMLR 신청료 절차가 적용되며, 납기한은 7월 1
일이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 보존조치에 따른 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청 
회원국(들)은 전체 신청료를 환불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는 신청료가 환불되지 않
는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부속서 21-01/A

추가 어법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의 저층트롤을 이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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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1-02 (2019)1, 2

시험어업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과거, 관리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이미 협약 수역 내에서 남극 어업이 
개시되고 확장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약 제2조의 원칙에 따른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이전에 시험어업의 
확대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 한다: 

1. 본 보존조치의 목적상, 시험어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시험어업은 보존조치 21-01에 명시된 대로 종전에 ‘신규어업’으로 분류되었던 어업으로 
정의한다.

  (2) 시험어업은 다음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신규어업으로 분류한다.

(a) 어업의 잠재적 생산량 추정을 위한 목표어종의 분포, 자원량 및 개체군통계를 평가하
기 위하여,

(b) 어업이 의존종 및 관련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c) 과학위원회가 노력량 수준 및 어구뿐만 아니라 적정 어획수준에 적절하다면 위원회
에 권고하고 공식화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2. 과학 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해당 어업 활동 기간 동안 수집할 수 
있도록 과학 위원회는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 (및 경우에 따라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경
우에 따라 동 계획에는 연구 계획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자원 평가를 위하여 신규 어업에서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활동을 명시
한다.  

3. 경우에 따라, 데이터 수집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항에 명시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획, 노력 및 관련 생물학적, 생태학
적, 환경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이러한 데이터가 매년 CCAMLR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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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업 잠재성 및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간의 생태학적 관계 및 악영향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어업 활동 초기 단계에 어획 노력을 어떻
게 관리할 지에 대한 계획

  (3) 경우에 따라, 과학 옵서버와 선박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 등을 포함하여 과학 위원회
가 어업 잠재성 및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간의 생태학적 관계 및 악영향의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연구 데이터를 선박이 어떻게 수집할 지에 대한 계획

  (4) 목표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이 어업 활동에 반응하는 시간 평가

4. 위원회는 데이터 수집 계획에 명시된 정보 및 제1(2)항에 기술된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 수준의 예방적 어획 한계량을 매
년 정하여야 한다. 

5. 본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통보 시 자국 선박 또는 CCAMLR의 
기타 회원국의 선박에 관해서만 통보한다.3  

6. 시험 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조업하고자 하는 어기 전 6월4 1일까지:

  (1) 사무국에 참여 통지서를 제출한다. 통지 시에는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박과 관련하
여 보존조치 10-02 제3항에 명시 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되, 동 보존조치 제3(2)항에 
언급된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원들은 통지 시 가능한 한 해당 선박에 관
하여 동 보존조치 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들은 해당 선
박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선박 및 면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존조치 10-02에 명시
된 제출일 내에 업데이트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2) 통지 시에는 WG-SAM, WG-EMM, WG-FSA, 과학 위원회 및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
록 해당 어기에 대한 조업 계획과 보존조치 22-06 제7(i)항에 따라 취약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계획된 행위가 미칠 영향을 예비 평가를 준비하여 6월 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야 한다.5 6월 1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조업 계획서는 관련 작업반(들), 과학 위원회 및 위
원회 논의에서 제외된다. 조업 계획 제출 시에는 과학 위원회의 데이터 수집 계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기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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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가오는 어기에 어획할 목표 어종, 어법, 조업 예정 지역 및 최대 어획량 등 신규 어업
의 성격 

    (b) 사용할 어구 타입에 대한 제원6 및 상세 설명7,8;

    (c) 종합연구/조사를 통하여, 분포, 자원풍도, 개체군통계자료 및 계군식별과 같은 목표어
종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

    (d) 의존종 및 관련종의 세부사항과 제안된 어업에 의하여 이들 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e) 잠재적 생산량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역 내 기타 어업 또는 다른 수역에서의 유
사 어업을 통한 정보

    (f) 제안된 조업이 저층 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행해질 경우, 본 어구가 저서 및 해저 군집 등
의 취약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

  (3) 58.4.1, 58.4.2, 58.4.3a 소해역 및 48.6 해구에서 이빨고기류(Dissostichus spp) 시험 
조업에 참여 하고자하는 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계획서를 준비, 6월 1일까지 사
무국에 제출하여 WG-SAM, WG-FSA 및 과학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계획서는 보존조치 24-01의 부속서 24-01/A 2번 양식에 맞추어 보고한다. 6월 1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조업 계획서는 관련 작업반(들) 또는 과학 위원회 논의에서 제외된다. 

  (4) 신청서를 통해, 과학 위원회가 해당 업종을 위해 수립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7.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고 과학위원회 및 SCIC의 조언 및 평가를 고려하여, 위
원회는 매년 각 시험어업에 대하여 관련 보존조치의 채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무국이 준비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참여 통지서 연례 보고서에는 상기 제6항에 따라 모
든 정보를 담아 6월 1일까지 제출되고 제15항에 따른 신청료를 7월 1일까지 납부한 신청
서만 포함된다.9

9. 사무국은 위원회 회람문을 통해 마감일 30일 전까지 참여 통지서 제출 마감일자 및 제출 
절차를 공지하고, 마감일 1주일 전 이를 재차 공지한다. 공지는 또한 회원국들이 지정한 참
여 통지서 담당 연락관에게도 이메일로 송부한다.

10. 회원국이 시험 조업에 대한 위원회 통지 및 상기 제6항과 제8항에 기술된 모든 정보를 마
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회원국은 보존조치 10-02에 따라, 자국 기를 게양한 선
박이 그 어업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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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8항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선박이 합법적 운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금지될 경우, 회원국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명한 이외 다른 선박의 시험조업 참여를 
보존조치 10-02 하에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즉시 사
무국에 통보하고 다음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제6(1)항에 기술된 교체하고자 하는 선박과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

  (2) 교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관련 뒷받침 증거 또는 참고자료

  (3) 교체된 선박에서 사용할 어구 타입에 대한 제원 및 상세 설명

사무국은 본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12. 제안된 시험어업이 저층어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보존조치 22-06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국은 보존조치 10-02에 따라, 자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저층 어업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13. 제6, 8 및/또는 11항에 따라 시험어업에 참여선박의 회원국은:

  (1) 통보된 선박인 경우 6(2)항 b호에 따라 조업 계획서에 명시된 어구만을 시용하고, 교체 선
박인 경우에는 11(3)항에 명시된 어구만을 사용한다; 

  (2) 자국 선박(들)이 해당 어기에 통지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해
당 선박이 해당 어기에 실시하고자 과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 조사에서 어구 변경
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선박이 모든 관련 보존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 장비와 구조를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선박에는 자료수집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생물학 및 기타 관련자료 수집을 도울 수 
있는 CCAMLR 지정 과학옵서버가 승선하여야 한다;

  (5) 자료수집계획에 명시된 데이터(지정된 일자까지)를 매년 CCAMLR에 제출;

  (6) 자료수집계획에 명시된 가장 최근의 조업 어기에 대한 데이터가 CCAMLR에 제출되지 않
았을 경우, 관련 데이터가 CCAMLR에 제출되고 과학위원회가 본 데이터를 검토할 때까
지 해당 시험 조업에의 참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14. 보존조치 10-06 및 10-07 하에 수립된 IUU 선박목록상의 선박은 시험어업 참여가 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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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기 규정에 따른 신규 입어 신청 시 CCAMLR 신청료 절차가 적용되며, 납기한은 7월 1일
이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 보존조치에 따른 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청 회
원국(들)은 전체 신청료를 환불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는 신청료가 환불되지 않는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3 CM 10-2에 따라, 통보된 모든 선박은 조업 참여 전에 통보하는 회원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마감일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과학 위원회 작업반이 통보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작업반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시험 조업을 위한 통보가 과학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과학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국가가 추가 정
보(예: 조사 계획서를 좀 더 상세하게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린다.  

5 한 어기 이상 기간의 활동에 관하여, 관련 조업계획서와 기타 관련 조사 계획서는 WG-SAM, WG-FSA, 과학위원회가 
검토하고 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한 다년도 계획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WG-FSA와 과학위원회가 이
후 2년 마다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각 신청서는 관련 계획(들)이 계속 적용됨을 나타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어
느 단계에서든 관련 작업반이 자국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예를 들어, integrated weight longline, 스패니시 연승, 트롯라인, 트롤, 연속 트롤 및 통발
7 예를 들어, 줄(snood) 길이, 후크 간격, 클러스터별 후크 수, 클러스터 간격, 그물 면적, 트롤 도어 타입, 크기 및 중량, 풋
로프(아래 끈) 면적 및 타입, 그물 오프닝, 펌핑 부피, 통발 면적, 그리고 어구 선택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8 크릴조업의 경우 CM21-03, 부속서21-03/A에 따른다.
9 조업 신청 관련 연례 보고서는 위원회가 연례회의 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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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1-03 (2019)
크릴조업 참여의사 통보

종 크릴
수역 전체
어기 전체
어구 전체

1. 과학위원회가 다가오는 어기에 크릴조업 통보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 수역에서 
크릴 조업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전 회원국은 조업 하고자 하는 어기 시작 직전에 그 조업 
의사를 부속서 21-03/A 및 부속서 21-03/B의 양식을 이용하여 사무국에 통지하되 제출
일은 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전 6월 1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통지 시에는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보존조치 10-02 제3항에 명시 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되, 동 보존조치 제3(ii)항에 언급된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원들은 통지 시 가능한 한 해당 선박에 관하여 동 보존조치 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들은 해당 선박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선박 및 면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존조치 10-02에 명시된 제출일 내에 업데이트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3. 본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통보 시 자국 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CCAMLR의 기타 회원국의 선박에 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1

4. 사무국이 준비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참여 통지서 연례 보고서에는 상기 1, 2항에 따라 모
든 정보를 담아 6월 1일까지 제출되고 제10항에 따른 신청료가 7월 1일까지 납부된 참여 
통지서만 포함된다.2 

5. 사무국은 위원회 회람문을 통해 마감일 30일 전까지 참여 통지서 제출 마감일자 및 제출 
절차를 공지하고, 마감일 1주일 전 이를 재차 공지한다. 공지는 또한 회원국들이 지정한 참
여 통지서 담당 연락관에게도 이메일로 송부한다.

6. 회원국이 시험 조업에 대한 위원회 통지 및 상기 제1, 2항에 기술된 모든 정보를 마감일까
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회원국은 보존조치10-02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그 어
업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통지된 선박이 적법한 운영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어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선박 외에 다른 선박이 
크릴 어업에 참여하도록 보존조치 10-02에 의거하여 허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사무국에 하기의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i) 제2항에 규정된 대로 교체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한 상세 사항

   (ii) 교체를 정당화하는 종합적인 이유 설명 및 관련 근거 또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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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즉시 이 정보를 모든 체약 당사국에 회람하여야 한다. 

8. 보존 조치 10-06과 10-07에 따라 작성된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크릴 어업 참여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9. 사무국은 최근 어기 동안의 크릴 어업에서 통지 내용과 실제 어획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위원회와 관련 보조 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10. 상기 규정들에 따른 크릴 조업 신청은 CCAMLR 신청료 절차가 적용되며 7월 1일까지 납
부가 되어야 한다. 본 보존조치에 따른 신청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경
우 회원국(들)은 전채 신청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신청료가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1 보존조치 10-02에 일치하도록, 통지한 모든 선박은 조업 시작 전 통지하는 회원국의 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크릴 조업 신청 관련 연례 보고서는 위원회가 연례회의 시 검토한다.

부속서 21-03/A

EUPHAUSIA SUPERBA 조업참여 의향 통보

일반 정보

회원국 :                                                               

어기 :                                                             

선박명 :                                                                

예상되는 어획량(톤수-그린웨이트) :                               

선박 일일 처리 가능량(톤수-그린웨이트) :



- 188 - 



- 189 - 

목표 어업 소해역(subarea) 및 해구(division)

동 보존조치는 소해역 48.1, 48.2, 48.3, 48.4 및 해구 58.4.1, 58.4.2 내 크릴 조업 의향 통보서에 적용된다. 타 
소해역 및 해구 내 크릴 조업 의향은 보존조치 21-02 하에 통보되어야 한다.

중해역/소해역 해당하는 칸에 체크 표시를 하시오
    48.1 □
    48.2 □
    48.3 □
    48.4 □
    58.4.1 □
    58.4.2 □

조업기술 :   해당하는 칸에 체크 표시를 하시오
                  □ 전통적인 트롤
                  □ 연속적 조업 시스템
                  □ 완전한 코드엔드로의 펌핑
                  □ 다른 방법 : 명기하시오.                                  

제품 종류 크릴 순중량 측정에 사용된 방법, 관련 사항(부속서 21-03/B 
참조)1

원어 냉동형(whole frozen)

가열 형(boiled)

어분형(meal)

착유(oil)

다른 제품, 명기하시오

¹ 만약 부속서 21-03/B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일 경우, 상세히 기입하시오._____________

망 구성 

망 측정 망1 망2 다른 망 

망 입구(mouth) 높이(m)

망 입구(mouth) 넓이(m)

코드엔드를 포함한 전체 망 길이(m). 
망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

코드엔드 입구 높이(m)

코드엔드 입구 넓이(m)

코드엔드 길이(m)

코드엔드 망목
(mm, 그물코 넓힌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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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도식도 :            

사용되는 개별 망, 또는 망 구성에 변경될 경우, 가용하다면 CCAMLR 어구 라이브러리(www.ccamlr.ogr/node/74407)
의 관련 있는 망 구성을 참조하거나, 차기 WG-EMM 회의에 상세 도식도 및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망 도식도에는 하기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 트롤 패널의 길이와 폭(유수에 대한 개별 패널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상세 기재해야함)
  2 그물망 크기(펼친 그물망 속을 측정 할 경우, 보존조치 22-01의 절차에 기반해야 함, 형태(예. 다이아몬드 형) 및 소재
(예. 폴리프로필렌)

  3 그물망 구조(예. 매듭형, 꼬임형)
  4 트롤 내 사용되는 스트리머의의 상세 사항(디자인, 패널 내 위치, 만약 스트리머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nil)’ 표기; 스
트리머는 크릴이 그물망에서 벗어나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함

포유류 탈출 장치

장치 도식도 :            

사용되는 개별 장치, 또는 장치 구성이 변경될 경우, 가용하다면 CCAMLR 어구 라이브러리(www.ccamlr.ogr/node/74407)
의 관련 있는 망 구성을 참조하거나, 차기 WG-EMM 회의에 상세 도식도를 제출해야 한다. 

음향 자료 수집 

선박에서 사용하는 음향측심기 및 음파탐지기 정보를 제공하시오.

종류(예. 음향측심기, 음파탐지기)
제조사
모델
주파수 변환기(kHz)

  음향자료 수집(상세 설명) :            

크릴 및 샛비늘치, 살파와 같은 기타 표층 종의 분포 및 풍도(SC-CAMLR-XXX, paragraph 2.10) 정보 제공을 위한 음향
자료 수집 절차를 간단히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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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1 (1986)
그물망 치수(size measurement) 규정
(보존조치 22-02에 대한 추가보존조치)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트롤

망목크기(size measurement) 규정

제1조 눈금 

1. 그물망 치수규격은 2mm 두께의 평평하고 내구성 있으며 본래형태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
다. 이 눈금은 양쪽에서 1:8의 가늘기로 중간 끝이 가늘게 연결된 끝쪽이 평행하거나 위에
서 언급한 가늘기로 끝만이 가늘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좁은 곳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각 눈금은 평행한 쪽이나 가는 쪽에서 mm의 넓이로 전면에 새겨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 
넓이는 1mm 간격으로 새겨야하며 넓이표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 눈금 사용

1. 그물은 그물망의 긴 대각선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

2. 제1조에서 언급한 눈금은 그물 평면에 수직방향으로 뚫린 그물망 안 가장 좁은 곳에 삽입
되어야 한다.

3. 눈금은 그물망 저항으로 가늘어진 끝에서 중단될 때까지 수동이나 중량계 또는 동력계를 
사용하여 뚫린 그물망에 삽입되어야 한다.

제3조 측정 그물망의 선택

1. 측정 그물망은 그물 장축방향에서 선택된 일련의 20개 연속된 그물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끈, 로프 또는 안쪽선에서 50cm이하 그물망은 측정되지 않는다. 이 거리는 측정방향에서 
뻗힌 그물망이 있는 끈, 로프 또는 양쪽선에서 수직으로 측정 되어야 한다. 그물망에 고정
된 그물에 부착되었거나 수리 또는 끊어진 그물을 측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을 치유할 목적으로 제2항의 적용이 어렵다면 측정 그물망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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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물망은 젖어있거나 얼지 않았을 경우에만 측정한다.

제4조 각 그물망의 측정

각 그물망의 크기는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눈금이 멈추는 곳에서의 눈금넓이가 되어야 한다.

제5조 그물의 그물망 크기 결정

1. 그물의 그물망 크기는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되고 측정된 모든 그물망을 측정하
여 다음 mm까지 우수리가 없도록 하는 산술적 계산방법으로 한다.

2. 측정되는 그물망의 모든 숫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다.

제6조 검사절차의 순서

1. 검사관은 중량계나 동력계를 쓰지 않고 수동 눈금을 삽입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일련의 
20개 그물망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음 그물의 그물망 크기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물망 크기 계산으로 그물망 크기가 시행중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두 개의 부가적인 일련의 20개 그물망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물망 크기는 이미 측
정된 60개 그물망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2항에 관계없이 이것
이 그물의 그물망 크기가 된다.

2. 선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그물망 크기를 주장할 경우, 이러한 측정은 그물망 크기 결정
시 고려하지 않고 그물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게이지에 부착된 추나 동력계는 재측정시 사용한다.

추나 동력계 선택은 검사관 재량에 의한다.

추는 바늘을 사용하여 눈금의 가장 좁은 끝쪽 구멍에 고정하여야 한다.

동력계는 눈금 가장 좁은 끝 구멍에 고정시키거나 눈금의 가장 큰 쪽을 이용할 수 있다,

추나 동력계의 정확성은 적절한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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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결정된 35mm 또는 그 이하 그물망 크기의 그물은 19.61톤(2kg과 동일)이 
적용되며 기타 그물은 49.03톤(5kg과 동일)이 적용된다.

추나 동력계를 사용하여 제5조에 따라 그물망 크기를 결정할 목적으로 일련의 20개 그물
망만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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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2 (1984)
망목 크기(보존조치 22-03에 대한 보충)

종 이빨고기, target 
demersa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trawl

1. 지정된 것보다 그물망 크기가 작은 기선저인망은 직접어획시 사용이 금지된다.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 120mm -

돌배암치(Gobionotothen gibberifrons), Notothenia kempi,
회백씨올암치(Lepidonotothen squamifrons)             -  80mm -

2. 그물망 크기를 줄이거나 막는 장치나 수단 사용이 금지된다.

3. 본 보존조치는 과학검색목적으로 행하는 어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본 조치는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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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3 (1990)¹
빙어(ICE FISH)잡이용 망목 크기

종 빙어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트롤

1. 트롤의 어느 부분이던 90mm 이하의 그물망을 갖고 있는 원양기선저인망을 사용한 여하
한 빙어 직접어획이 금지된다.

2. 상기의 그물망 크기는 그물망 측정에 관한 규정인 보존조치 22-01에 따라 정의된다.

3. 그물망 크기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어떠한 수단이나 장치사용이 금지된다.

4. 본 보존조치는 과학검색목적으로 행하는 어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조치는 199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따라서 보존조치 22-02는 개정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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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4 (2010)
심해 자망의 잠정 금지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gillnet

위원회는,  

심해 자망을 이용하여 협약수역내에서 어업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선들이 목격되
어 왔다는 점에 우려하고,  

협약수역 내 심해 자망 이용과 유실 및 폐기된 그물로 인한 유령어업은 해양환경과 해양생태
계의 다수 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또한 염려하고,  

많은 양의 비 목표어종, 특히 상어, 가오리 등이 심해 자망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
하고 이러한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며, 

위원회가 심해자망어업을 보존조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
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국제단체에 확실히 알리고자 하며 

과학조사관련 모든 신청서는 보존조치24-01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보존조치를 채택 한다 :  

1. 과학조사 이외 목적으로 협약수역내 자망의 사용은 과학위원회가 장비의 잠재적 영향에 관
해 조사, 보고하고 위원회가 그러한 방법은 협약수역내에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과
학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고 동의할 때까지는 금지된다. 

2. 100미터보다 얕은 수역 내에서 과학조사를 위한 자망의 사용은 보존조치 24-01의 조건 하
에 허용 된다. 

3. 자망을 보유한 채 협약수역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들은 자망의 총 누적 면적이 100
㎡를 이상인 경우, 협약수역을 통한 이동이 예측되는 일자 및 시간을 포함한 그 의도에 대
해 사무국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 총 누적면적이 100㎡ 이상인 자망을 보유한 선박이 그
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협약수역내 있는 경우는 어떤 선박이라도 이 보존조치를 위반
하는 일이다.

1 자망은 단일, 이중 또는 삼중의 망을 구성하는 그물로써, 물고기의 아가미걸리거나, 감기거나 꽂히게 되며, 수
면, 수중 또는 수중바닥에 설치됨. 자만은 통상 머릿줄과 연결하여 부표를 설치하고, 바닥줄에는 추를 달아 둔
다. 단일 또는 드물게는 이중 또는 삼중망의 구조가 한 프레임안에 설치되기도 하며, 여러 형태의 그물이 한 틀
의 어구에 설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한틀만 사용되기도 하나 많은 경우 여러 틀의 그물들이 설치되며, 앵커를 
사용하여 고정해 두기도 하고 흘러 다니도록 설치하기도 하며, 선박에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두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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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5 (2008)
공해상에서 저층트롤장비의 사용에 잠정 제한

종 all
수역 high seas
어기 all
어구 bottom trawl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협약수역의 공해수역에서 저층트롤장비의 사용은 위원회가 저층트롤장비를 위해 발효된 
보존조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2. 이 보존조치는 협약수역에 과학적 연구를 하는 저층트롤 장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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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6 (2019)1, 2

협약수역 내 저층어업 
종 all
수역 1,2항 참조 
어기 all
어구 bottom fishing

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 언급된 보존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어업 관리에 있어 CCAMLR 예방적 접근법 
및 생태계 접근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를 인식하고,   

취약한 해양 생태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저층 어업 활동으로부터 이러한 생태를 보호
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의식하고,   

2006년 12월 8일 채택된 UN총회 결의안 61/105에서, 저층 어업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지역 
수산 관리 기구 또는 약정은 취약한 해양 생태계(VMEs)에 저층 어업이 미치는 지대한 악영향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 주목하고, CCAMLR 회원들이 총
의로 동 결의를 채택하였음에 더욱 주목하며,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의 이용 등 협약문 제9조의 중요성에 또한 주목하고, 

CCAMLR가 협약 수역 내 심해 자망 어업 및 저층 트롤 어업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보존조
치 22-04 및 보존조치 22-05의 실행을 통하여 이미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지하고, 

지역 수산 관리 기구의 속성을 일부 지니는 CCAMLR는 남극 해양 생물을 보존 할 책임이 있
다는 점을 인식하고, 

CCAMLR의 모든 보존 조치는 CCAMLR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음에 주목하며, 

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저층어업의 관리
 
1. 본 보존조치는 남위 60도 이남의 협약 수역 및 2006/07년에 존재하던 어업 한계량이 0보

다 많았던 소해역(subareas) 및 해구를 제외한 협약 전 수역에 적용된다. 
 
2. 본 보존조치는 Division 58.4.1의 남위60도 이북에도 적용된다.
 
3. 본 조치에서, CCAMLR 내 ‘취약한 해양 생태계’ 란 해산, 열수공, 냉수 산호, 해면을 포함한다. 

4. 본 조치에서, ‘저층어업 활동’은 저층과 접촉하는 모든 어구의 사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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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국의 선박이 저층어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체약 당사국은 다음 제7항에서 부터 제11항까
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체약 당사국은 이 보존조치와 보존조치 10-0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저층어업을 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보존조치 21-01에 따른 신규어업 
참여, 보존조치 21-02에 따른 시험어업 참여 통보가 시기 적절히 이루어 진 경우라 하더라
도 다음의 경우에 체약 당사국은 10-02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저층어업활동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i) 제7(1)항에 따라, 예비영향평가가 연례회의 최소한 3개월 전에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ⅱ) 과학위원회의 권고 및 7(3)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신청된 저층어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저층조업의 평가
 
7. 모든 저층어업 활동은, 신청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거 저층어업 활동을 고려하여 해당 활

동이 VMEs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이러한 
악영향을 예방하지 못하면 어업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용한 최선
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위원회의 평가 대상이 된다. 

    (i) 저층어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저층어업이 해저 및 저서 생
물군 등 VMEs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영향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
보 및 예비 평가 내용을 가용한 최선의 데이터와 함께 부속서 22-06/A의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 연례회의 최소 3개월 전 까지 과학 위원회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문
서에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체약 당사국이 제안하는 조치도 포함하여야 한다. 

    (ii) 과학 위원회는 신청된 저층어업 활동이 VMEs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과학 위원회가 수립하는 절차와 표준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된 완
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악영향이 예방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 과학 위원
회는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기타 업종 또는 타 지역 유사 업종 관련 정보 
등 가용한 추가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과학위원회는 제7항(i)에 기술된 잠정평가 제
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잠정평가에 대한 고려나 권고를 하지 않는다.

    (iii) 위원회는 저층어업 활동 및 제7항에 의거한 보고서로부터 얻은 데이터 및 정보와 관련
하여 과학위원회가 제공한 조언과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VMEs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
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 216 - 



- 217 - 

      (a) 특정 수역 내 저층어업 조업활동을 허용, 금지 혹은 제한한다. 

      (b) 저층어업 활동을 위해 특정 완화조치를 요구한다. 

      (c) 특정 어구를 이용한 저층어업을 허용, 금지 혹은 제한한다. : 그리고 /또는 

      (d) VMEs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관련 규정 혹은 제한을 포함한다. 

    (iv) 보존조치 21-02에 따라 체약 당사국이 참여 통보를 한 선박 및 선박 어구인 경우, 그리
고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약 당사국은 상기7(i)항에 명시된 부속서A의 
양식에 따른 예비 평가서 제출이 면제된다. 

      (a) 해당 선박 및 관련 어구 구성에 대해 이미 전 어기에 예비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b) 예비 평가서에서 제출된 정보가 차기 어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VMEs와의 조우  

8. 첨부 22-06B는 체약 당사국이 보존조치 22-07에 따라 달리 보고하지 않은 VMEs 증거를 
조우하였을 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분류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한다.   

9. 체약 당사국은 VMEs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정보가 없거나 다른 보존
조치의 부재로 기국선박이 저층어업 활동 중 VMEs의 증거와 조우하는 곳에는 저층어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어획과 노력량 보고시스템(보존조치 23-01, 23-02, 23-03 
또는 23-07 적용 가능한 어떤 것이든지)의 스케줄에 따라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적절한 보존조치가 관련지역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학 위원회는 위원회에 VMEs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영향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저층어업 활동 중 VMEs의 증거와 조우하는 경우 어업 활동 
중단 등 조치 사항에 대하여 권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저층어
업 활동 중 VMEs에 대한 증거와 조우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할 보존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저층어업 활동 감시와 통제  

11. 보존조치 21-02 명시된 회원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국 선박이 저층어업 활동에 종사하
는 모든 체약 당사국들은

    (i) 자국 선박이 모든 보존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및 형태를 갖추도록 보장
한다. 

    (ii) 본 보존조치 및 기타 보존조치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CCAMLR가 지정한 
과학 옵서버를 각 선박에 승선시키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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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과학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보존조치에 포함될 저층어업을 위한 ‘자료수집계획’에 의
거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iv) 저층어업 관련 보존 조치에 규정된 최신 어기 데이터를 제11(3)항에 따라 CCAMLR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가 CCAMLR에 제출 되어 과학 위원회가 동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을 때 까지 관련 저층어업 활동을 중단한다.  

12. 사무국은 본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 목록을 취합하여 CCAMLR 웹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공유 및 과학 연구  

13. 과학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과학정보에 기초하여 취약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잠재적 완화조치에 대
해 조언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 작업의 지원을 위해 과학위원회에 모든 관련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모든 체약 당사국과 다른 관련 기구에 회람하기 위하여 알
려진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디지털지도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4. 보존조치 24-01,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저층어업 과학 조사 활동은 보존조치 24-01에 따
라 진행하여야 하고 취약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 보존조치 24-01에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보존조치 24-01, 제3항에 따라 통
보된 저층어업 과학 조사 활동은 이 보존조치의 제9항의 모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
다. 저층어업 과학 조사 활동 중 VMEs와 마주친 모든 장소 및 해당 VMEs 유형과 관련한 
정보는 보존조치 24-01 제4항에 명시된 기존 보고 규정에 맞추어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

15. 본 보존조치는 과학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원회 차기 정기 회의에서 검토한다. 또
한, 2009년을 시작으로 그 후 2년마다 위원회는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VMEs를 보호하
기 위해 채택한 보존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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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2-06/A

신청된 저층어업 활동이 취약한 해양 생태계(VMEs)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잠재적 
악영향 예비 평가 제출 양식

저층어업 예비 평가 – 규정 정보

1. 범위

  1.1  조업방법
        연승 타입(예 스페인/자동/주낙줄/그물)

  1.2  조업할 예정임을 통보한 소해역/해구
        예) 88.1와 88.2 소해역

  1.3  통보한 기간기간
         조업어기

  1.4  조업 선명
        조업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선박명을 기재하시오.

2  조업 예상활동 - 어구별로 구분하여 작성
  2.1  어구 상세 설명
       - 아래의 예시와 같이 CCAMLR 어구 도감을 참고하여 작성

    (1) 어구형태
       어구의 형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어구 부속물의 모식도와 치수를 포함하여 어구

의 전개절차를 상세히 설명
       - 라인 타입, 추, 닻, 크기, 공간적 배치, 재료의 특성(예 : 인장강도), 수중침강 속도 등

을 포함 – 이를 통해 어구 부품의 어업 영향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설명
은 단순히 CCAMLR 어구 도감의 어구 설명과 상호 참조 할 수 있다(과학 옵서버 매
뉴얼 - 지느러미 물고기 어업 예시 또는 도표 참고).

    (2) 어구의 움직임 예측
       어구가 조업시 작동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투승, soaking 및 양승

중에 어구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어구와 해저면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측(예 해저면
과 접촉해서 움직이는 정도). 이 설명은 CCAMLR 어구 도감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통상적이지 않지만 어업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의한 저층영향 평가
       상기(2)와 관련해서 저층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타 어구전

개 사건에 관해 설명(예, 라인 절단, 어구 분실),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빈도 평가를 포
함. 이 평가는 CCAMLR 어구 도감에서 제공되는 다른 어구들에 대한 사례를 참조하
여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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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층영향에 대한 지표 예측(단위어업노력당 ㎢)
       어구형태(1)과 어구의 움직임 평가(2)를 이용하여 저층영향에 대한 지표를 평가- 즉 

단위 어업노력당 해저면과 접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면적을 평가(예를 들
면, 어구형태 설명에 정의된 단위 또는 전개된 목줄의 길이(㎞) 당 영향을 받는 면적
(㎢). 어구의 저층영향 평가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함(예를 들면, 해저
면과 접촉하는 어구의 움직임 추정). 이 평가는 CCAMLR 어구 도감에서 제공되는 다
른 저층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5) ‘영향 지수’에 대한 예측
       어구의 표준단위별 ‘영향 지수’를 예측(즉 저층영향에 대한 지표와 저층영향 구역 내 

생태계의 사망률의 곱, 예시를 참조할 것)

  2.2 제안된 어업활동의 범위
       시험조업 계획을 통보한 소해역/해구별 어획노력 계획 및 조업수심의 범위을 제시(에

를 들면 5에 사용된 단위를 사용한 기대되는 노력- 목줄의 총길이)

3  VMEs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조업중 VMEs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어구에 적용
된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것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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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2-06/B

VMEs 조우 통지서 준비와 제출을 위한 지침

1. 일반 정보
   - 연락정보, 제출국, 선박명, 자료수집 일시를 포함한다.
   - 가급적이면, 통지서는 본 지침을 이용하여 제안서 형태로 준비하고, WG-EMM에서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 문서 형태로 제출한다. 

2. VME 위치
   - 어구가 설치된 그리고/또는 관측된 최초 및 최종 위치
   - 샘플링 위치 지도, 측심 또는 서식지, 그리고 샘플링의 공간적 규모의 지도
   - 샘플의 수심

3. 샘플링 어구
   - 각 지점별로 사용된 어구의 종류 표시

4.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
   - 샘플이 수집된 또는 인근에서 수집된 추가적인 자료
   - 멀티빔 측심, CDT 프로파일 등의 해양학 자료, 조류 프로파일, 수화학, 샘플을 수집한 위

치 혹은 그 부근에서 기록한 기질 종류, 기타 관측된 동물, 영상 기록, 음향 프로파일 등

5. 보조증거
   - 취약한 해양 생태계로 표시된 지역으로 분류하기 위한 보조증거, 이유, 분석,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

6. VMEs 분류군
   - 샘플을 수집한 각 지점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 밀도, 절대 밀도, 또는 유기체 수 등을 포함

한 모든 관측한 VME 분류군의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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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7 (2013)1, 2

보존조치 22-06을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조우하는 저층어업 활동을 
위한 잠정조치

종 all

수역 see CM22-06 

어기 all

어구 bottom fishing

위원회는, 

저층어업 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
원들의 의지에 주목하고, 

협약 수역 내 공해에서 현재 저층 트롤을 금지하고 있는 보존조치 22-05 및 저층 자망을 금지
하고 있는 보존조치 22-04의 규정을 인정하고, 

VMEs의 위치, 악영향의 정도 및 위험도에 관한 데이터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VMEs와 
관련한 저층어업 관리에 예방적 접근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고, 

VMEs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장기적인 예방적 조치 관련 평가 및 조언에 기
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획득 할 필요가 있음에 더욱 주목하며, 

협약 제9조 및 보존조치 22-06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Area(수역)

1. 이 보존조치는 보존조치 22-06에 언급되는 수역에 적용된다.

Definitions(정의)

2. 다음 정의는 본 보존조치에 적용된다:

 (i)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저층어업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보존조치 22-06 제3항 및 제4항에 명
시된 정의

 (ii) VME 지표 생물은 CCAMLR VME Taxa 분류지침3에 나열된 해저미생물을 의미한다.

 (iii) VME(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 단위는 10리터 용기에 담을 수 있는 VME 지표생물 조직
체 1리터 혹은, 10리터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조직체 1kg을 의미한다.

 (iv) “선분(Line segment)”은 낚시 1,000개의 길이나 라인의 1,200m 중 짧은 것을 뜻한다. 
그리고 통발 라인은 1200m 이다.

 (v) “위험수역(Risk Area)”은 하나의 선분안에 10개 이상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군이 발견된 
곳을 의미한다. 위험 지역은 취약한 해양생태 지표군이 발견된 선분 중간 지점에서 반경 
1해리를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보다 더 광범위한 위험 수역을 관찰하도록 
선박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28 - 



- 229 - 

Vessel requirements(선박에 요청되는 사항)

3. 회원들은 자국 선박들로 하여금 낚시 줄에 선분을 그어 표시하고 VMEs 지표 군 수에 대한 
데이터를 선분별로 수집하도록 한다. 

4. 회원들은 자국 선박들로 하여금 하나의 선분에서 10개 이상의 VMEs 지표 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위험 수역에 배치된 연승을 양승하고 동 수역에 추가적인 연승을 설치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선박은 발견된 VMEs 지표 군의 갯수와 동 지표 군이 발견된 선분의 중간 
지점 위치를 즉각 사무국과 기국에 알려야 한다. 

5. 회원국들은 자국 선박들로 하여금 하나의 선분에서 5개 이상의 VMEs 지표 군이 발견되면 
동 VMEs 지표 단위의 개수와 동 지표 군이 발견된 선분의 중간 지점 위치를 즉각 사무국과 
기국에 알려야 한다.

Management(관리)

6.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무국은:

  (i) 위험수역의 위치를 기록해야 하고;

  (ii) 통지 수신 후 1 근무일이내에 관련 어선과 기국에 위험수역이 폐쇄 됐음을 알리고; 제4
항과 같이, 모든 선박들은 신속히 위험지역과 겹치는 연승 설치를 중지한다.

7. 한 세부 격자 수역(fine-scale rectangle)에서 제5항에 언급된 VMEs 지표 단위 발견 통지
서를 다섯 차례 수신하는 경우 사무국은 다섯 번째 통지서를 수신한 후 1 근무일 이내에 해
당 세부 격자 수역의 좌표를 해당 어선 및 기국에 통지하고, 해당 수역 내에서 VMEs가 출
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선박들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다.

Data (자료)

8. 선박들은 보존조치 23-07에 따라 발견된 총 저서 생물의 총량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가
능한 한,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각 선분 당 발견된 VMEs 지표 단위 및 
모든 연승의 각 선분 중간 지점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Review(검토)

9. 위험 수역은 과학 위원회가 검토하고 위원회가 관리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폐쇄된 상태
로 둔다. 과학 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 위험 수역에서의 과학 조사는 허용된다.  

10. 위원회는 본 보존조치를 옵서버, 선박, 수집된 기타 데이터, 생태계 감시 및 관리 작업반 
(WG-EMM)과 자원 평가 작업반(WG-FSA)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과학 위원회의 조언
에 따라 2012년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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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rguelen, Crozet Island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 인근 수역 제외
   3 사무국 그리고 CCAMLR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
   4 위도, 경도로 표시
   5 기국을 통해 혹은 사무국으로 바로 제출하되 둘 중 더 편리한 방법으로
   6 세부 격자 수역(Fine-scale rectangle)은 가로로는 위도 0.5도, 세로로는 경도1도로, 해당 통계 소해구(statistical subareas) 

또는 해구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각 세부 격자 수역을 파악할 때에는 최북 경계선의 위도, 그리고 0도와 가장 가
까운 경계선의 경도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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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8 (2009)
이빨고기 시험조업에 있어서 550m 이천지역의 
조업금지

종 toothfish
수역 시험조업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보존의 원칙을 반영하여 어업 관리에 CCAMLR 예방적 접근법 및 생태
계 접근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를 상기하며,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1. 보존조치 24-01에 따른 이빨고기의 과학조사목적 이외의 시험조업에 있어, 별도의 보존조
치에서 특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수심대 이외의 저층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550m 이
천의 지역에 대해서 조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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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2-09 (2012)
소해역(subareas), 해구 및 SSRU 또는 저층 어업 
허가 관리 수역에서의 등록된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종 various
수역 various
어기 all
어구 저층 어업

위원회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VMEs)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하는 CCAMLR의 의지를 
인식하고, 

과학 위원회가 보존조치 22-06에 따라 협약 수역 내 VME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해 왔
음을 주지하며, 

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소해역(subareas), 해구 및 SSRU 또는 저층 어업 허가 관리 수역에서의 등록된 취약해양생태
계 보호:

1. 본 보존조치는 보존조치 22-06과 동일한 수역에 적용된다.
2. 부속서 22-09/A에 실린 수역은 등록된 VME이며 보존조치 22-06에 따라 보호된다.
3. 등록된 VME 보호를 위하여, 부속서 22-09/A에 명시된 수역에서 저층 어업을 금한다.
4. 정해진 수역에서 모든 저층어업 활동을 금하되, 감시 목적을 비롯하여 과학 위원회가 보존조

치 24-01 및 22-06에 의거하여 권고한 기타 목적의 과학 연구 활동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속서 22-09/A

저층어업 허가 관리 수역 내 등록된 취약 해양 생태계 지정 수역

소해역(subareas), 
해구 SSRU 지정 수역

88.1 G 66°56.04‘S 170°51.66E을 중심으로 반경 1.25해리(2.32km)

88.1 G 67°10.14‘S 171°10.26E 을 중심으로 반경 1.25해리(2.32km)

58.4.1 H 65°47.97‘S 142°59.643E을 중심으로 반경 10해리(18.53km)

58.4.1 H 65°39.61‘S 140°27.90E을 중심으로 반경 10해리(18.5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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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1 (2016)
5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 체계

종 all
수역 여러종
어기 all
어구 여러종

본 보존조치는 적절한 경우 보존조치 31-01에 따라 채택된다.

1. 본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의 목적상 1개월을 6개 보고기간으로 나눈다. 즉 1~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25일과 26~해당 월의 말일. 보고기간은 이하 기간 A. B. 
C. D. E 및 F로 표시한다.

2. 보고기간 종료 시마다, 각 체약 당사국은 어종별 또는 가능한 한 가장 세부적 분류법을 사
용하여(예: 종 또는 속) 보고된 목표어종 어획 총량 및 부수어획 총량, 해당 조업 기간 총 조
업일수 및 소요시간을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며, 집계된 어획량, 조업일수 및 소요
시간을 전송하여야 한다. 어획량 및 노력량 데이터는 보고기간 만료 후 2 근무일 이내에 사
무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승어업의 경우, 이용된 낚시바늘(hook)의 개수도 보고되어
야 한다. 통발어업의 경우에는, 통발의 개수도 보고되어야 한다. 

3. 각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어획량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기간별로 조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직접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허가해줄 수 있다. 

4. 보고서에는 보고대상 월(月) 및 보고기간(A. B. C. D. E 및 F)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각 기간별 보고서 수령 마감일 직후, 사무국장은 해당어기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자
와 함께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과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 총 어획량을 모든 조업참여 체약 당
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조업시, 사무국장은 또한 어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0톤”포함)각 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 어기 중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
자와 함께 어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0톤”포함)각 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 총 어획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추정량은 가장 최근의 어획
량 자료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일별 어획률 추세를 바탕으로 한 예측
(projection)에 기초하여야 한다.

6. 6회의 각 보고기간 말에, 사무국장은 해당어기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자와 함께 가
장 최근의 6회 보고기간동안의 총 어획량과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 총 어획량을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이 사무국의 어획량 보고서 수령일에서 5일 이내이면, 사무국장
은 상기 추정일이나 보고서가 수령된 날짜 중 후일에 어업이 종료될 것임을 모든 체약 당사
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어업의 경우, 어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0톤” 포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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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이 사무국의 어획량 
보고서 수령일에서 5일 이내인 경우, 사무국장은 추정일자나 보고서가 수령일자 중 후일에 
해당하는 날짜부터 어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0톤” 포함)각 SSRU, SSRU그룹 또
는 리서치 블록에서의 조업이 금지될 것임을 추가적으로 모든 체약 당사국과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관련 조업어선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체약 당사국 또는 사무국에의 직접보고가 허가된 선박이 제2항에 명기된 마감일자까지 적
절한 양식을 갖춘 보고서를 사무국장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무국장은 체약 당사국에 독
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후 2회의 보고기간(각 5일)까지 혹은 시험어업의 경우, 차후 1
회의 보고기간(5일)까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무국장은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선박의 조업종료를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체약 당사국은 그 선박에 조
업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이 체약 당사국으로부터 선박의 보고서 미제출이 기술
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본 선박은 보고서 또는 보고서 미제출 관련 해
명서를 제출하면 어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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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2 (2016)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종 all
수역 여러종
어기 all
어구 여러종

본 보존조치는 적절한 경우 보존조치 31-01에 따라 채택된다.

1. 본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의 목적상, 1개월을 3개 보고기간으로 나눈다. 즉: 1~10일, 
11~20일, 21~해당 월의 말일. 보고기간은 이하 A, B, C로 표시한다.

2. 보고기간 종료 시마다, 각 체약 당사국은 기간별 총 어획량, 총 조업일수 및 소요시간을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하며, 차기 보고기간 종료 이전에 사무국장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집계된 어획량, 조업일수 및 소요시간을 전송하여야 한다. 연승어업의 경우 이용된 낚시 바
늘의 개수도 보고되어야 한다. 

3. 각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어획량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기간별로 조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목표어종 어획 총량 및 부수어획 총량을 어종별 또는 가능한 한 가장 세부적 분류법을 사용
하여(예: 종 또는 속) 보고한다.

5. 보고서에는 보고대상 월과 보고기간(A. B. C)을 명기하여야 한다.

6. 각 기간별 보고서 수령 마감일 직후, 사무국장은 해당어기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자
와 함께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과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의 총집계량을 모든 조업참여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정량은 가장 최근의 어획량 자료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일별 어획률 추세를 바탕으로 한 예측(projection)에 기초하여야 한다. 

7. 매 3회의 보고기간 끝에, 사무국장은 해당어기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일자와 함께 가
장 최근의 3회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및 해당어기의 현재까지의 총 어획량을 모든 체약 당
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총 허용어획량 소진 추정일이 사무국의 어획량 보고서 수령일에서 10일 이내이면, 사무국
장은 상기 추정일이나 보고서 수령일 중 후일에 어업이 종료될 것임을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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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3 (2016)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종 all
수역 여러종
어기 all
어구 여러종

본 보존조치는 적절한 경우 보존조치 31-01에 따라 채택된다.

1. 본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의 목적상 보고기간은 1개월로 하여야 한다.

2. 보고기간 종료 시마다, 각 체약 당사국은 어종별 또는 가능한 한 가장 세부적 분류법을 사
용하여(예: 종 또는 속) 보고된 목표어종 어획 총량 및 부수어획 총량, 해당 조업 기간 총 조
업일수 및 소요시간을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며, 집계된 어획량과 조업일수 및 소
요시간을 차기 보고기간 종료 이전에 사무국장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여야 한다.

3. 보고서에는 보고대상 월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기간별 보고서 수령 마감일 직후, 사무국장은 해당어기의 총 허용어획량 달성 추정 일자와 
함께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과 해당어기의 현재까지의 총 어획량을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
보하여야 한다. 추정량은 가장 최근의 어획량 자료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
는 일별 어획률 추세를 바탕으로 한 예측(projection)에 기초하여야 한다. 

5. 어류(finfish)의 경우, 총 허용어획량 소진 추정일이 사무국의 어획량 보고서 수령일에서 1
회 보고기간 이내이면, 사무국장은 상기 추정일이나 보고서 수령일 중 후일에 어업이 종료
됨을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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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4 (2016)1, 2

저인망, 연승 및 통발어업에 대한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보고체계

종 크릴제외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보존조치 31-01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본 보존조치는 동 보존조치가 첨부된 보존조치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된다.

1. 본 보존조치에 언급된 ‘목표어종’ 및 ‘부수어획종’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사항이 첨부될 보
존조치에 기술되어야 한다. 

2. 체약 당사국은 매월 말 CCAMLR의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보고용 양식(트롤어업양식 
C1, 연승어업 양식 C2, 통발어업 양식 C5)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
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러한 자료를 내달 말까지 명시된 형식을 갖추어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목표어종 어획 총량 및 부수어획 총량을 어종별 또는 가능한 한 가장 세부적 분류법을 사용
하여(예: 종 또는 속) 보고한다.

4. 포획 및 방면 혹은 사망한 바닷새와 해양 포유동물의 종별 숫자가 보고되어야 한다.

5. 체약 당사국이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를 제2항에 명시된 기일까지 적절한 형식을 갖추
어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지 못하면, 사무국장은 그 체약 당사국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
다. 체약 당사국이 차후 2개월 이내에 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무국장은 요청된 자료
를 제공하지 못한 체약 당사국 선박의 조업폐쇄를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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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5 (2000)1,2

트롤, 연승 및 통발 어업에 대한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월별 보고체계

종 크릴제외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보존조치 31-01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본 보존조치는 동 보존조치가 첨부된 보존조치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된다.

1. 본 보존조치에 언급된 ‘목표어종’ 및 ‘부수어획종’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사항이 첨부된 보
존조치에 기술되어야 한다. 

2. 체약 당사국은 매월 말 각 선박에서 어획한 목표어종 및 부수어획종의 체장조성 측정 샘플
을 확보하여야 한다(양식 B2). 체약 당사국은 이러한 자료를 명시된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달 말까지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본 보존조치의 이행목적상:
  (1) 어류의 총 길이는 센티미터 단위로 최소길이를 측정한다. 
  (2) 체장조성 측정 샘플은 조업 수역 세부격자(위도 0.5°x경도 1°)에서 하나씩 취한다. 지도

상에 조업수역을 격자로 구획하였을 때 조업이 이루어진 격자수역에 대하여 어류의 부
위별 길이 샘플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박이 한 달 내에 다른 격자수역으로 이동할 경우, 
격자수역별로 각각의 체장조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체약 당사국이 제2항에 명시된 기일까지 세부 체장조성 자료를 적절한 양식에 기입하여 사
무국장에게 발송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체약 당사국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
다. 차후 2개월 이내에도 여전히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무국장은 요청한 자료를 미제
출한 체약 당사국 선박의 조업폐쇄를 모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 248 - 



- 249 - 

보존조치 23-06 (2019)
크릴어업의 자료보고체계

종 크릴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1. 본 보존조치는 동 보존조치가 첨부된 보존조치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된다.

2. 어획량은 보존조치 23-01에 명시된 5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 시스템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3. 각 체약 당사국은 매월말 CCAMLR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양식(트롤어업 양식 C1) 작
성에 필요한 매 양망(haul-by-haul)당 자료를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체약 당
사국은 이러한 자료를 익월 말까지 명시된 양식에 기입하여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
다. 어획물의 측정 단위를 원어 중량으로 환산하는 데 활용한 계수는 C1양식을 지침으로 
하여 최소 1개월마다 추산한다. 

 
4. 이 보존조치는 2010년 혹은 소규모 관리단위(SSMU)를 위한 어획량 제한이 관련 지역에서 

지정될 때 검토 되어야 한다. 

5. 각 기국은 자국의 어선이 소해역(subareas) 또는 각 해구별 이동시 24시간 이내에 입역 및 
출역 그리고 소해역 및 해구 간 이동보고를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무국에 통보하
여야 한다. 선박이 폐쇄구역 또는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입역하고자 하는 경우, 
기국에서는 사무국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기국은 그러한 통보를 선박에서 사무국으
로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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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3-07 (2016)
크릴 시험 조업 외
시험조업의 어획노력량 일일보고

종 크릴을 제외한 모든 어종
수역 various
어기 all
어구 all

본 보존조치는 보존조치 23-01 및 23-02에 추가하여 채택한다.

1. 크릴시험조업을 제외하고 CCAMLR 시험조업에 참여하는 선박이 있는 모든 체약 당사국
은, 일일보고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사무국에 직접 보고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일일보고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각의 어획한계량이 정해져 있는 목표어종과 부수어종의 어획량(Greenweight 기준)
을 어종별 또는 가능한 한 가장 세부적 분류법을 사용하여(예: 종 또는 속) 보고

   (2) 연승어업의 경우, 보고서에는 보고시점에 물속에 설치된 낚시의 숫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통발어업의 경우, 보고서에는 보고시점에 물속에 설치된 통발의 숫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무국은 보고되어진 자료를 SSRU(통계수역), 해구, 소해역(subareas)별 어업폐쇄 기간예
측을 돕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일일보고의 보고기간은 UTC 기준 자정12시부터 자정12시까지이다.

5. 일일보고서에는 보고 일자를 지정해야 하고, 익일 UTC 06:00 이전 까지 사무국에 도달하
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선박이 사무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약 5일 간격으로 가장 최근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어기
간 동안의 누적 어획량, 총 어획 제한량에 도달할 예상 일자를 통보한다. 

7. 체약 당사국, 또는 사무국에게 직접 보고 하도록 허가 받은 선박이 일일 보고를 사무국장에
게 제5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1) 사무국장은 체약 당사국이나 선박에게 보고를 독촉하고,

   (2) 만약 5일후에도 누락된 일일 보고가 제출되지 않거나 5일간의 보고가 제5항에 명시된 
제출 기한보다 늦게 제출되는 경우, 사무국장은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 해당 어업을 폐쇄하였음을 전 체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해당 체약 당사국은 해당 
선박에게 어획 중단을 명령한다. 

   (3) 만약 일일 보고의 누락이 기술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였음을 체약 당사국이 사무국에 통
보하였을 경우, 체약 당사국이 누락된 보고서와 보고 실패의 원인의 설명을 사무국에 제
출 시 해당 어선은 어획 활동을 재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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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4-01 (2019)1,2

과학적 연구조사에의 보존조치 적용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본 보존조치는 과학적 연구조사에 적용되는 보존조치의 기반으로서 협약 제9조에 따라 채택
된다.
 
1. 일반적 적용 
   (a) 연구조사용 선박의 어획물은 수역³의 한계어획량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중인 종

별 한계어획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한계어획량이 0인 수역³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어

획량은 그 수역의 당해 어기 내 한계 어획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역이 전체 
한계어획량이 적용되는 몇몇 수역들 내에 위치할 때, 모든 연구목적의 어획량을 포함한 
어획량은 전체 한계어획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류(finfish)의 한 어기 당 어획량이, 부속서 24-01/B에 명시된 특정량 이하 및 부속서 24- 
01/B에 명시된 비어류 한계어획량의 0.1% 미만을 포함하여 50톤 미만인 회원국에 적용. 

   (a) 어기 당 추정 어획량이 상기와 같을 때 연구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선박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회원국은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동 사무국은 이를 즉시 부속서 
24-01/A에 제공된 형식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상기 제2(a)항이 적용되는 선박은 상기 제1항의 (a), (b)에 명기된 보존조치가 아닌, 그
물코크기규정, 금지된 어구유형, 폐쇄수역, 어기 및 크기제한과 관련한 보존조치를 면제
받아야 한다. 

   크릴과 어류인 경우, 어획량이 1톤 이하인 경우 본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50톤 이상의 어류 또는 부속서 24-01/B에 명시된 어류의 특정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속
서 24-01/B에 명시된 비어류 한계어획량의 0.1% 이상을 선적한 회원국에 적용한다. 

   (a) 어기 당 추정 어획량이 상기와 같을 때 선박 유형에 상관없이 하나 또는 복수의 선박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의 조업을 행할 계획이 있는 회원국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른 회원
국이 그 연구조사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계
획은 과학위원회 관련 작업반(들)이 검토하도록 6월 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6월 1일 까지 수령한 모든 연구조사 계획을 6월 8일 전에 CCAMLR 웹사이트
에 게시해야 한다. 제출된 연구조사 계획과 관련 작업반이 제공한 조언에 근거하여, 과
학위원회는 위원회에 검토과정이 완료되는 과정에 조언해야 한다. 검토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구목적으로 계획된 조업은 진행 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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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구 계획은 3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 부속서 24-01/A, 형식2에 지정된, 과학위원회
가 채택한 표준화된 지침 및 형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c) 조사목적의 어업을 수행하는 각 어선4은 최소한 2명의 과학옵서버가 승선하여야 하고, 
이중 1명은 CCAMLR 과학옵서버제도에 따라 지정된 옵서버여야 하며, 조업 기간 중 전
체 조업활동 중에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d) 제3(a)항의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2018/19 어기부터, 위원회는 제3(a)항에 따라 진행
을 허가받은 각 연구조사 계획에 관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본 항 또는 제4, 5
항이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한)과 위원회가 합의한 부속서 24-01/A, 형식2에 따른 예외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보존조치24-05를 개정해야 한다. 

4. 이러한 연구 활동의 보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CCAMLR의 어기 내 5일 보고 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나, (i) 일일 보고 시스템(보존조치 
23-07)이 적용되는 시험어류조업, (ii) 보존조치 51-04가 적용되는 시험크릴어업, 그리
고 (iii) 보존조치 23-06이 적용되고, 어획한도가 0보다 큰 기타 크릴어업은 예외로 한다. 

   (b) 모든 연구용 어획은 연중 STATLANT 신고서의 일부로서 CCAMLR에 보고되어야 한다.

   (c)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결과의 요약은 연구조사용 조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사무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1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d) 연구 목적의 조업을 통한 어획량, 노력량 및 생물학적 자료는 하기와 같은 양망별 보고
형식에 따라 사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i) 본 보존조치나 보존조치 21-02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는 어획활동은 
보존조치 23-04항에 따라 어획과 노력량 자료 보고하고(트롤 어획 C1 보고양식, 
연승 어획 C2 보고양식, 통발 어업양식 C5 보고양식 이용) 보존조치 23-05항에 
따라 생물학적인 자료 역시 보고하도록 한다. 

(ii) 본 보존조치 하에서 트롤 조사를 진행하는 선박은 연구 선박 보고 양식(C4)에 
의거한 어획, 노력량 그리고 생물 자료를 제출하며, C1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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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의 기타 조건:

a) 항해 동안 보존조치 10-04에 따라 연구면제를 받고 상업조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들은 
자동 위성 연결 선박감시시스템에 연결되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6. 상기 제3항의 규정들에 따른 연구 활동 신청은 CCAMLR 신청료 절차에 따르며, 7월 1일까
지 지불해야 한다. 본 보존조치에 따른 신청서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통지하는 회원국(들)은 전체 신청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신청료는 환불
되지 않을 것이다. 

1 Kerguelen 및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3 한계어획량이 0으로 지정된 소지역, 구역, 관리수역 또는 SSRU를 포함한 모든 관리수역
4 어선이 크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지한 연구계획의 수행을 위해 적격한 과학자의 승선이 필요하다. 보존조치 51- 
04에 의거하여 기존의 크릴 어획제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회원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 
출신의 1명의 적격한 과학자가 추가적으로 승선하고 있는 경우, 3(c)항의 요구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어획량이 설정된 수역 내 크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선박은 적어도 CCAMLR 국제 과학 감시 계획(scehem of 
International Scientific Observation )에 의거하여 임명된 과학 옵서버를 1인 혹은 3(c)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체약 당사국에서 지정한 과학 옵서버 1인을 승선시켜야 한다.. 

5 한 어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이뤄지는 연구 활동에 관하여, 관련 연구 계획은 연구 첫 해에 WG-SAM과 WG-FSA의 검토
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후, 달리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매년 WG-FSA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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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4-01/A  

연구조사선 신청양식

양식-1

보존조치 24-01의 2항에 따른 연구조사 신청양식

선박명 및 등록번호

연구조사 해구 및 소해역(subareas)

협약수역 내 입역일과 퇴역 예정일

연구조사 목적

사용예정인 어로장비

저층트롤

중층트롤

연승

게통발

기타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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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보존 조치 24-01의 3항 및 보존조치 21-02 6(3)항에 따른 
어류 조사의 보고계획 양식

카테고리 정보

1. 주요 목적

(a) 연구 목적 및 동 연구가 CCAMLR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
(b) 연례 연구 주요 단계(해당되는 경우) 및 연구 종료일 등을 포함하여 연구 

제안서가 연구 목적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
(c) 해당 수역의 목표어종에 대한 기존 관련 정보, 연구 목적과 어족 자원 가설간 

연관성, 해당수역 내 기타 어업 또는 기타 수역에서의 유사 어업에 대한 정보 
등 연구에 관한 근거

2. 조업 정보

(a) 조업 회원
(b) 사용할 선박
  * 선박명
  * 선주
  * 선박 유형(연구선 및 상업선)
  * 등록항구 및 등록 번호
  * 무선호출부호
  * 전장 및 톤수
  * 위치 전송 장치
  * 어획 능력
  * 어류 가공 및 저장 능력(용적)
(c) 목표어종
(d) 사용할 어구 및 음향 기기
  * 트롤 타입; 망목 모양 및 크기
  * 연승타입
  * 기타 표본어구
  * 음향기기 타입 및 주파수
(e) 조업 수역(해구, 소해역(subareas) 및 SSRUs) 및 지리적 경계
(f) CCAMLR 협약 수역 입 출역 예상 일자

3. 조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a) 연구조사/어업 설계(설명 및 근거):
  * 조사 위치/일회 어획량(stations/hauls)(예:랜덤 또는 격자식)등을 나타낸 공

간 계획 또는 지도
  * 예컨대 수심 또는 어류 밀집도 등에 따른 구분
  * 샘플링 어구 측정 및 표준화
  * 신청된 조사 위치/일회 어획량 숫자 및 기간
  * 태깅율 및 리서치 블록 규모 단위(해당되는 경우) 에 따른 태깅율 및 태깅 프로

그램 상 태그 중복 통계치 등 기타 성과 지표
  * 기타 요건
(b) 데이터 수집: 어획량, 노력량 및 옵서버 샘플링 조건(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A)에 명시된 최소 옵서버 샘플링 조건에 따른 관련 생물학적(분류학적 
단위  포함), 생태학적, 환경학적 데이터(예를 들어, 위치/양망별 샘플 크기)의 
유형 및 샘플 크기 또는 수량

(c) 1(a)의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
(d) 연구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연구 목표에 부합할 것인지(예를 들어, 자원 

상태 및 사전예방적 어획 한계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으로 이어지는 방법 또는 
시기) 

4. 제안 어획 한계량 (a) 제안 어획 한계량 및 그 이유(동 어획 한계량은 연구 계획서에 명시된 정보 취
득에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높으면 안되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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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안된 어획량이 자원 상태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하기의 항목 포함:
  * 제안된 어획 한계량이 협약 제2조에 부합하다는 근거
  * 어획종, 의존종 및 관련종이 어획 활동에 반응하는 시간 측정
  * 가능한 경우, IUU어업 활동 추정치
(c) 의존종 및 관련종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제안된 어업 활동이 이러한 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5. 연구 능력

(a) 수석 과학자(들) 성명과 주소, 연구 계획 및 준비를 주관하는 연구소 및 연구 기
관 이름과 주소

(b) 과학자 및 승선 선원 수
(c) 타 회원국 과학자 초청 기회가 있는가? 있다면 타 회원국 과학자 수
(d) 제안된 어선 및 추천받은 연구기관이 연구 계획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재원

과 능력이 있다는 서약 

6. 평가 및 검토 보고

(a) 특정 조치가 완료되어 CCAMLR에 보고될 일자 목록. 만약 연구가 독립적인 조
사인 경우, 회원국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적절한 작업반에 경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연구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과학위에 최종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연구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회원국은 초기 제안서상 연구 목표 및 관
련 타임라인에 부합하도록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토서; 계획 시작부터 해당하는 
연구 일정, 계획상/실제 성과 일자, 제출한 문서를 비롯하여 일정 타임라인상 
변경사항을 기록한 개요표; 이전 작업반 및 과학위 의견을 수렴한 검토서; 그리
고 필요시 연구 제안서에 대한 변경 제안사항을 포함한 연례 연구 검토서를 적
절한 작업반에 제출하여야한다

7. 보존조치 면제 (a) 적용 가능한 보존조치 전체 혹은 부분에서 의도된 면제와 이유. 의도된 모든 면
제는 연구 계획과 제안된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수여야 한다. 

부속서 24-01/B

연구선 활동의 통보를 위한 분류별 명세

분  류 어구의 종류 예상어획
(a) 어류의 임계

    이빨고기(Dissostichus spp.)

연승 5 톤
트롤 5 톤
통발 5 톤
기타 0

    Champsocephalus guannari 10 톤
(b) 해당 수역에서 한계어획량의 0.1%로 제한되는 어획을 적용받는 어류가 아닌 종
   - 크릴
   - 오징어
   -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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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4-02 (2014)
연승 추 부착실험

종 바닷새
수역 선별적
어기 all
어구 연승

통계 소해역(subareas) 48.6, 88.1, 88.2, 통계 해구 58.4.1, 58.4.2, 58.4.3a, 58.4.3b, 58.5.2
에서의 조업과 관련해 보존조치 25-02의 제4항은 다음 두 절차 중 하나를 입증한 선박에는 
적용 배제된다. 

절차 A(침강측정기(TDRs)를 이용하여 연승침강율을 측정하고 추를 부착한 연승을 이용하는 
선박 대상) 

A1. 어업허가 발효 전, 그리고 협약수역 입역하기 전 어기에 한번, 선박은 과학옵서버 감시 하
에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협약수역 내에서 선박이 이용할 최대길이의 연승을 미끼를 끼지 않은 상태의 최소한 두 
개 설치하고, 각 연승을 3등분한 중간 부분에 적어도 네 개의 시간심도기록기(TDR)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연승은:

      (a) 자동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6,000m가 되어야 
한다. 

      (b)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16,000m가 
되어야 한다. 

      (c)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 중 연승의 길이가 16,000m 이하인 경우에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d) 자동 또는 스페인식 이외의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
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2) 주낙 줄을 제외하고 연승투승시 TDR 배치위치는 무작위로 선별하되 항상 추간 중간지
점에서 실험한다. 주낙 줄의 경우, TDR 배치위치는 첫 낚시 다발에서부터 1m 이하의 
dropper이다.

    (3) TDR 회수시 각 TDR의 개별침강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a) 침강율은 연승의 해면(0m)-수심 15m까지의 평균침하시간으로 한다;

      (b) 침강율은 최소 초당 0.3m이어야 한다.

    (4) 모든 8개 부착지점(2개 연승에 4회 실험)에서 최소침강율이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총 
8회 실험에서 최소침강율이 0.3m/s를 기록할 때까지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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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어구는 협약수역에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양으로 한다.  

A2. 조업 중 야간 투승 조건을 면제 받은 선박은(보존조치 25-02의 5항), CCAMLR 과학옵서
버가 정기적으로 연승침강율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음 사항을 실시하는 과학
옵서버와 협력하여야 한다.

    (1) 24시간마다 투승되는 연승을 대상으로 TDR 시험 시도(attempt)

    (2) 연승의 부분별 침강율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승 1개에 7일마다 최소 4개의 
TDR을 부착한다;

    (3) 연승에의 TDR 부착점은 무작위로 선별하되 추간 중간지점으로 한다;

    (4) 선박으로 TDR을 회수할 때 각 TDR의 개별연승침강율 계산

    (5) 연승침강율은 연승이 해면에서 수심 15m까지의 평균침하시간 

A3. 선박은:

    (1) 이같은 면제 하에 조업하는 동안 모든 연승에 추를 부착하여 최소연승침강율이 항상 
0.3m/s이 되도록 추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이같은 면제 하에 조업하는 동안 본 목표달성 여부를 자국의 국가기관에 매일 보고한다. 

    (3) 연승침강율 실험을 통한 데이터와 조업 중 연승침강율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
터는 CCAMLR 인증양식¹에 기록하여 본 조치가 적용되는 어장에서 출역한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기관 및 CCAMLR 자료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B(병 시험을 통하여 연승침강율을 모니터링하고 수동식 추 부착 연승을 이용하는 선박 
대상):

B1. 본 어업에 대한 허가증이 유효하기 이전과 협약수역 입역 이전, 혹은 첫 입역 기회를 얻었
을 때와 입역 후 작업을 시작할 때 어기 별로 1회씩 선박은 과학옵서버의 감시 하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1) 미끼 없이 협약수역 내에서 선박이 이용할 최대길이의 연승을 최소한 두 개 설치하고, 
각 연승을 3등분한 중간 부분에 적어도 네 개의 실험병(B5-B9항을 볼 것)을 부착하여
야 하며, 이 연승은:   

      (a) 자동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6,000m가 되어야 
한다. 

      (b)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16,000m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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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 중 연승의 길이가 16,000m 이하인 경우에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d) 자동 또는 스페인식 이외의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
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2) 주낙 줄을 제외하고 연승투승시 TDR 배치위치는 무작위로 선별하되 항상 추간 중간지
점에서 실험한다. 주낙 줄의 경우, TDR 배치위치는 첫 낚시 다발에서부터 1m 이하의 
dropper이다.

    (3) 실험시마다 각 병의 (개별)침강율을 계산:

      (a) 침강율은 연승의 해면-수심 10m까지의 침하시간;

      (b) 본 침강율은 최소 0.3m/s이어야 한다. 

    (4) 모든 8개 부착지점(연승 2개에 실험 4회)에서 최소침강율이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총 
8회 실험시 최소침강율이 초당 0.3m/s를 기록할 때까지 실험하여야 한다;

    (5) 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어구는 협약수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B2. (보존조치 25-02, 5항)조업 중 야간 투승 조건을 면제 받고자 하는 선박은 CCAMLR 과
학옵서버가 정기적으로 연승 침강율을 감시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음을 수행하는 CCMLR 
옵서버와 협력하여야 한다:

    (1) 24시간마다 투승되는 연승을 대상으로 병 실험을 시도;

    (2) 연승의 부분별 침강율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7일마다 1개의 연승에 병 실험을 적어
도 4개의 병실험을 행한다;

    (3) 연승상의 병 부착지점은 무작위로 하며 시험은 추간 중간지점에서 시행;

    (4) 병 실험시마다 개별연승침강율을 계산;

    (5) 연승침강율은 연승의 해면-수심 10m까지의 침하시간.

B3 . 선박은:

    (1) 이같은 면제 하에 조업하는 동안 모든 연승에 추를 부착하여 최소연승침강율을 0.3m/s
로 하여야 한다. 

    (2) 이같은 면제 하에 조업하는 동안 본 목표달성 여부를 자국의 국가기관에 매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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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승침강율 실험을 통한 데이터와 조업 중 연승침강율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
터는 CCAMLR 인증양식1에 기록하여 본 조치가 적용되는 어장에서 출역한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기완 및 CCAMLR 자료 운영자(date manag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4. 병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병(Bottle)설치

B5. 연승클립을 병 바닥부위에 부착시킨 상태에서 길이 10m, 굵기 2mm의 꼬임이 있는 나일
론 낚시끈이나 이와 유사한 끈을 500-1000ml의 플라스틱 병2목에 안정하게 부착시킨다. 
부착점(클립끝부분)에서 병목까지 길이를 측정하고 옵서버가 수일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B6. 병은 조명이 약할 때와 야간에도 관측할 수 있도록 반사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수 미터 떨
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유일식별번호를 크게 방수천에 기입해 병 안쪽에 부
착하여야 한다. 

시험

B7. 병에 있는 물을 비우고 마개는 열며, 꼬인 끈은 병의 몸체를 둘러싸도록 한다. 끈으로 감
은 병은 연승3의 추간 중간지점에 부착한다.

B8. 옵서버는 접착지점이 물에 잠기는 시간을 초 단위 t1으로 기록한다. 병이 완전히 잠기는 
시간을 초 단위 t2로 기록한다4.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연승침강율 = 10/(t2 - t1)

B9. 연승침강율은 초당 0.3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옵서버 전자항해일지란에 기록하
여야 한다.

조항 C(TDR 또는 실험병을 통하여 연승침강율을 모니터링하고 적어도 50g/m의 통합추가 
내장되어 있으며 연승 외부에 추를 부착하지 않고도 투승이 0.2m/s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설계된 연승을 이용하는 선박 대상)

C1. 본 어업에 대한 허가증이 유효하기 이전과 협약수역 입역 이전에 어기별로 1회씩 선박은 
과학옵서버의 감시 하에:

    (1) 협약수역 내에서 미끼 없이 선박이 이용할 최대길이의 연승을 최소한 두개 설치하고, 
각 연승을 3등분한 중간 부분에 적어도 네 개의 TDR 또는 네 개의 실험병(B5-B9항을 
볼 것)을 부탁하여야 하며, 이 연승은: 

      (a) 자동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6,000m가 되어야 
한다. 

      (b)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최소한 16,000m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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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스페인식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 중 연승의 길이가 16,000m 이하인 경우에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d) 자동 또는 스페인식 이외의 연승시스템을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각 연승의 길이가 협
약수역 내의 선박이 이용하는 최대 길이와 같아야 한다.

    (2) 연승상의 TDR 부착 및 실험병 위치는 무작위로 한다. 

    (3) 각 TDR을 선박으로 회수할 때 또는 실험병마다 개별침강율을 계산한다:

      (a) TDR에 대하여, 침강율은 연승의 해면-수심 15m까지의 평균 침하시간이고 실험병에
서는 연승의 해면-수심 10m까지의 침하시간으로 한다. 

      (b) 침강율은 최소 0.2m/s 이어야 한다;

    (4) 모든 8개의 실험지점에서(연승 2개에 실험 4회) 최소침강율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총 
8회 실험에서 최소침강율이 0.2m/s를 기록할 때까지 실험한다. 

    (5) 본 실험에서 이용된 모든 장비와 어구는 협약수역에서 이용하는 어구와 사양이 동일하
여야 한다. 

C2. 조업 중 야간투승조건을 면제받고자 하는 선박은, CCAMLR 과학옵서버가 정기적으로 
연승침강율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음 직무를 수행하는 CCAMLR 옵서버와 
공조하여야 한다:

    (1) 24시간마다 투승되는 연승을 대상으로 TDR 또는 실험병으로 시도(attempt)

    (2) 연승의 부분별 침강율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승 1개에 7일마다 최소 4개의 
TDR 또는 실험병으로 실험을 행한다;

    (3) 연승에의 TDR이나 실험병 위치는 무작위로 선별

    (4) 선박으로 TDR을 회수할 때 또는 실험병마다 각각에 대한 개별연승침강율을 계산한다. 

    (5) 실험병 연승침강율은 연승의 해면-수심 10m까지의 침하시간이고 TDR의 경우, 해면-
수심 15m까지의 평균침하시간

C3. 선박들은

    (1) 모든 연승선은 본 예외의 적용을 받아 조업하는 동안 언제나 최소 연승 침강률 0.2m/s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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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예외의 적용을 받아 조업하는 동안 달성 현황에 대해 자국 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승침강율 실험을 통한 데이터와 조업 중 연승침강율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
터는 CCAMLR 인증양식 1에 기록하여 본 조치가 적용되는 어장에서 출역한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기관 및 CCAMLR 데이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학옵서버의 전자항해일지(electronic logbook)에 포함
  2 마개가 달린 플라스틱 물병이 필요하다. 수중에서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물병은 개방시켜야 한다. 
  3 자동연승의 경우 backbone에 부착; 스페인식 저연승 시스템에는 hookline에 부착
  4 특히 흐린 날씨에 쌍안경을 이용해 본 과정을 더욱 쉽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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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4-04 (2017)
48.1, 48.5 및 88.3 소해역 빙붕 후퇴 및 해빙으로 
인해 새롭게 노출된 해역 내 과학 연구를 위한 
한시적 특별 구역 설정을 위한 조치

종 모든 어종

수역
48.1
48.5
88.3

어기 전체

위원회는,

기후변화가 협약 수역 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 30/XXVIII를 상기하고, 

남극 지역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징후는 남극 반도 빙하 후퇴 및 빙붕 해빙임에 
주목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남극 반도의 빙붕의 후퇴 및 해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
하고,

빙붕이 무너지면 새롭게 노출되는 해역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생물학적 군집 및 생태계 동태 
변화가 일어나게 됨에 주목하고,

빙하가 후퇴하거나 빙붕이 무너져 새로이 노출된 서식지가 가지는 과학적 가치 및 이러한 수
역 내 연구 조사를 증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협약 제IX조제2(g)항에서는 보호 및 과학 연구를 위한 특별 구역 등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수
역, 지역 또는 소지역의 개방 및 폐쇄를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2010년 남극조약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에서 제26번 권고안을 통해 “빙붕 붕괴로 인해 새로
이 노출된 해역을 한시적으로나마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
음에 주목하고, 

한시적 보호 조치 전에 자동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 가용한 데이터의 세부적 검증이 가
능함과 동시에 예방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은 남극 내 과학 활동을 설계, 조직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이를 통
한 초기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간주됨에 주목하며,

CCAMLR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빙붕 후퇴 또는 붕괴에 따른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지정

1.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은 부속서 24-04/A에 나타난 남극 반도 지역(소해역 48.1, 48.5 및 
88.3) 빙붕, 빙하 또는 빙설(氷舌)의 후퇴나 붕괴로 인해 새로이 노출된 해역에 지정될 수 있다.

2. 빙붕, 빙하 또는 빙설(氷舌)의 후퇴란 빙하 말단부가 내륙 쪽으로 후퇴하여 2016년 이후 어느 
때라도 10년의 기간 동안 각 빙붕, 빙하 또는 빙설의 외측 범위가 10% 이상 줄어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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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붕괴란 빙붕, 빙하 또는 빙설이 10년 내 기간 동안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말
한다.

3.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은 하기와 같이 2 단계로 지정된다.

  (1) 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에는 본 보
존조치 제13항에서 제18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1단계 지정은 본 보존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련 조업 연구 제안서 등 가용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잠정 
기간으로 한다. 

  (2)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지정 기간은 10년간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에는 본 보
존조치 제13항에서 제18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4. 제2항에 정의된 빙붕, 빙하 또는 빙설의 후퇴 또는 붕괴를 기록하는 회원국들이 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지정(손실된 수역과 일치)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속히 
사무국에 고지한다. 이 때 후퇴 또는 붕괴된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이에 관한 경계선도 
함께 제출한다. 이를 수신한 사무국은 1주일 내에 동 내용을 제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의 좌표 및 지도와 함께 CCAMLR웹사이트 공개란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
지한다. 

5. 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은 제4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지되고 48시간 후부
터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이 지정되면, 회원국들은 동 특별 수역의 범위 및 특징에 대
한 세부 정보를 과학위원회 및 하부기구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빙
붕, 빙하 도는 빙설이 후퇴 또는 붕괴하기 전 원래 면적 관련 정보도 제출한다.

7. 과학위원회 및 하부기구의 검토 시에는 지정된 1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과 해당 소
해역에 대해 신청된 과학 조업 연구 활동 간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8.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은 제12항에 따른 과학 조업을 위해 개방될 수 있
다. 단, 동 과학 조업은 과학위원회 및 하부 기구의 권고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구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9. 빙붕, 빙하 또는 빙설의 점진적 후퇴 또는 붕괴된 전체 면적을 계산할 시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SCAR 남극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연안 경계선 또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등 기타 관련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10.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은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기반을 둔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지정한다.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이 지정되는 10년간의 기간은 위원회의 합의가 
있은 후 즉시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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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및 동 수역 좌표 및 지도는 본 보존조치 부속서로 첨부된 
바와 같다.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및 동 수역 좌표 및 지도 또한 CCAMLR 웹사
이트 공개란에 공개된다.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위한 조건

12.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조업 활동은 제7, 8, 14항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과학 연구

13.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생태계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빙붕 붕괴 또
는 후퇴에 따른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과학 연구를 실시하도록 권장된다. 과학 연구
는 제1단계 특별 수역을 비롯하여 가능한 경우 제2단계 특별 수역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14. 어업과 관련된 과학 연구 활동 및 해양 생물의 포획 행위는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실시
하며, 하기의 조건에 따른다.

  (1)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
구 활동 특별 수역 내 모든 생물종(어류 및 비어류 포함)의 연간 합산 어획량은 회원국당 
1톤으로 제한한다. 

  (2)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어업 관련 연구 활동 실시를 위해 한 척 이
상의 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부속서 24-01/A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사무국
에 이를 통지하고, 사무국은 즉시 이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지한다.

  (3) 어업 관련 연구 활동 및 해양 생물 자원을 포획하는 각 선박은 CCAMLR 과학옵서버제도
에 따라 지정된 과학 옵서버 최소1인을 승선시킨다.  또한 조업 기간 동안 관련된 과학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선박 내 과학자 최소 1인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선박들은 해양 센서 및 하단 카메라를 운용하길 권장한다. 

  (4) 동 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들은 망목 크기 제한, 특정 어구 금지, 폐쇄 수역 및 어기, 어체 
크기 제한 규정 관련 보존조치 적용의 예외를 허용 받으며, 또한 보존조치 24-01 제4항
에 명시된 의무 외의 보고 의무 적용을 면제받는다.

15.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내 조업과 무관한 과학 연구 활동이나 해양 생
물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 있거나 실시하는 회원국들은 과학위원회에 연
구 계획을 고지할 것이 권장되며, 또한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 활동과 유관한 결과가 있을 
시 이를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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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특별 수역 내 기타 관리 규정

16. 남극 연안 12해리 이내 쓰레기 투기 관련 보존조치 26-01 규정 및 MARPOL 부속서5의 
규정 외에도,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특별 수역 내에서 모든 선박들은 모든 종류의 폐기물
1을 폐기 또는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17.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특별 수역 내에서는 어선2과 어떠한 전재3 행위도 허용되지 아니하
나, 선박이 해상 인명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나 수색 구조 활동에 참여 또는 환경적 긴
급 상황 예방을 위한 활동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특별 수역 내 선박 이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동 수역을 항행하는 어
선들은 특별 수역 입역 전 항행 의도 및 기국, 선박 크기, IMO번호, 예상 항로 등을 사무국
에 알릴 것이 권장된다.

1단계 및 2단계 과학 연구 활동 특별 수역 지정 만료

19. 본 보존조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제1단계 특별 수역은 2년 간 검토 기간 
종료 후 만료된다. 만일 특정 1단계 수역이 2단계 수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수역은 2
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단계 수역으로서의 효력이 만료될 수 있다. 1단계 
수역 지정 기간 만료 일자에,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만료 사실을 알리고, 만료된 특
별 수역 관련 세부 정보를 CCAMLR웹사이트에 등록한다.

20. 본 보존조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제 2단계 특별 수역은 10년간의 연구 
기간 종료 후 만료된다. 2단계 수역 지정 기간 만료 일자에,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만료 사실을 알리고, 만료된 특별 수역 관련 세부 정보를 CCAMLR웹사이트에 등록한다. 
만료된 특별 수역 관련 세부 사항은 본 보존조치 관련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21. 2단계 특별 수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신규 제안서 형태
로 제안하되, 본 보존조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2단계 특별 수역 지정 
절차에 따르거나 특별 수역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존조치 형태로 제안한다.

부속서A 검토

22. 위원회는 본 보존조치 부속서A를 매 10년마다 또는 빙붕 면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 입수될 시 업데이트한다.

타 국가 및 남극조약체계와의 협력

23. 협약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아닌 타 국가 중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선
박이 협약 수역 내 활동하는 국가에게 본 보존조치를 고지한다.



- 284 - 



- 285 - 

24. 본 보존조치에 따라 지정된 제1단계 및 제2단계 특별 수역 세부 사항은 남극조약협의회
에 고지하고, 동 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 수역 내 과학 연구 활동을 보완 또는 지원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 폐기물에는 기름 또는 연료 부산물 또는 기름기 있는 잔여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가금류 또는 부산물(알 껍질 등), 오수, 
소각재, 어구, 어획물찌꺼기 및 투기물을 의미한다.

2 본 보존조치에서, “어선”의 정의는 보존조치 10-02의 정의로 갈음한다.
3 전재라 함은 포획된 해양 생물자원 및 기타 물건 또는 자재를 어선으로부터 옮겨 받거나 어선으로 옮겨 싣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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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4-04/A

소해역 48.1, 48.5 및 88.3 내 빙붕 위치 및 범위

남극 반도 지역(소해역 48.1, 48.5 및 88.3) 빙붕, 빙하 또는 빙설(氷舌)의 후퇴나 붕괴로 인해 
새로이 노출된 해역. SCAR 남극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버전7(2016)에서 발췌한 연안 경계선 
데이터(www.add.sc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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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4-04/B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라센 C 특별 수역

1. 2017년 7월 12일, 소해역 48.5 내의 라센 C 빙붕에서 5,818km²의 유빙이 손실되었다. 본 
유실 손실 수역은 라센 C 빙붕(48,001km²) 기준선의 12.1%에 상응한다.

2.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라센 C 특별 수역은 남위 67.83, 서경60.96도이며, 그림2에 나와 
있다(빗금친 지역). 라센 C 빙붕의 규모는 SCAR 남극 디지털 데이터베이스(2017)에서 입
수 하였고, 라센 C 특별 수역의 경계는 2017년 7월 12일 Sentinel-1 위성으로부터 얻은 
사진으로 정하였다. 

3.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라센 C 특별 수역 경계의 좌표와 라센 C 빙붕 기준선은 사무국에 맡
겨졌으며, CCAMLR GIS에서 이용 가능하다. 

4. 본 부속서는 2028년 10월 27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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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라센 C 특별 수역 위치(빗금친 부분) 



- 292 - 



- 293 - 

보존조치 24-05 (2019)
보존조치 24-01에 따른 연구 목적의 조업

종 모든 어종
수역 모든 수역
어기 2019/20
어구 전체

위원회는, 

연구 목적의 조업 세부사항에 관한 명확성과 추적 가능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CCAMLR 어업을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업무를 
환영하며,

위원회가 허가한 연구 목적의 조업과 관련한 투명성 및 기록 모두를 향상시킬 필요를 인식하며,

보존조치 24-01 제3(d)항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2019/20 어기에, 보존조치 24-01 제3항, 또는 위원회가 이전에 승인한 현 다 개년 연구 활
동에 따라 매 어기마다 허가된 다음 연구 활동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계획과 보존조치 
24-01과 본 보존조치(표1)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보존조치 24-01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상기 제1항 표, (e)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는 본 보존조치에 따라 실행하는 활동에 적용하며, 이는 망목 
크기, 어구 종류, 폐쇄 수역, 크기 제한, 부수적 폐사율, 환경 보호, 부수어획, 이행 및 데이
터 보고 등을 포함한다.    

어기

3. 본 보존조치 내 어기 정의 목적을 위해, 보존조치 32-0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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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5-02 (2018)1, 2

협약수역에서 연승조업이나 연구조사용 연승조업 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종 바닷새
수역 전체l
어기 전체
어구 연승

위원회는,
  
바닷새가 어선에 유인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바닷새가 특히 연승 투승 중에 미끼를 부착한 낚
시 바늘을 무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승조업 도증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감소
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협약수역의 특정 소해역과 해구에서는 연승양망 중 바닷새가 포획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
식하고, 
  
연승조업 중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1. 후크라인3을 물에 넣은 직후 바닷새가 접근할 수 없게 가능한 빨리 침하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야 한다. 
  
2. 자동연승어업 시스템을 갖춘 선박은 연승을 투승할 때 후크라인에 추를 더 달거나 추가 부

착된 후크라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소 50g/m의 추부착(IW) 연승이나 50-60m 간격으
로 5kg의 추를 부착한 비통합추 연승이 권고된다.   

  
3. 스페인식 연승조업을 하는 선박은 연승에 장력이 발생하기 전에 추를 풀어야 한다. 적어도 

무게가 8.5kg인 재래식 추4를 사용하고 추간 간격은 40m 이하로 하거나 무게가 최소 6kg
인 재래식 추를 사용할 때는 추간 간격을 2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혹은  최소 5kg인 강철 
추5를 사용할 때는 추간 간격을 4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같은 연승에 트롯라인과 스페인식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트롯라인 시스템만을 사

용하는 선박들은 트롯라인 드로퍼(dropper)의 말단 부분에만 무게추를 달아야 한다. 무게
추는 재래식인 경우 최소 6kg, 강철 무게추인 경우 최소 5kg이 되어야 한다. 스페인식 시스
템과 트롯라인을 번갈아 사용하는 선박들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스페인식 시스템인 경우: 무게추 사양 및 부착은 제3항에 따른다. 
  (2) 트롯라인인 경우: 8.5kg짜리 재래식 무게추 또는 5kg짜리 강철 무게추를 달되 80 미터 

이하 간격6으로 모든 트롯라인 드로퍼 끝부분에 부착한다.
  
5. 야간 연승조업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만 사용해야한다. 
  
6. 투승되어 있을 때에는 가공부산물7 및 어획 폐기물8의 투기가 금지된다. 양승 중에도 가공

부산물의 투기는 피해야 한다. 양승하는 반대편에서만 가공부산물의 투기가 이뤄져야 한
다. 가공부산물을 선상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이나 어업에 대해서는, 투기 이전에 가
공부산물에서 낚시 바늘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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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의 구조상 선상 가공 시설이나 가공 부산물을 선상에 보관할 용적이 부족하거나 양승
하는 반대쪽에서 가공 부산물을 투기할 능력이 부족한 선박은 협약수역 내 조업을 허가받
아서는 안 된다.  

8. 바닷새들의 후크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트리머 라인은 연승 투승중에 배치해야 한다. 
스트리머 라인의 사양과 배치방법은 부속서 25-02/A에 기술되어 있다. 

 

9. 양승 중에 새들이 미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바닷새차단장치(BED)는 CCAMLR가 
바닷새의 부수어획 위험도를 평균-높음 또는 높음(위험도 4 또는 5)으로 규정한 수역에서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수역은 통계 소해역
(subareas) 48.3, 58.6, 58.7과 해구(Division) 58.5.1 및 58.5.2이다. BED에 대한 지침은 
25-02/B에 첨부되어 있다. 위험도가 낮거나 중간단계(위험도 1~3)인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연승양승 중에 BED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10. 연승조업 도중 생포된 새들은 산채 방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낚
시 바늘에 걸린 새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낚시 바늘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11. 경감조치 설계에 있어 다른 변수는 동 보존조치의 기타 모든 요소들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CCAMLR의 국제과학관측제도에 따라 지명된 옵서버 1명 이상을 포함해 옵서버 2
명이 승선한 선박에서 시험해 볼 수 있다9. 이러한 시험에 대한 제안서는 시험을 하려고 
한 어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족자원평가 작업반(WG-FSA)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1 Kerguelen과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3 후크라인(hookline)은 미끼가 부착된 낚시 바늘이 낚시줄에 부착되어 있는 groundline이나 mainline을 말함  
4 일반 추는 암석 혹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임 
5 강철 추는 체인링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빨리 가라앉도록 유체역학 형태로 만들어야 함
6 추를 40m 간격으로 단 스페인식 연승은 일반적으로 양승선과 후크라인을 연결하는 선이 80m 간격으로 구성됨(부속서 
25-02/C 다이어그램 참고). 80m 간격으로 줄이 연결되어 있는 연승은 트롯방식의 dropper line임  

7 ‘가공부산물(offal)’은 미끼와 어류 및 기타 생물체의 부산물(가공 부산물인 어류 또는 생물체의 부위 또는 부분 등)로 정의됨
8 본 보존조치를 위한 목적에서, ‘폐기물’이란 옵서버 연승 로그북상 ‘관찰한 양승 어획물’ 서식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골
어류와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전체 어류 또는 기타 생물체로서 남위 60도 이북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죽은 채로 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바다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9 시험 중인 경감조치는 WG-FSA-03/22(CCAMLR 사무국 및 웹사이트에 간행본 제공)에 나온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
성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경감조치 시험은 실제 상업조업과의 별개로 그리고 보존조치 21-02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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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5-02 부속서 A

1. 스트리머 라인의 윗줄(aerial extent)은 스트리머를 지탱하는 줄의 일부로서 바닷새를 효
과적으로 쫓는 역할을 한다. 선박에서는 이러한 윗줄을 최대한 활용하고  옆바람이 불 때에
도 윗줄을 통해 후크라인을 선미에서 최대한 멀리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스트리머 라인을 고정하기 위한 막대의 높이는 수면에서 최소 7미터가 되어야 하고, 선미
에 설치하되 후크라인이 침수하는 지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3. 스트리머 라인의 길이는 최소 150미터로 하고, 윗줄이 커버하는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바다 쪽으로 견인된 물체가 있어야 한다. 견인 물체는 선
박에 설치된 고정 막대의 고정 부분과 일직선으로 연결 되도록 하여 옆바람이 불 때 스트리
머 라인의 윗줄이 후크라인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브랜치 스트리머는 밝은 색으로 염색된 플라스틱 튜브1나 코드 줄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각 가닥의 직경은 최소 3mm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브랜치 스트리머는 스트리머 
라인이 선박에 고정된 지점에서 5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다음 브랜치 스트리머 부
터는 윗줄을 따라 최대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브랜치 스트리머 길이는 선미쪽에 가장 
가까운 줄은 최소 6.5m, 바다쪽으로 위치한 맨 끝 줄은 1m로 한다. 스트리머 라인이 완전
히 설치되면, 바람 및 파도가 없을 때에는 브랜치 스트리머가 해수면에 반드시 닿아야 한
다. 스트리머가 스트리머 라인에 걸쳐져 꼬이지 않도록 스트리머 라인에는 회전 고리나 크
기가 작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 브랜치 스트리머끼리 서로 얽히지 않도록 각 브랜치 스
트리머 고정 부분에도 회전 고리나 크기가 작은 장치를 부착한다.

5. 선박은 스트리머 라인이 후크라인 양 쪽 고정 지점에서 당겨지도록 하여 보조 스트리머 라
인을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바람 부는 쪽으로 위치한 스트리머 라인은 비슷하게 설계되어
야 하고(엉킴 방지를 위해 바람 부는 쪽의 스트리머 라인 길이가 더 짧아야 할 수도 있음) 
후크라인을 중심으로 바람 부는 쪽에 설치한다.  

    1 플라스틱 튜브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브랜치 스트리머 
(1번 줄은 약 
6.5미터)

고정 지점

윗줄

후크라인

줄을 팽팽히 당기기 
위해 견인된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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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5-02 부속서 B

1. 효과적인 BED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특성을 지닌다. 

   (1) 연승을 양승하는 장소로 바닷새가 날아드는 것을 방지
   (2) 양승하는 측면으로 수면에 앉아 있던 바닷새가 헤엄쳐 들어가는 것을 방지 

2. 선박들이 여기에 설명된 두 가지 특성을 지닌 BED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1 상기 1항의 특성을 가진 BED의 예시는 CCAMLR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존조치 25-02 부속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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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5-03 (2019)1

협약수역에서 트롤 조업 중 바닷새 및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종 바닷새, 해양포유류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트롤

위원회는,

조업으로 인한 바닷새와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빈도를 감소시킬 필요성에 주
목하고,

트롤 조업 중 바닷새와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채택한다.

1. CCAMLR 협약수역에서 선상의 그물 감시 케이블(net monitor cable) 사용이 금지 된다5.

2.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선박안전운영방침에 따라 선박의 직접 조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상 조명위치와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트롤 어구의 투망 및 양망 시 가공부산물2,3 및 어획 폐기물4의 투기는 금지된다.

4. 새를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하 전에 그물을 반드시 청소하여야 한다.

5. 선박은 느슨한 그물이 수면 위에 부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하 및 양망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수중에 그물이 있을 때는 가능한 그물정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박은 새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그물에의 충돌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구유형
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물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부표를 줄여 그물이 신속하게 가
라앉도록 하거나 그물의 특정 부분 망목이 바닷새에게 위험을 가할 정도인 경우 그 부분에 
유색 스트리머나 기타 기구를 장착한다. 

1 Kerguelen과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그물 감시 케이블은 선박이 SC-CAMLR-38 제5.13항 및 제5.14항에 명시된 완화 장치 실험 설명서에 따르는 경우 
2019/20 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트롤 어법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실험을 실행하는 모든 선박은 
WG-FSA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시험 면제는 CCAMLR-39에서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검토될 것이다. 본 실험
은 지속적인 트롤 조업에서 어업관련 케이블(랩(wraps)과 그물 감시 케이블)에 대한 새들의 충돌 완화의 현실성과 효과
에 관한 다양한 완화 옵션을 비교한다.  

2 가공부산물(Offal)은 미끼와 처리중에 생기는 부산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중에 생기는 어류 및 생물의 일부분
3 “스틱 워터”란 크릴 및 어류를 가공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액체 오물임. 스틱 워터에는 새들의 먹이감이 될 만한 물질이 
없으므로 스틱워터는 찌꺼기로 간주되지 않음(주석2번 참조).

4 본 보존조치를 위한 목적에서, ‘폐기물’이란 옵서버 연승 로그북상 ‘관찰한 양승 어획물’ 서식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골어류와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전체 어류 또는 기타 생물체로서 남위 60도 이북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죽은 채로 
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바다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5 2016/17어기에 한해 SC-CCAMLR 34 제4.10-4.13항에 명시된 시범 실시 세부 사항에 따른 넷모니터케이블의 사용이 
허용된다. 동 시범 실시 예외 조항은 과학위의 추가 조언에 따라 2017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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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26-01 (2019)1,2

조업중 일반적인 환경보호조치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조업과 관련한 특정 활동이 남극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바닷새 
및 바다표범 등 비목표종의 우발적 사망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CCAMLR의 노력에 있어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CCAMLR의 권고 사항 및 MARPOL 73/78 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CCAMLR 협약 
수역을 포함하여, 모든 플라스틱 해상 투기가 금지되었음에 주목하고, 

남극 조약 하의 환경 보호 의정서 여러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부속서 규정 및 남극 조약 
협의회의 관련 권고사항 및 조치에 주목하고, 
 
협약 수역 내에서 남극 바다표범 상당수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얽히거나 이로 인해 죽임을 당
해왔으며, 물개의 엉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과학 위원회가 지적 해 왔음을 상기하고, 
 
특히 어선에서 사용되는 미끼 상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 포장 상자를 묶을 때 적절한 대안 
포장재가 있으므로 굳이 플라스틱 포장 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며, 

비목표종의 우발적 사망 감축 및 해양 환경 보호라는 맥락에서, 어업 관련 활동으로부터 기인
하는 해양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플라스틱 투기

1.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선박 쓰레기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에 관한 MARPOL 부속
서5에 따라 플라스틱의 해상 투기3가 금지되어야 한다. 

2. MARPOL 부속서5에 일치하도록,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i) 선박 안전과 선상 또는 해상 인명을 지기키 위한 목적으로 선박에서 플라스틱 투기
  (ii) 선박 또는 장치에 대한 피해로 인하여 생긴 플라스틱의 사고손실. 단, 피해발생 전후로 

사고손실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조건으로 
한다. 

  (iii) 선박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거나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어구의 사고손실. 단, 이러한 손
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조건으로 한다. 

  (iv) 해양환경 보호 또는 선박이나 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박에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거나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어구를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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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선에서 미끼 상자를 묶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 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선상의 소각로(폐쇄 시스템)를 사용하지 않는 어선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플라스틱 포장 
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된다. 

5. 일단 포장 상자로부터 끌러 진 모든 포장 끈은 올가미 형태가 되지 않도록 약 30cm 단위로 
자르고 최대한 빨리 선상 소각로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6. 모든 플라스틱 잔여물은 적절한 항만수용시설에 버릴 수 있을 때 까지 선상 보관되어야 하
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상 투기되어서는 안 된다. 

투기 방지

7.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MARPOL 부속서1에 따라 기름 또는 연료 제품 또는 기름
혼합물을 해상에 버리거나 투기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8. 남위 60도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다음의 물질을 투기 또는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쓰레기
3) 25mm이하 구멍의 여과기를 통과할 수 없는 음식쓰레기들
4) 가금류 또는 그 일부(달걀껍질을 포함）
5) 육지 또는 빙붕(ice shelve)로 부터 12마일이내지역에서 하수, 또는 선박이 ４노트이하

로 운항하는 동안의 하수
6) 소각 재

9. 남위 60도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다음의 물질을 투기 또는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1) 가공 부산물4 

2) 어류 폐기물5 
  

10. 어획하는 동안 채포되어 생존가능성이 높은6 어류와 기타 생물들과 저층생물6은 보존조치 
22-07, 보존조치 41-01 제 7항 및 기타 보존조치에 따른 보고사항을 충족한 이후에 바다
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가금류의 이동

11. 살아있는 가금류 또는 다른 살아있는 새들은 남위60도 수역으로 반입하면 안 되고, 섭취
되지 않은 모든 도제된 가금류는 해당 수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１ Kerguelen 과 Crozet Islands 근처의 수역을 제외
２ Prince Edward Islands 근처의 수역을 제외
3 본 보존조치의 목적을 위해, MARPOL 부속서5의 플라스틱 정의를 적용한다. 
4 가공 부산물(Offal)은 미끼와 처리중에 생기는 부산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중에 생기는 어류 및 생물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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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이란 옵서버 연승 로그북상 ‘관찰한 양승 어획물’ 서식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죽은 채로 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바다에 돌려보내는 전체 어류 또는 기타 생물체로 정의한다.

6 옵서버 연승 로그북상 ‘관찰한 양승 어획물’ 서식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7 본 보존조치에서 기타 저서생물이란 찌꺼기고기와 폐기에 대한 3, 4번의 미주설명에서 제외된 VME 무척추동물 분류지
침과 다른 군락형성 종류에 지정된 저층생물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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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1-01 (1986)
South Georgia 주변(통계 소해역 48.3)의 조업규정

종 목표종
수역 48.3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사우스조지아(South Georgia;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s) 48.3) 근해에서 
조업이 허가된 종에 대하여 1987년 회의 시 1987/88 어기에 적용되는 어획량 제한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원회가 채택한 기타 보존조치에 상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한다.

이러한 어획량 제한 또는 상응하는 조치는 사우스조지아 근해의 어업조사를 통한 자료를 고
려하는 과학위원회 조언에 기초하여야 한다.

1987/88 이후 각 어기에, 위원회는 사우스조지아 근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조치 또는 기타 
조치의 설정 시에, 해당어기 직전의 위원회 회의에서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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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1-02 (2007)
조업폐쇄를 위한 일반 조치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본 보존조치는 모든 어업 폐쇄에 대해 다루며 협약 제9조에 따라 채택 되었다. 

일반 적용

1. 조업마감에 대한 사무국에 의한 다음 통보에 따라(보존조치 23-01, 23-02, 23-03 
및 41-01 참조) 폐쇄가 적용되는 수역, 관리 수역, 소해역(subareas), 해구, 소규모 
조사 수역 및 기타 관리 단위에 있는 모든 선박들은 통보된 마감일과 시간까지 해
당 수역으로부터 모든 조업장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통보를 수신하면, 선박은 통보된 폐쇄 날짜 및 시간 24시간 안에 추가적으
로 연승을 투승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통보가 페쇄 날짜 및 시간 24시간 이내에 
수신되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 수신 후 추가적으로 연승을 투승할 수 없다.  

3. 모든 선박은 모든 어구가 제거되는 즉시 폐쇄 수역에서 출역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유로 선박이 통보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모든 어구
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1)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고려

(2) 기상 악화로 인한 한계 상황 

(3) 해빙 또는

(4) 남극 해양 환경을 보호할 필요 

해당 선박은 이 상황을 기국에 알려야 한다. 기국 또는 선박은 또한 이를 사무국에 알
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선박은 가능한 속히 어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합리
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 고려 사항

5. 선박이 통보된 날짜와 시간까지 어구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기국은 이를 즉시 사
무국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사무국은 이를 전 회원에게 알
려야 한다. 

6.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기국은 선박의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모든 관련 사항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차기 위원회 회의 전 까지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해당 선박이 다음 사항을 지켜 어구를 회수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록 되어야 한다. 

(i) 통보된 마감일과 시간까지 ; 그리고 

(ii) 제4항에 언급된 통보 후 가능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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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이 모든 조업장비를 회수하자마자 폐쇄 수역에서 출역하지 않는 경우, 기국 또는 
선박은 이를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사무국은 이를 
회원국에게 알려야 한다.  

1 Kerguelen 과 Crozet Islands의 인근 수역을 제외함.
2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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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2-01 (2001)
어기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 한다:

모든 협약수역의 어종에 대하여, 어기는 특별 보존조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12월 1일부
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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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2-02 (2017)
직접적 조업 금지 

종 목표어류
수역 48.1
어기 all
어구 all

본 보존조치는 협약 제9조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부속서 32-02/A에 명시된 어종에 대한 직접 조업을 금지하며, 동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
른다. 

부속서 32-02/A

직접적 조업금지

분류군

수역

흑
지
느
러
미
빙
어

비
막
치
어

이
빨
고
기
류

긴
남
극
발
광
샛
비
늘
치

돌
배
암
치

회
백
씨
올
암
치

대
리
석
무
늬
암
치

파
타
고
니
아
암
치

남
조
지
아
빙
어

모
든
 기
타
 어
류

소해역 48.1 1,2 1,2 1,2 1,2 1,2 1,2 1,2,4 1,2 1,2 1,2
소해역 48.2 1,2 1,2 1,2 1,2 1,2 1,2 1,2,4 1,2 1,2 1,2
소해역 48.3 3 1,2 3 3 4 3 3
해구 58.4.4a 1,2,5 1,2,5
해구 58.4.4b 1,2 1,2
소해역 58.6 1,2,5,6
소해역 58.7 1,2,5
해구 58.5.1 1,2,6
동경 79°20 동쪽 해구 
58.5.2와 서경 79°20 
서쪽 EEZ 

1,2

SSRUs 882A-B를 제외한 
서경65° 북쪽 소해구 
88.2  

1,2

소해역 88.3 1,2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직접 조업이 금지된다:
1 보존조치 24-01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에 의거한 상기 어종의 어획은 본 금지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업금지 기간은 적어도 어족 생물량 조사가 수행되고, 자원평가작업반(WG-FSA)에 그 결과가 보고되고 동 그룹에 의해 
결과가 분석되며, 과학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어업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된다.  

3 조업금지는 과학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어업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된다.   
4기타 어종의 직접적 어업 도중 대리석돌무늬돌치의 부수어획은 어족의 최적회복수준까지 허용된다. 
5 Prince Edward Islands 인근 수역을 제외함.
6 Kerguelen 과 Crozet Islands의 인근 수역을 제외함.
직접 조업 금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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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2-09 (2019)
2019/20 어기에 특별보존조치에 따른 조업을 제외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종 이빨고기
수역 48.5
어기 2019/20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통계수역 48.5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빨고기류의 직접 조업
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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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2-18 (2006)
상어류 보존

종 상어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의 목적, 특히 제9조를 상기하고, 

UN식량농업기구(UN FAO)가 ‘상어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harks)을 
통해 각 국이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따라 상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협약 수역 내 어업 활동 중 상당수의 상어가 어획되고 이러한 어획량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
준임을 명심하고, 

또한 상어 자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 될 때 까지 이러한 상어 자원의 어획을 제한하거나, 
가능한 경우 감축하는 것이 마땅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어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상어류 어획, 폐기 및 교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협약 제9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1. 협약 수역 내에서 과학 연구조사 목적 외 상어에 대한 직접 조업은 금지 된다. 동 금어 규정
은 과학 위원회가 이러한 어획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 후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협약 수역 내 상어에 대한 직접 조업 재개
에 동의할 때 까지 적용된다.

2. 기타 업종에서 우발적으로 어획된 모든 상어 부수어획, 특히 치어 및 알 밴 암컷은 가능한 
한 산 채로 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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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3-01 (1995)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대리석무늬돌치 및 회백씨올암치의 
부수어획 제한

종 부수어획

수역 48.3

어기 all

어구 all

본 보존조치는 보존조치 31-01 에 따라 채택한다.

어떤 어기에도 통계 수역 48.3에서의 직접적 조업시에 돌배암치의 부수어획은 1,470톤을 초
과해서는 아니 되며; 흑지느러미의 부수어획은 2,200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남조지아빙
어, 대리석무늬돌치 및 회백씨올암치의 부수어획은 각각 300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과학위원회 자문을 고려하여 이러한 어획 한계량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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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3-02 (2019)
2019/20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의 
부수어획 제한

종 부수어획
수역 58.5.2
어기 2019/20
어구 all

1. 2019/20 어기에 통계수역 58.5.2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 및 남극빙어를 제외한 어종을 
대상으로 직접적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9/20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 직접적 조업 시에, 유니콘빙어(Channichthys 
rhinoceratus) 부수어획은 1,663톤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회백씨올암치(Lepidonotothen 
squamifrons) 부수어획은 80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민태류 부수어획분은 409톤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큰눈 민대구류 부수어획은 360톤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홍어와 가오
리의 부수어획분은 120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 보존조치의 목적상, ‘홍어 및 가오
리’는 단일 어종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종의 부수어획분과 기타 유효한 어획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
는 어종의 부수어획분은 통계수역 58.5.2에서 50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 조업도중 단일 양망1 시 부수어획분이 유니콘 빙어(Channichthys rhinoceratus) 5톤, 
민태류(Macrourus spp.) 전체 어종 3톤이나 회백씨올암치(Lepidonotothen squamifrons) 
2톤, 또는 상어과(Somniosus spp.) 2톤, 홍어(Skates) 및 가오리(Rays) 2톤 이상인 경우, 
해당어선은 적어도 5일2동안 부수어획분을 초과한 위치에서 5해리1 이내 어느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 부수어획분 초과위치는 어선의 조업경로
(path)로 정의한다. 

5. 직접적 조업도중 보존조치에 따라 부수어획분제한조치가 적용되는 기타 부수어획어종의 
단일 양망 시 부수어획분이 1톤과 이상인 경우, 해당 어선은 적어도 5일3동안 부수어획분이 
1톤을 초과한 위치에서 5해리1 이내 어느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업해서는 아니 된
다. 상기 부수어획분 초과위치는 어선의 조업경로(path)4로 정의한다. 

1 본 보존조치의 목적을 위해, 연승의 경우, 각 양망은 어구 구획의 인접 정도에 상관없이 단일 연승에 적용한다.
2 최소어장분획거리와 관련한 이 규정은 위원회가 조업장소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정의를 채택할 때까지 계류된다.
3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기간을 채택한 후에 보존 조치 23-01에 명시된 보고 기간에 따라 채택된다.  
4 트롤어업의 경우, 조업경로는 어선에서 어구를 처음 배치한 지점부터 동 어선이 그 어구를 회수한 지점으로 한다. 연승
어업이나 통발의 경우, 조업경로는 처음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에서 마지막 투승 시 닻을 내린 지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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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33-03 (2019)1,2

2019/20 어기에 신규 및 시험조업의 
부수어획분 제한

종 부수어획
수역 여러수역
어기 2019/20
어구 all

1. 동 보존조치는 특정 부수어획 한계량이 적용되는 조업을 제외하고 2018/19 어기 신규 및 
시험 조업에 적용된다. 2019/20 어기에는 통계 해구 58.4.1및 58.4.3a내 직접조업은 금지
된다.

 
2. 모든 부수어획의 한계어획량은 별첨 33-03/A에 첨부된 바와 같다. 한계어획량 가운데 어

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0톤”포함)각 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의 
총 부수어획분은 생존 방류량을 제외하고 다음의 한도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홍어 및 가오리류: 이빨고기류 어획 한도량의 5%
   ∙ 민태류: 이빨고기류 어획 한도량의 16%
   ∙ 기타 모든 어종: 이빨고기류 어획 한도량의 16%

 
3. 본 보존조치 목적상, ‘민태류 어종’과 ‘홍어 및 가오리’는 각각 단일 어종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4. 모든 선박은, 모든 홍어와 가오리를 갑판위로 끌어 올리거나 양승기의 옆에서 태그가 부착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어와 가오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태그가 부착된 홍어와 가
오리를 채포한 경우, 보존조치, 부록 41-01/C 제2(vii)호 및 (ix)에 따라 다시 방류하지 않
아야 한다. 과학 옵서버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선박은 가능한 생포된 홍어와 가오리중 
생존 확률이 높은 어획물은 목줄을 잘라서 방류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낚시 바늘도 제
거해서 방류하며 방류된 어획물의 숫자를 기록하여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5. 단일 양망 또는 양승4 시에 어떤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1톤 이상일 경우, 그 어선은 적어도 5

해리5 떨어진 수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 어선은 적어도 5일6 동안 부수어획분이 1톤을 
초과한 위치에서 5마일5 이내인 어떤 지점으로도 복귀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 부수어획분 
1톤 초과위치는 어선의 조업경로(path)7로 정의한다.

6. 한 선박이 단독으로 두 번의 10일 기간8 동안 어획 한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된(“0톤”포함)
각 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 어획한 민태류의 양이 각 10일 동안 1,500kg
를 초과하고 그 기간 어획된 민태류의 양이 당해 SSRU, SSRU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 
어획한 이빨고기류 양의 16%를 초과할 경우, 그 선박은 남은 어기 동안 해당 SSRU, SSRU
그룹 또는 리서치 블록에서의 조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Kerguelen과 Crozet Islands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에 인근 수역 제외 
3 포획된 총 green weight, 생존하도록 놓아 준 것 제외
4 본 보존조치 목적상, 연승어업의 경우, 각 양망은 어구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상관없이 단일 연승에 
적용한다. 

5 최소어장분획거리와 관련한 이 규정은 위원회가 조업장소의 보다 적절한 정의가 채택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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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 조치 23-01에 명기된 보고 기간이 유지된다.
7 트롤어업의 경우, 조업경로는 어선에서 어구를 처음 배치한 지점부터 동 어선이 그 어구를 회수한 지점으로 한다. 연승
어업의 경우, 조업경로는 처음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에서 마지막 투승 시 닻을 내린 지점으로 한다. 

8 10일의 기간은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또는 21일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한다.

부속서 33-03/A

표1: 2018/19 어기 신규 및 시험조업 제한 부수어획분

소해역/
해구 리서치 블록

이빨고기
한계어획량

(톤)

부수어획분 한계어획량

홍어 및 
가오리(톤)

민태류 
부수어획제한량

(톤)

기타류
(톤)

48.6 486_2 140 7 22 22
48.6 486_3 38 2 6 6
48.6 486_4 163 8 26 26
48.6 486_5 329 16 53 53
58.4.1 5841_1 138 7 22 22
58.4.1 5841_2 139 7 22 22
58.4.1 5841_3 119 6 19 19
58.4.1 5841_4 23 1 4 4
58.4.1 5841_5 60 3 10 10
58.4.1 5841_6 104 5 17 17
58.4.2 5842_1 60 3 10 10
58.4.3a 5843a_1 24 1 4 4
88.2 882_1 192 10 31 31
88.2 882_2 232 12 37 37
88.2 882_3 182 9 29 29
88.2 882_4 128 6 20 20
88.2 SSRU H 160 8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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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1 (2019)1,2

2019/20 어기에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 일반조치

종 이빨고기
수역 여러수역
어기 2019/20
어구 연승,트롤

위원회는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본 보존조치는 위원회의 특별 면제를 받은 어업을 제외한 트롤 또는 연승을 이용한 시험어
업에 적용된다. 트롤어업에서 단일 양망(haul)이란 트롤그물 1회의 사용을 말한다. 연승어
업인 경우, 단일 양승(haul)이란 한 지점에서 1개 이상의 연승 투승을 의미한다.

2. 어업 잠재성을 결정하고, 어획량 및 노력량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확
보하기 위해 가능한 지리적으로, 수심측량적으로 넓은 수역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SSRU에서 보고어획량이 지정된 한계어획량3에 도달하면 SSRU에서의 조업은 잔여 어
기동안 중지된다.

3. 상기 제2항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1)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를 위하여 트롤어업시 양망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인망 시작지
점과 종결지점간 경로의 중간지점으로 한다.

(2)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를 위하여 연승어업의 정확한 양승/투승 위치는 배치된 연승(들)
의 중간지점으로 한다. 

(3) SSRU에서는 투승개시부터 양승 종료시까지를 조업으로 간주한다.  

(4) SSRU에서 각 종의 어획량과 노력량 정보는 보존조치 23-07의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시스템(Five-Day Catch and Effort Reporting System)에 의거 5일마다 사무국
장에 보고되어야 한다. 

(5) 사무국은 SSRU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남극 이빨고기의 총어획량이 한계어획량
에 거의 도달했을 때 어업 참여중인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계어획량에 도달
했을 때4 SSRU의 폐쇄를 체약 당사국에 통보한다. 사무국의 통보에 따라 모든 어구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폐장된 SSRU에서는 트롤이나 연승조업의 일부분이라도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4. 각 시험어업의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5. ‘젤리미트‘ 상태에 해당되는 어획분을 포함하여 폐기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남극 이빨
고기의 총 수량과 무게는 보고되어야 한다.  

6. 2019/20 어기에 이빨고기 시험조업 참여선박은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 시 CCAMLR 국제
과학감시계획(CCAMLR Scheme of International Scientific Observation)에 따라 임
명된 과학옵서버 1인과, 가능하면 과학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동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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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수집계획(부속서 41-01/A)과 연구조사계획(부속서 41-01/B) 및 표지부착프로그램
(tagging program)(부속서 41-01/C)을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31까지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계획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2020년 9월 30일까지 CCAMLR에 보고되어 2020
년 자원평가작업반(WG-FSA)의 회의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31
일 이후 확보한 자료는 어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CCAMLR에 보고되어야 하나, 가능하면 
WG-FSA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어업개시 이전에 어업불참을 결정한 회원은 이 같은 변경사항을 적어도 어업개시 1개월 전
에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어떤 사유로 인해 어업에 불참할 경우 참여 불
가확정 후 1주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통지를 접수하
자마자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1 Kerguelen과 Crozet Islands의 인근 수역 제외
2 Prince Edward Islands의 인근 수역 제외
3 조업 폐쇄는 보존조치 31-02에 의해 관할된다. 

부속서 41-01/A

시험어업 자료수집 계획

1. 모든 선박은 일일별 및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보존조치 23-07), 월간 어획량, 
노력량 및 생물학적 세부자료 보고체계(보존조치 23-04 및 23-05)를 준수한다.

2. 선박은 승선옵서버가 어류 어업에 관한 CCAMLR 과학옵서버 매뉴얼 및 금번 어기의 옵서
버 표본 요구사항(Obaserver Sampling Requirements)에 규정된 데이터 및 당해 어기에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CCAMLR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표본
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연승 어업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한 개의 그물에 각 라인의 끝부분의 위치와 깊이 정도
  (2) 그물 세팅 및 작업 수
  (3) 잃은 어획물의 수와 종
  (4) 낚시바늘 세팅 수량
  (5) 베이트 타입
  (6) 베이팅 성공률(%);
  (7) 낚시바늘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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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1-01/B

시험어업 연구조사 계획

1. 본 연구조사계획 하의 활동은 시행중인 보존조치에 대하여 적용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2. 본 계획은 표 1과 그림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소규모연구조사구역(SSRUs)에 적용된다.

3. 통계수역 88.1과 88.2에서 조업할 때를 제외하고, 선박은 과학위원회의 합의된 2019/20 
어기 연구조사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조사활동 기간 동안 오직 연구목적의 양
망만이 허용 된다1.

4. 연구조사 어획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1) 각 연구조사 어획 지점은 5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그 거리는 각 연구조사 어획
경로의 지리적 중간점에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2) 매 어획 시 : 연승의 경우 한 지점에서 투승 되는 모든 연승에 달린 낚시 바늘 수는 
3,500개 이상 최대 5,000개이며, 트롤의 경우 협약수역에서의 저층트롤조사 매뉴얼 
초안(SC-CAMLR-XI, 부록 5, 부속서 H, 첨부 E, 제4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 30
분의 유효어업 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각 연승어업 어획 시 침하시간은 투승과정 완료 시점부터 양승개시 시점까지 측정했을 
때 6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 

5. 시험어업의 경우, 매 양망 시, 보존조치 자료수집계획(부속서 41-01/A)에 명시된 모든 자
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6. 선박은 승선 옵서버가 어류어업에 관한 CCAMLR 과학옵서버 매뉴얼 및 금번 어기의 데이
터 수집 계획(부속서 41-01/A) 내 옵서버 표본 요구사항에 명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충
분한 표본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선박은 지정된 리서치 블록 내에 연구 목적으로 투승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허나, 유빙으로 인해 리서치 
블록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기의 절차를 적용한다.

      (i) 선박이 리서치 블록에서 연구조사어획을 시도 할 때, 리서치 블록 내 투승이 어려울 경우, 선박은 사무국에 이를 보
고하고, 리서치 블록 주위의 작은 눈금 단위의 사각형 1개까지의 완충 지대(buffer zone)에서 투승을 시도하거나, 
다른 리서치 블록으로 이동 할 수 있다.

      (ii) 유빙으로 인해 완충지대 역시 접근이 어려울 경우, 선박은 사무국에 이를 보고 한 후, 작은 눈금 단위의 사각형 2개
까지 확장된 완충지대에서 투승을 시도하거나 다른 리서치 블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iii) 완충지대 혹은 확장된 완충지대에서 연구 어업을 이행하는 중에, 유빙조건이 변화하여 본  래의 리처시 블록에서 
투승을 할 수 있을 경우,  본래의 리서치 블록 내 연구목적의 투승을 우선시 하여야한다.

      (iv) 리서치불록, 완충지대 및/또는 확장된 완충지대 모두 접근이 어려울 경우, 선박은 어획제한량이 소진되지 않은 타 
지정 연구블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2018/19 어기 동안 수행되는 연구어획활동 중 연승 투승의 50%는 3 해리 이하 간격으로 세팅할 수 있다. 

  3 CCAMLR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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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규 및 시험어업을 위한 소규모연구조사지. 조사지 경계는 표 1에 표기되어 있음. 호주, 프랑
스 및 남아프리카 인근 수역에서의 신규 및 시험어업 통보를 위해 이들 국가의 EEZ를 표시하
였음. 점선-파타고니아이빨고기와 남극이빨고기간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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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1-01/C

시험어업에서 이빨고기 및 홍어 표지방류 프로그램 

1. 표지부착, 표지 회수 그리고 정확한 보고의 책임은 어선 및 기국에 있다. 어선은 표지방류
프로그램 실행 시 CCAMLR 과학 옵서버와 협력한다.

2. 본 프로그램은 시험연승어업에 적용되며, 1회 이상 시험어업에 참여하는 선박은 참여하는 
시험어업별로 다음을 적용한다:

   1) 각 연승 조업선은 CCAMLR 표지방류 절차에 따라 해당 어업을 위한 보존조치에 명시된 
비율로 조업 기간 동안 이빨고기 표지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동 프로그램은 표지방류 규정 충족을 위하여 모든 크기의 이빨고기에 적용된다. CCAMLR 
표지방류 절차(CCAMLR Tagging Protocol)의 적합성 항목에 부합하는 이빨고기만 표
지 부착 및 방류한다. 이러한 이빨고기의 유효성은 옵서버가 보고한다. 모든 방류 이빨고
기는 더블 태그한다.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이빨고기는 선상 보관한다. 

   3) 태깅된 이빨고기의 체장 빈도수는 어획된 이빨고기의 체장 빈도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각 선박은 이빨고기 어종 당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태깅 오버랩 통계율을 달성하여야 한
다. 허나,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선박 중 요구되는 태깅율은 달성하였으나, 어종 별 태그
된 어체의 수가 30미 미만인 경우, 최소 태깅 오버랩률 60%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방류 시 이빨고기는 최대한 광범위한 지리적 수역에 방류한다. 이빨고기 두 어종이 모두 
서식하는 수역에서, 태깅율은 어획물 중 각 이빨고기 어종의 종과 체장에 비례하여야 한다.

   5) 홍어류에 표지방류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은 Year-of-the-Skate 기간에 개발된 표지방
류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6) 2019/20 그리고 2020/21 어기에 소해역 88.1 및 SSRU 882A-B에서 조업하는 각 연승
선은  해당 어업에 관한 보존조치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CCAMLR 태깅 프로토콜에 따라 
부수어획된 홍어류에 대한 태깅과 방류를 수행하여야 한다. 태깅된 모든 홍어류는 반드
시 이중으로 태깅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7) 시험조업에서 사용 할 모든 표지는 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8) 모든 이빨고기는 표지가 부착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모든 홍어류는 갑판위로 올려
지거나, 양승기 옆에서 표지부착여부와 어획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표지부착된 고
기가 재포획 되었을 경우(즉, 이미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고기를 어획한 경우) 방류 기간
이 짧더라도 재방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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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지가 부착된 채 재포획된 모든 이빨고기의 생체자료에 대해 측정하고(길이, 무게, 성
별, 성숙도(gonad stage)), 태그와 이석을 전자적으로 날짜가 표시된 사진 촬영하고, 태
그는 숫자와 색깔을 자세히 하여야 한다.

   10) 태깅된 상태로 재포획된 홍어는 가능한 가장 낮은 분류군 수준까지 식별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샘플링(소해역 88.1 및 SSRU 882A-B에서 샘플용으로 배지느러미 길이 및 
빨판 너비, 중량, 성별, 성숙 단계 및 꼬리지느러미) 되어야 하고, 태그가 부착된 홍어 전
체 사진 한 장과 태그 번호 및 색이 자세히 보이도록 클로즈업한 사진 한 장을 포함하여 
전자 시간이 기록된 두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3. 표지가 부탁되어 방류되는 이빨고기는 어획 한계량 소진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4. 모든 관련 표지 자료와 표지 회수를 기록하는 자료는 CCAMLR 양식1에 따라 전자적으로 

사무국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 선박에서는 월별 어획량과 노력할당량 자료(C2)와 함께 매월 보고
   (2) 옵서버는 옵서버 자료 보고 요구사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5. 모든 관련 표지자료와 재포획 기록 및 재포획시 확보한 표본(표지와 이석)은 CCAMLR 형

식1을 갖추어 CCAMLR 표지부착 절차에 기술된 바에 따라(CCAMLR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지역별 관련 표지자료 보관소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1 시험조업에 대한 CCAMLR Tagging 프로토콜에 따른 것으로 사무국 및 과학옵서버 로그북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
  2 선박은 양승기로 올려지는 어획물의 숫자별로 적절한 비율에 따라 태깅을 실시함으로써 이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3  태그 오버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10㎝의 단위로, Pt 는 어체길이 집단 i에서 모든 태그된 고기의 비율, Pc는 모든 어획된 고기의 비율(즉, 모든 어획물의 합
과 양륙 또는 태그되고 방류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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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2 (2019) 
2019/20 및 2020/21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어업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48.3

어기 2019/20
2020/21

어구 연승, 통발

위원회는 보존조치 31-01에 따라 아래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접근
1. 통계수역 48.3에서는 연승 및 통발을 이용한 선박만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조업해야 한다. 
 

2. 본 어업의 목적상, 어업개방 수역은 소해역(subareas) 48.3 내에서 위도 52°30‘S 및 56°0’S
와 경도 33°30‘W 및 48°0’W의 경계 내에 있는 부분으로 규정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수역을 나타내는 지도는 본 보존조치에 첨부되어 있다(부속서 41-02/A). 
소해구 48.3에서 상기에 지정된 지역 외의 수역에서는 2019/20년과 2020/21년 어기동안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목표조업은 금지되어야 한다. 

어획한도 
4. 2019/20년과 2020/21년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총 어획량은 

어기마다 2,327톤으로 제한해야 한다. 어획한도는 부속서 41-02/A에 나와 있는 관리수역 
별로 아래와 같이 세부 분할해야 한다. 

 

    관리수역 A: 0톤
관리수역 B: 어기마다 698톤
관리수역 C: 어기마다 1,629톤

어기
5.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연승 어업하는 어기는 2019/20년과 2020/21

년 각각 4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또는 어획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 앞선 일자까지로 
규정한다. 소해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통발어업의 어기는 2019/20년과 
2020/21년 각각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나 어획한도에 도달한 시점까지 중 앞선 일
자까지로 규정한다. 

부수어획
6. 부수어획된 모든 게는 가능한 한 산채로 방류해야 한다.
 

7. 2019/20 및 2020/21년 어기에 통계수역 48.3 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조업 중에 어
류의 부수 어획량은 한 어기 당 홍어와 가오리의 경우 116톤 및 민태류의 경우 116톤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상기 부수어획 한도에서 ‘민태류’와 ‘홍어 및 가오리’는 각각 단일 어종으
로 집계해야 한다. 

 

8. 단일양망/양승 시 어떤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어선은 그 지점에서 적
어도 5해리1)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동 어선은 적어도 5일2) 동안 부수어획분이 

1) 최소어장분획거리와 관련한 이 조항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정의를 채택할 때까지 유지된다.
2) 구체적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 조치 23-01에 지정된 보고기간에 따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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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을 초과한 위치에서 5마일 이내의 어떠한 지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상기 부수어획
분 초과위치는 어선의 이동 경로3)로 지정한다. 

경감조치 
9. 조업은 조업도중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2에 따라 이뤄

져야 한다. 

10. 연승투승은 야간에만 이뤄져야 한다(즉,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동안4))5). 

옵서버
11. 각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 옵서버 최소 1인과 

가능하면 과학 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승선시켜 어기간 모든 조업활동 과정에 동반한다. 
 

어획 및 어획노력 데이터  
12. 본 보존조치 이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존조치 23-01의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세부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13. 보존조치 23-01 및 23-04에 따라 목표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이며 부수어획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규정한다. 

 

14. 어육이 일부 허물어져 액화상태가 된 것(jellymeat)을 포함해 폐기된 파타고니아 이빨고
기의 총 수량과 중량은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어류는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시켜 계
산한다. 
 

생물학적 자료 
15. 보존조치 23-05에서 요구한대로 생물학적 세부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이 자료

는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의거해 보고되어야 한다.
 

연구조사 조업
16. 동 보존조치에서 규정한 수역에서 보존조치 24-01 조항에 따라 어획한 파타고니아 이빨

고기는 어획한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17.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3) 연승 또는 통발의 경우, 조업경로는 처음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에서 마지막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까지로 한다.
4)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한다.  

5)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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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1-02/A

소해역(subareas) 48.3 - 4항에 의거하여  어업수역 및 어획 할당량에 따라 분류된 관리수역, 
위도 및 경도는 분 단위까지 표기하였음. 1000m 및 2000m의 등심선이 나타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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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3 (2019)
2019/20 어기 중 통계수역 48.4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이빨고기의 한계어획량

종 이빨고기
수역 48.4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입어
1. 직접적 조업 시에는 연승만 이용한다. 통계 수역 48.4에서 이빨고기류의 직접 조업 시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본 조업의 목적을 위해서 조업이 허가된 수역은 남위 55° 30’ 과 남위 57° 20’, 서경 25° 
30’ 과 서경 29° 30’ 내에 위치한, 소해역(subareas) 48.4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었다. 그 
지역은 남위 57° 20’와 남위 57 20’, 서경 60° 00’ 그리고 서경 24° 30’과 29° 00’위치.

3. 2항에 정의된 수역을 나타내는 지도는 본 보존조치의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다(부속서 
41-03/A). 위에 정의된 소해역(subareas) 48.4의 일부분 외에는 2019/20년 어기에 이빨
고기에 대한 어업이 금지된다.

어획한도
4. 파타고니아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총 어획량은 27톤으로 제한된다.

5. 남극 이빨고기(Dissostichus mawsoni) 총 어획량은 45톤으로 제한된다.

어기
6. 통계 수역 48.4에서 이빨고기류 어업과 관련해서, 어기는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11

월30일, 혹은 이빨고기 두 개 어종 모두가 한계어획량에 도달할 때 까지 이다. 만약 어업 폐
쇄 전에 남극이빨고기의 어획한계량이 달성되면, 57° 20’ 이남 수역은 폐쇄되어야한다. 동 
어업이 폐쇄되기 이전에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획한계량이 달성되면, 58° 00’ 이북 수역
은 폐쇄되어야 한다.

부수어획
7. 어류의 부수어획분은 홍어와 가오리 3.6톤과 민태류 11.5톤을 넘어선 안 된다.

8. 어류의 부수어획분은 양망 당 홍어와 가오리 포획이 이빨고기류의 5%를 넘거나, 만약 민태
류 어획이 150kg 또는 이빨고기류의 16%를 넘는 경우에도 이동조업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동조업의 규정을 시작하는 경우 어선은 최소 5 해리1)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야 한다. 어선은 이동조업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5해리 이내의 수역으로는 최소 5일2) 동안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이동조업이 시작된 위치는 어선의 이동 경로3)에 따른다.

9. 부수어획분 제한을 목적으로 민태류와 ‘홍어 와 가오리’는 각각 따로 한 어종으로 계산되어
야 한다. 

완화조치
10. 통계수역 48.4의 어업은 보존조치 25-02 조항에 준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최소어장분획거리와 관련한 이 조항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정의를 채택할 때 까지 유지된다.
2) 구체적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 조치 23-01에 지정된 보고기간에 따라 채택된다.
3) 연승 또는 통발의 경우, 조업경로는 처음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에서 마지막 투승시 닻을 내린 지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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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즉시 야간에만 연승을 투승하도록 요구된다(즉, 해
상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4)동안에만 투승한다.)5). 

옵서버

12. 통계수역 48.4에서이빨고기류 조업에 참여하는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최소 1인을 승선시켜 어기 간 모든 조업활동 과정에 동반한다. 

자료: 어획량 / 노력량 

13.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 23-01의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자료는 양망 시마다 제
출되어야 한다. 자료는 매 어획 시 제출되어야 한다. 보존조치 23-04의 목적 상, 목표
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 이빨고기로, ‘부수어획어종’은 이빨고기 이외 모
든 어종으로 규정된다.

생물학적 자료

14. 생물학적 세부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표지부착 프로그램

15. 통계수역 48.4에서 이빨고기 어업에 참여하는 각 선박은 CCAMLR 표지부착 프로토콜에 
따라 표지부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추가 항목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어기 내내 원어 톤 당 평균 다섯 마리 정도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수역 내에서 어획된 이빨고기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총 길이에 따라 이빨고기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규정

16.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4)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한다.

5)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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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1-03/A

소해역(subareas) 48.4 – 제2항이 정의한 어업. 위도 및 경도는 도 단위로 표기. 점선으로 표
기된 부분은 남위57도 20분 및 58도(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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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4 (2019)
2019/20 어기에 통계 수역 48.6에서 
이빨고기류 시험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48.6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입어
1. 소해역 48.6에서 남극 이빨고기 조업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스페인의 연승 시

험조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조업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스페인 국적의 연승
어선만 수행하여야 한다.  어느 때든 한 번에 국별로 1척만 조업하여야 한다.  

2. 동 어업은 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의 조건을 따른다. 동 어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어업에 개방된 수역은 부속서 41-04/A에 리서치 블록으로 정의되어있다.

어획한도
3. 2019/20 어기에 소해역 48.6에서의 남극 이빨고기 조업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전예

방적 어획한도인 670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리서치 블록 48.6_2          140톤
        리서치 블록 48.6_3          38톤
        리서치 블록 48.6_4          163톤
        리서치 블록 48.6_5          329톤
어기
4. 통계수역 48.6에서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 목적상, 2019/20 어기는 2019년 12월 1일부

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수어획분
5. 본 어업을 통한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된다.
완화조치
6. 통계수역 48.6에서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 시에는 4항(야간 투승)을 제외한 보존조치 25- 

0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즉시 야간에만 투승하도록 한다(즉, 해상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옵서버 
8. 각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1인을 포함해 

적어도 과학옵서버 2인을 승선시켜 어기 간 모든 조업활동 과정에 동반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9. 2019/20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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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조치 23-07에 설정된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상세(fine-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0.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
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 한도량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어종은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1. 생물학적 세부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조사

12. 본 시험어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41-01와 부속서 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조사계획 및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행하
여야 한다.

13. 이빨고기는 순톤수 기준으로 톤당 최소 5마리의 비율로 표지 부착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14. 보존 조치 26-01이 적용된다. 

15. 어업 작업 동안 찌꺼기고기3) 배출을 금한다. 

     보존조치 22-06, 22-07 및 22-08이 적용된다. 

부속서 41-04/A

리서치 블록

    리서치 블록 486_2  Coordinates
         54°00'S       01°00'E
         55°00'S       01°00'E
         55°00'S       02°00'E
         55°30'S       02°00'E
         55°30'S       04°00'E
         56°30'S       04°00'E

3) 찌꺼기고기(Offal)은 미끼와 처리중에 생기는 부산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중에 생기는 어류 및 생물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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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 블록 486_2  Coordinates
         56°30'S       07°00'E
         56°00'S       07°00'E
         56°00'S       08°00'E
         54°00'S       08°00'E
         54°00'S       09°00'E
         53°00'S       09°00'E
         53°00'S       03°00'E
         53°30'S       03°00'E
         53°30'S       02°00'E
         54°00'S       02°00'E

    리서치 블록 486_3  Coordinates
           64°30'S       01°00'E
           66°00'S       01°00'E
           66°00'S       04°00'E
           65°00'S       04°00'E
           65°00'S       07°00'E
           64°30'S       07°00'E

    리서치 블록 486_4  Coordinate
           68o 20'S       10°00'E
           68o 20'S       13°00'E
           69o 30'S       13°00'E
           69o 30'S       10°00'E
           69o 45'S       10°00'E
           69o 45'S       06°00'E
           69o 00'S       06°00'E
           69o 00'S       10°00'E

    리서치 블록 486_5  Coordinates
        71°00'S       15°00'E
        71°00'S       13°00'E
        70°30'S       13°00'E
        70°30'S       11°00'E
        70°30'S       10°00'E
        69°30'S       10°00'E
        69°30'S       09°00'E
        70°00'S       09°00'E
        70°00'S       08°00'E
        69°30'S       08°00'E
        69°30'S       07°00'E
        70°30'S       07°00'E
        70°30'S       10°00'E
        71°00'S       10°00'E
        71°00'S       11°00'E
        71°30'S       11°00'E
        71°30'S       15°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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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5 (2019)
2019/20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58.4.2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하고, 이 조치가 1년간 유효하다는 점
과 어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과학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임에 주목한다:

입어
1. 통계수역 58.4.2에서 남극 이빨고기 어업은 호주, 프랑스, 일본 시험 연승어업에 한한다. 호

주(1척), 프랑스(1척), 일본(1척) 연승 조업만  어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동 어업은 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의 조건을 따른다. 조업 가능 수역은 부속서 
41-05/A에 명시된 리서치 블록에 따른다.

어획한도

3. 2018/19 어기 통계수역 58.4.2에서의 남극 이빨고기 총 어획량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전예방적 어획한도인 60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SSRU A- 0 톤
SSRU B- 0  톤
SSRU C- 0  톤
SSRU D- 0  톤
SSRU E 리서치 블록 58.4.2_1 – 60톤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어선에서 어획한 어획물은 예방적 어획한계
량에 포함된다.

어기
4. 통계수역 58.4.2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에 대하여 2019/20 어기는 2019년 12

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까지로 지정한다. 
 
조업활동

5. 통계수역 58.4.2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은 제6항을 제외한 보존조치 41-01의 규
정에 따라야 한다.

부수어획

6. 본 어업을 통한 부수어획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완화조치
7. 통계수역 58.4.2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은 보존 조치 25-02의 규정에 따라서 하

여야 하며, 보존조치 24-02를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5항(야간 투승)은 적용되지 않는다.  

8.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즉시 야간에만 투승하도록 한다(즉, 해상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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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9. 각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1인을 포함해 
적어도 과학옵서버 2인을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과정에 동반하여야 한다.

조사활동

10. 본 시험어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41-01와 부속서 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연
구계획 및 표지부착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11. 이빨고기는 원어 톤당 최소 5 마리의 비율로 표지부착 되어야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12. 2019/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 23-07에 설정된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어선도 상기 (1), (2)호에 따른 자료보고를 하
여야 한다.

13.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
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 한도량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어종은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4. 생물학적 세부자료는 보존조치 23-05의 조건에 따라 수집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CCAMLR 국제과학옵서버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15.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6. 보존조치 22-06, 22-07 및 22-08이 적용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해
야 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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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1/-05/A

리서치 블록 

리서치 블록 5842_1  coordinates
66°00'S    70°00'E
67°30'S    70°00'E
67°30'S    76°00'E
66°00'S    76°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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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6 (2019)
2019/20 어기에 국가관할수역 이원 에란뱅크(Elan 
Bank) (통계 해구 58.4.3a)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58.4.3a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입어
1. 국가 관할권 수역 이원 엘란뱅크(통계 해구 58.4.3a) 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조업은 연

승 시험조업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2019/20년도 직접조업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동 어업은 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의 조건을 따른다. 어업에 개방된 수역은 부속

서 41-06/A에 리서치 블록으로 정의되어있다.

어획한도
3. 2019/20 어기에 국가 관할권 수역 이원 엘란뱅크(통계 해구 58.4.3a) 에서 파타고니아 이

빨고기에 대한 총 어획량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전 예방적 어획한도인 24톤을 초과하
여서는 안 된다.

리서치 블록 58.4.3a_1 – 24톤 
 
어기
4. 관할수역 밖 엘란뱅크(통계 해구 58.4.3a)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의 목적

상,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을 2019/20 어기로 지정한다.

부수어획분
5. 본 어업을 통한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된다.

완화조치
6. 본 조업활동은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2에 따른다. 
7.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즉시 야간투승으로 즉각 변경해야 한다(즉, 일출 전 일

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옵서버
8. 각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최소 1인과 가

능하면 과학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과정에 동반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9. 2019/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 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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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조치 23-07의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7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0.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종이고(남극 이
빨고기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획한도에서 차감한다) 부수어
획어종은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1. 생물학적 세부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연구
12. 본 시험어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41-01과 부속서 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연구조사계획 및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13. 이빨고기는 순톤수 기준으로 톤당 5 마리의 비율로 표지 방류한다.  

환경보호
14.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5. 보존조치 22-06, 22-07 및 22-08이 적용된다.

부속서 41-06/A

리서치 블록

                      리서치 블록 5843a_1 (SSRU A)  coordinates
   56°00'S              65°00'E

57°30'S              65°00'E
    57°30'S              73°00'E
 56°00'S              73°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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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07 (2019)
2019/20 어기에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BANZARE 
Bank) (통계 해구 58.4.3b)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58.4.3b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 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입어
1. 관할수역 밖 반자르뱅크(통계 해구 58.4.3a)에서는 연승만 남극 이빨고기를 조업할 수 있다. 

어획한도
2. 2019/20 어기에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통계 해구 58.4.3b)에서 남극 이빨고기의 총 어

획량은 예방적 어획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이 0톤의 예방적 어획량 제한
이 적용된다.

SSRU A- 0 톤
SSRU B- 0 톤

           SSRU C- 0 톤
           SSRU D- 0 톤
          SSRU E- 0 톤

어기
3.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통계 해구 58.4.3b)에서 남극 이빨고기의 시험 연승어업 목적상,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11월 30일까지 혹은 어획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에서 앞선 
일자까지를 2019/20어기로 정의한다. 

부수어획
4. 본 어업을 통한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한다.

완화조치
5. 본 조업활동은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2에 따라 하여야 한다.
6.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야간투승으로 즉각 변경해야 한다(즉,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옵서버
7. 각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최소 1인과 가

능하면 과학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8. 2019/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 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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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조치 23-07의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scale) 자료는 양망 단

위로 제출해야 한다.

9.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 어종이고(파타고니아 이
빨고기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한도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어종은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0. 생물학적 세부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연구
11. 본 시험어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41-01와 부속서 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연구조사계획 및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12. 연구어업은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3. 이빨고기는 순톤수 기준 톤당 5마리의 비율로 표지 부착 되어져야한다. 

환경보호
14. 보존조치 26-01에 적용된다.
15. 보존조치 22-06, 22-07 및 22-08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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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 41-08 (2019)
2019/20 및 2020/21어기 통계 해구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58.5.2

어기 2019/20
2020/21

어구 다양

접근
1. 트롤, 통발, 또는 연승이용 선박만이 통계 해구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조업에 참

여할 수 있다. 

어획한도
2. 2019/20 및 2020/21 어기에 통계 해구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총 어획량은 

서경 79°20′E의 서쪽에서 각 어기 3,030톤으로 제한한다.

어기
3. 통계해구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트롤 및 통발어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는 어획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 앞선 일자까지를 2019/20 및 
2020/21어기로 지정한다. 통계해구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연승어업에 대해서
는, 각 어기 5월 1일에서 9월 14일까지 또는 어획한도에 도달할 때 까지 중 앞선 일자까지
를 2019/20 및 2020/21 어기로 지정한다. 연승어업 기간은 ４월 1일부터 ４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연장된 어기들은 선박 당 바닷새 총3
마리 포획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연장된 어기에 바닷새가 3 마리 포획될 경우 그 선박은 연
장된 어기 동안 조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혼획
4. 보존조치 33-02에 따라 어떤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제한 부수어획분에 도달했을 경우 조업

은 중단되어야 한다.

완화조치
5. 트롤어업 활동은 조업 중 바닷새와 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3에 따라 하여야 한다. 연승어업 시에는 보존조치 25-02에 따라야 한다. 
2019/20 및 2020/21 어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선박들은 IWL장비
의 사용과 함께 야간투승과 한 쌍의 스트리머 라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옵서버
6. 본 어업참여 어선은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과학옵서버를 최소 1인 동반하여야 하고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승선시킬 수 있다. 
두 명의 옵서버가 승선해야 하는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의 기간은 예외로 한다. 

자료: 어획량/노력량
7.  본 보존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부속서 41-8/A의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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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서 41-8/A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계. 세부(fine scale) 자료는 매 양
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8. 부속서 41-08/A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이고 부수어획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9. 젤리미트 상태인 개체를 포함해 폐기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총 수량과 무게가 보고되어
야 한다. 이러한 개체들도 총 허용어획량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자료
10. 생물학적 fine scale 자료는 부속서 41-08/A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11.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부속서 41-08/A
 

자료 보고체제

1.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1) 본 체제의 이행 목적상, 1개월을 3개 보고기간으로 나눈다. 즉 :1일~10일, 11일~20일 

및 21일~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보고기간은 A, B, C로 표시한다.
   (2) 보고기간 종료 시마다, 각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기간별 총 어획량, 총 조업일수 및 소

요시간 등의 정보를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선박의 어획량, 조업일자 및 
소요시간을 총 집계하여 차기 보고기간 종료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전
자수단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3)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어획물이 없을 경우에도 각 기간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어획량 및 모든 부수어획어종의 어획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5) 해당 보고기간(A, B, C) 및 월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은 각 기간별 보고서 수령 마감일 직후,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및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의 어획량을 집계하여 해당 해구에서 조업활동한 모든 체약 당사자에 통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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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매 3회째 보고기간 종료 시에, 사무국장은 가장 최근 3회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및 해당 
어기의 현재까지의 어획량을 집계하여 모든 체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어획량, 노력량 및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보고체계가 이행되어야 한다.

   (1) 각 선박에 승선한 과학옵서버(들)는 CCAMLR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기입 양식인 C1
(트롤어업), C2(연승어업), C5(통발 어업)의 최근 양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선박이 항구로 복귀한 후 1개월 이내에 CCAMLR 사무국에 제
출되어야 한다.

   (2)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부수어획어종의 어획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3) 포획, 방사 또는 사망한 바닷새와 해양 포유동물의 수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4) 각 선박에 승선한 과학옵서버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부수어획어종 샘플의 부위별 길
이를 측정해 기록하여야 한다:

       (a) 측정단위는 cm(가장 가까운 추산치)로 한다;

       (b) 부위별 길이 측정용 샘플은 매달 조업이 이루어진 수역내의 모든 격자수역(경도 1°
당 위도 0.5°)에서 취하여야 한다.

   (5) 상기자료는 선박이 복귀한 후 1개월 이내에 CCAMLR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388 - 



- 389 - 

보존조치 41-09 (2019)
2019/20 어기에 통계 수역 88.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조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88.1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 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입어

1. 통계수역 88.1에서의 남극 이빨고기 조업은 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스페
인,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의 연승 시험조업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해당 어기의 조
업은 연승 국적선에 한하여 최대 호주 1척, 칠레 1척, 일본, 1척, 대한민국 4척, 뉴질랜드 3
척, 러시아 3척, 스페인 1척, 우크라이나 5척, 영국 3척, 그리고 우루과이 1척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어획한도

2. 보존조치 91-05 제28항에 따라, 통계수역 88.2 SSRUs A-B의 사전 예방적 어획한도는 본 
항의 어획한도에 포함된다.

2019/20 어기의 남극 이빨고기 총 어획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3,140 톤의 사전 예방
적 어획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 통계수역 88.1도에서 SSRU A, B, C, G를 포함하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이원 및 70도 
이남의 모든 수역

       597 톤

   (ii) 통계수역 88.1도에서 SSRU G, H, I, J, K를 포함하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이원 및 70
도 이남의 모든 수역

       2,072 톤

   (iii)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특별연구구역 

       426 톤 

3. 2019/20 어기에 별도의 연구 어획한도인 45톤이 아래와 같이 확보되었다. 

   (i) 보존조치 24-01에 따라 뉴질랜드가 통보하여 San Aotea II가 수행할 로스해 빙붕 조사 
– 65톤

   본 연구 어획한도는 고정되며 통계수역 88.1 내 목표 또는 부수어획종에 대한 개별 또는 통
합 SSRU의 초과량에 의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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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4. 통계수역 88.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목적상, 2019/20 어기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로 지정된다. 

조업활동

5. 통계수역 88.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은 제6항을 제외한 보존조치 41-01의 규
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부수어획분

6. 88.2 SSRU A-B 통계수역 부수어획 총 한도1)는 본 항의 부수어획 한도에 포함한다. 본 항
은 또한 88.2 SSRU A-B 통계수역에 적용한다. 

2019/20 어기 총 부수어획은 157톤의 홍어와 가오리, 485톤의 민태류(Macrourus spp.) 
사전 예방적 어획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 부수어획 한도에서, 개별 한도는 다음을 
적용한다.

   (i) 로스해 해양 보호 지역과 북위 70도(통계수역 88.1 내) 이외 모든 지역은 SSRU A를 포
함한다. 

       30톤의 홍어와 가오리, 96톤의 민태류(Macrourus spp.), 30톤의 기타 종 

   (ii) 로스해 해양 보호 지역과 남위 70도(통계수역 88.1 내) 이외 모든 지역은 SSRU G, H, I, 
J, K를 포함한다. 

       104톤의 홍어와 가오리, 317톤의 민태류(Macrourus spp.), 104톤의 기타 종

   (iii) 로스해 특별연구구역 해양 보호 지역 

       23톤의 홍어와 가오리, 72톤의 민태류(Macrourus spp.), 23톤의 기타 종

   본 항의 목적을 위해, ‘민태류(Macrourus spp.)’와 ‘홍어와 가오리’는 단일 종으로 계산한다. 

   2019/20 어기 동안, 줄 당 최대 15 마리의 모든 살아있는 홍어는 CCAMLR 태깅 프로토콜
과 CM 41-01, 부속서 41-01/C에 따라 태깅되어야 한다. 선박은 줄 당 15마리 이상의 홍
어에 태깅할 수도 있으며 홍어가 태그 번호와 함께 기록되었다는 조건하에 생존확률이 낮
은 홍어에도 태그할 수 있다. 태깅된 홍어의 경우, 종, 디스크 폭, 부상 분류가 태그 번호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모든 선박에서, 모든 홍어와 가오리는 표지를 점검하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선상 혹은 선
박과 함께 가져와야 한다. 보존조치 41-01, 41-01 부속서C, 제2(vii)항과 (ix)항에 따라, 표
지가 부착된 채 재 어획된 홍어와 가오리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 과학 옵서버가 명시하지 않
는 한, 산채로 잡혀 생존 가능성이 큰 모든 기타 홍어와 가오리는 선박에서, 망을 절단하여, 
그리고 실현 가능할 때에는, 후크를 제거하여 산채로 방류해야 하며, 방류한 수는 기록하고 
사무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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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망 또는 그물2) 내 한 종의 부수어획이 1톤과 동일, 혹은 초과, 한다면, 어선은 최소 5 
해리3) 거리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당 어선은 부수어획이 1톤을 초과한 지역 5 
해리 안 어느 지점으로도 최소 5일간4) 돌아와서는 안 된다. 부수어획이 1톤을 초과한 지점
은 해당 선박이 따른 항로5)로 정의한다. 

   한 어선이 SSRU에서 두 번의 10일 기간6) 동안 민태류(Macrourus spp.)를 한 기간에 
1,500kg 이상 어획하고, 동 선박이 동 SSRU에서의 민태류 어획이 16%를 초과한 경우, 동 
선박은 동 SSRU에서 남은 어기 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완화조치

7. 통계수역 88.1에서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은 보존조치 25-02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존조치 24-02의 조건에 따른다면 제5항(야간 setting)은 적용되지 않는다. 

8.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야간에만 투승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한다(즉, 해상 일
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7) 동안에만 투승한다)8). 

옵서버

9. 본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옵서버 1인을 포함해 최소
한 과학옵서버 총 2인을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선박감시시스템(VMS)

10. 본 시험 연승조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10-04 에 따라 항시 선박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야 한다. 

어획증명제도(CDS)

11. 본 시험연승조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10-05 에 따라 이빨고기류 어획증명서제도에 참
여하여야 한다.

연구

12. 본 시험어업 참여 선박은 보존조치 41-01와 부속서 41-01/B 및 부속서C에 각각 기술된 
연구조사계획과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연구조사의 조사어획(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 3항과 4항)은 적용
되지 않는다.

13. 각각의 SSRU에서 어획된 이빨고기의 순톤수 기준으로 1톤당 최소 1마리의 비율로 표지 
방류되어야 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14. 2019/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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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존조치 23-07의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류이고(파타고니아 이빨
고기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한도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어종은 
이빨고기류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6. 생물학적 세부(fine scale) 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
러한 자료는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17.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8. 보존조치 22-06와 22-07, 22-08 및 22-09가 적용된다.

1 어획된 총 톤수, 산채로 방류된 개체 제외
2 본 보존조치를 위하여, 연승에서 각 양망은 어구 인접 부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단일 연승으로 적용한다.  
3 최소어장분획거리와 관련한 이 규정은 위원회가 조업장소의 보다 적절한 정의가 채택될 때까지 유지된다.  
4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절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 조치 23-01에 명기된 보고 기간이 유지된다.
5 연승에서, 항로는 그물의 첫 번째 닻을 내리는 지점부터 마지막 닻을 내리는 지점으로 정의한다.
6 10일 기간은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또는 21일부터 한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로 정의한다. 
7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해
야한다.

8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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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1-10 (2019)
2019/20 어기에 통계수역 88.2에서 
남극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88.2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조치 21-02에 따라 아래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입어

1. 2019/20년도 어기 소해역 88.2내 남극 이빨고기 조업은 호주, 칠레,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의 연승 시험 조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SSRU C, D, 
E, F, G, H, I 에서의 조업은 연승 국적선에 한하여 호주 선박 1척, 호주 선박 1척, 대한민국 
선박 4척, 뉴질랜드 선박 3척, 러시아 선박 3척, 우크라이나 선박 5척, 영국 선박 3척 그리
고 우루과이 선박 2척이 수행하여야 한다. 

어획한도 

2. 2019/20 어기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의 총 어획량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전 예
방적 어획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 로스해 해양 보호 지역과 북위 70도 밖의 SSRU A와 B – 보존조치 41-09 제2(i)항 어획
한도 포함 

   (ii) 로스해 해양 보호 지역과 남위 70도 밖의 SSRU A와 B – 보존조치 41-09 제2(ii)항 어
획한도 포함

   (iii) 로스해 해양 보호 지역 특별연구지역 안의 SSRU A 부분 – 보존조치 41-09 제2(iii)항 
어획한도 포함 

   (iv) 부속서 41-10/A에 명시된 리서치블록 1 – 192톤

   (v) 부속서 41-10/A에 명시된 리서치블록 2 – 232톤

   (vi) 부속서 41-10/A에 명시된 리서치블록 3 – 182톤

   (vii) 부속서 41-10/A에 명시된 리서치블록 4 – 128톤

   (viii) SSRU H –160톤

   (ix) SSRU I – 0톤

어기

3. 통계수역 88.2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을 위해 2019/20 어기는 2019년 12월 1
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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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수역 88.2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은 제8항을 제외한 보존조치 41-01의 규
정에 따라야 한다.

부수어획 

5. SSRU H와 2019/20 어기 동안 통계수역 88.2에서 부속서 41-10/A에 명시된 리서치 블록
에서의 부수어획은 보존조치 33-03에 명시된 바대로 규제되어야 한다. 

SSRU A와 B 에서의 부수어획은 보존관리 41-09 제6항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 

경감조치 

6. 통계수역 88.2에서의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은 보존조치 25-02의 규정에 따라서 실
시해야 한다. 

7.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야간투승만 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한다(즉, 해상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옵서버

8. 본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1인을 포함하
여 과학옵서버 총 2인을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선박감시시스템(VMS)

9. 본 시험 연승조업에 참여하는 선박은 보존조치 10-04에 따라 항시 선박감시시스템을 가동
하여야 한다. 

어획증명제도(CDS)

10. 본 시험연승조업 참여선박은 보존조치 10-05에 따라 이빨고기 어획증명서제도에 참여하
여야 한다. 

연구

11. SSRU C, D, E, F, G, H 내의 활동은 2년간의 데이터수집계획 하에 시행된다. 

12. 본 시험어업 참여 선박은 보존조치 41-01의 부속서 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연구 계획과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를 수행해야 한
다. 연구용 투승(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의 제3항과 제4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13. SSRU H에서 어획된 이빨고기는 순 톤수(green ton) 기준으로 1톤당 최소 3마리씩 표지
방류 되어야 하고, SSRU G~G에서 어획된 이빨고기는 각 연구 블록 당 순톤수 기준으로 
1톤당 3마리씩 표지방류 되어야 한다. 표지 중복 통계(tag overlap statistics)는 SSRU H
는 별도로, SSRU C, D, E, F, G는 함께 집계해야 한다. 

      SSRU A와 B에서의 표지방류는 보존조치 41-08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
해야 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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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및 어획노력 데이터

14. 2019/20 어기에 보존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아래를 적용해야 한다. 

   (i) 보존조치 23-07에 마련된 일일 어획 및 어획노력 보고체계 

   (ii) 보존조치 23-04에 마련된 월간 세부 어획 및 어획노력 보고체계 

   세부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 보존조치 23-07 및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이고(파타고니아 이빨고
기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한도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어종은 이
빨고기류(Dissostichus spp) 이외의 어종으로 규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6. 생물학적 세부(fine scale) 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러한 자료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17.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8. 보존조치 22-06, 22-07 및 22-08이 적용된다.
 

부속서 41-10/A

연구블록 

연구블록 88.2_1 좌표 
73°48‘S 108°00'W
73°48‘S 105°00'W
75°00‘S 105°00'W
75°00‘S 108°00'W

연구블록 88.2_2 좌표 
73°18‘S 119°00'W
73°18‘S 111°30'W
74°12‘S 111°30'W
75°12‘S 119°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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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블록 88.2_3 좌표 
72°12‘S 122°00'W
70°50‘S 115°00'W
71°42‘S 115°00'W
73°12‘S 122°00'W

연구블록 88.2_4 좌표 
72°36‘S 140°00'W
72°36‘S 128°00'W
74°42‘S 128°00'W
74°42‘S 14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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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 41-11 (2019)
2019/20어기에 통계해구 58.4.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제한

종 이빨고기
수역 58.4.1
어기 2019/20
어구 연승

위원회는 보존 조치 21-02에 따라 다음 보존 조치를 채택하고 이 조치는 1년 간 유효하다는 
점과 어업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는 과학위원회에 의해 검토됨에 주목한다.

입어
1. 통계해구 58.4.1에서의 남극 이빨고기 조업은 연승 시험 조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019/20 

어기에 직접 조업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동 어업은 보존조치 41-01, 부속서 41-01/B의 조건을 따른다.

어획한도
3. 2019/20 어기에 통계해구 58.4.1에서 남극 이빨고기의 총 어획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예방적 어획한도인 583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SSRU A- 0 톤
    SSRU B- 0 톤    
    SSRU C 리서치 블록 58.4.1_1- 138 톤
    SSRU C 리서치 블록 58.4.1_2- 139 톤
    SSRU D- 0 톤
    SSRU E 리서치 블록 58.4.1_3- 119 톤
    SSRU E 리서치 블록 58.4.1_4- 23 톤
    SSRU F- 0 톤    
    SSRU G 리서치 블록 58.4.1_5- 60 톤
    SSRU G 리서치 블록 58.4.1_6- 104 톤
    SSRU H- 0 톤

어기
4. 통계해구 58.4.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목적상, 2019/20 어기는 2019년 12

월 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지정된다. 

조업활동
5. 통계수역 58.4.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은 제6항을 제외한 보존조치 41-01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수어획분
6. 본 어업의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3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완화조치
7. 통계해구 58.4.1에서 남극 이빨고기 시험 연승어업 시에는 보존조치 25-02의 규정에 따라

서 하여야 한다. 
8. 바닷새를 총 3마리를 포획한 선박은 야간투승만 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한다(즉, 해상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시간1)동안에만 투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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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9. 본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과학옵서버 1인을 포함한 
과학옵서버 총 2인을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연구

10. 본 시험어업 참여 선박은 보존조치 41-01와 부속서41-01/B 및 41-01/C에 각각 기술된 
연구조사계획과 표지방류프로그램(tagging program)에 따라 어업기반 연구조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11. 이빨고기는 순톤수 기준 톤당 최소 5마리의 비율로 표지 부착되어야 한다. 

자료 : 어획량/노력량

12. 2019/20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 23-07의 일일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보존조치 24-01에 따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어선은 상기 (1)~(2)호에 따른 보고를 제
출해야 한다.

13. 보존조치 23-07과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남극 이빨고기 어종으로(파타고니아 이
빨고기가 어획될 경우 동 어획량은 남극 이빨고기 어획 한도량에서 차감한다), 부수어획
어종은 이빨고기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4. 생물학적 세부(fine scale) 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한다. 이러한 자
료는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한다.

환경보호

15. 보존조치 26-01에 적용된다.

16. 찌꺼기고기3)의 배출은 금지된다.

17. 보존조치 22-06, 22-07, 22-08 및 22-09가 적용된다.

1 정확한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 시간은 관련 경‧위도와 날짜에 따라 항해력 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사본은 CCAMLR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조업 중이든 옵서버 보고중이든 언제나 협정세계시(UTC)를 참고해
야 한다.

2 (흰턱검은슴새에 미끼가 손실되거나 흰턱검은슴새가 어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가능한 한 투승은 일출 최소 3시간 전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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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찌꺼기고기(Offal)은 미끼와 처리 중에 생기는 부산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 중에 생기는 어류 및 생물의 일부분

부속서 41-11/A

리서치 블록

리서치 블록 58.4.1_1(SSRU C)   Coordinates
 64°30'S       90°00'E

66°00'S       90°00'E
66°00'S       94°00'E
65°30'S       94°00'E
65°30'S       95°00'E
64°00'S       95°00'E
64°00'S       92°00'E
64°30'S       92°00'E

리서치 블록 58.4.1_2(SSRU C)   Coordinates
 62°30'S       96°00'E

64°00'S       96°00'E
64°00'S       97°00'E
65°00'S       97°00'E
65°00'S       100°00'E
62°30'S       100°00'E

리서치 블록 58.4.1_3(SSRU E)   Coordinates
64°00'S       112°00'E
66°00'S       112°00'E
66°00'S       115°00'E
64°00'S       115°00'E

리서치 블록 58.4.1_4(SSRU E)    Coordinates
 64°30'S       118°00'E

66°00'S       118°00'E
66°00'S       120°00'E
64°30'S       120°00'E

리서치 블록 58.4.1_5(SSRU G)    Coordinates
 64°30'S       137°00'E

66°00'S       137°00'E
66°00'S       138°00'E
66°30'S       138°00'E
66°30'S       140°00'E
64°30'S       140°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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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블록 58.4.1_6(SSRU G)    Coordinates
 64°00'S       130°00'E

65°30'S       130°00'E
65°30'S       134°00'E
64°00'S       134°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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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2-01 (2019)
2019/20 및 2020/21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남극빙어(Champscoephalus gunnari) 어업의 제한

종 빙어
수역 48.3

어기 2019/20
2020/21

어구 트롤

위원회는 보존조치 31-01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접근

1. 통계수역 48.3에서 빙어 어업은 트롤이용 선박에 한한다. 통계수역 48.3에서 직접적 빙어 
어업 시 저층트롤(bottom trawls)의 사용은 금지된다.

2. 빙어어획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South Georgia 해안에서 12해리 이내에서는 금지
된다. 

어획한도

3. 48.3통계해구 내 남극빙어의 2019/20어기 총 어획량은 3,225톤, 2020/21어기 총 어획량
은 2,132톤으로 제한된다.

4. 1회 양망 시 빙어가 100kg 이상 어획되고 그중 총 길이가 240mm 미만인 개체가 10% 이
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어선은 이곳에서 적어도 5해리1 떨어진 수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
여야 한다. 동 어선은 적어도 5일 동안 작은 빙어의 어획량이 10%를 초과하는 지점에서 5
해리 이내 어느 지점으로 복귀해서는 아니 된다. 작은 빙어의 어획량이 10%를 초과한 장소
는 어선이 처음 어구를 배치한 지점부터 동 어선이 어구를 회수한 지점까지 어선의 항로로 
한다. 

어기

5. 통계수역 48.3에서 빙어 트롤어업의 목적상, 2019/20 및 2020/21어기는 각 연도 12월 1
일 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또는 어획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 앞선 일자까지로 한다. 

부수어획분

6. 본 어업에서 부수어획분은 보존조치 33-01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직접적 빙어 어업 중, 
단일양망시 보존조치 33-01에 명기된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100kg 이상이고 중량이 총어
획량의 5%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2톤 이상일 경우, 해당 어선은 적어도 5해리1 떨어진 수
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보존조치 33-01에 명기된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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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경우에는, 동 어선은 적어도 5일 동안 5해리 이내 어느 지점으로도 복귀해서는 아
니 된다. 부수어획분 초과 위치는 어선이 처음 어구를 배치한 지점부터 동 어선이 어구를 
회수한 지점까지 어선의 행로로 한다. 

완화조치

7. 본 어업활동 시에는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3에 따라야 
한다. 선박들은 투망 작업 중 바닷새 사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네트바인딩3을 사용하고 
끝자루에 추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8. 어떤 선박이 바닷새를 총 20마리 포획했을 경우,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어기에 더 이상 어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옵서버

9. 본 어업참여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최소 옵서버 1인을 임명하고 가능
하면 옵서버 1인을  추가적으로 승선시켜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자료: 어획량/노력량

10.  2019/20 및 2020/21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 23-01의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보존조치 23-04의 월간 세부(fine scale)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 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존조치 23-01과 23-04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빙어이고 부수어획어종은 빙어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2. 생물학적 세부(fine scale) 자료는, 보존조치 23-05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13.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 최소조업장소분획거리에 관한 본 규정은 위원회가 조업장소에 관한 보다 적합한 정의를 채택할 때까지 채택된다.  
2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합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조치 23-01에 명기된 보고기간에 따라 채택된다. 
3 다음지침은 모범 완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 된다. 
  (1) 그물이 투망 전 선상에 있을 때, 3가닥 사이살(sisal) 삼줄(통상적으로 파열 강도 110kg 내외), 또는 이와 유사한 합성섬

유를 5m 또는 그이하의 간격으로 적용하여 그물이 수면위에서 전개되거나 뜨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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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이 120-800mm인 경우에 Net binding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망목 크기는 48.3해구에서 가장 취약한 종들인 흰턱 
바다제비(white-chinned petrels) 와 갈색 눈썹 신천옹(black-browed albatross)가 걸려들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매듭”(STRING)은 매듭이 그물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방지하고 양망 중에 매듭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물에 
묶어져야 한다.

  (3) 2003년 이후, 그물의 침강속도를 증가시키고, 양망 시 그물의 기울기를 크게 하기 위하여 그물의 끝자루, 벨리(belly), 
입구와 바닥줄에 200-1250kg의 추를 부착하여 왔으며, 그물이 표면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이는 양망 중 바닷새 엉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선박에서 적절한 그물의 추를 다는 것에 대한 시험을 권장한다.

  (4) 투망 중의 바닷새 포획을 감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추의 설치와 Net binding과 병행하여 그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5) 투망과 양망 중 그물이 수면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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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42-02 (2019)
2019/20 및 2020/21 어기 통계해구 58.5.2에서
빙어어업의 제한

종 빙어
수역 58.5.2

어기 2019/20
2020/21

어구 트롤

입어

1. 통계수역 58.5.2에서 남극빙어(Champsocephalus gunnari)어업은 트롤이용 선박에 한
한다. 

2. 빙어어업의 목적상, 어업개방 수역은 다음 경계로 둘러싸인 통계 해구 58.5.2으로 지정한다.

(1) 경도 72°15′E의 자오선이 ‘호주-프랑스 해양분계협정선(Australia-France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해 위도 53°25′S의 위선에 교차
할 때까지 자오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2) 상기 위선을 따라 동쪽을 향해 경도 74°E의 자오선에 교차할 때까지;

(3) 측지선을 따라 북동방향으로 위도 52°40′S의 위선과 경도 76°E의 자오선의 교차점까지;

(4) 자오선을 따라 북으로 위도 52°S 위선과 교차할 때까지

(5) 측지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위도 51°S 위선과 경도 74°30′E 자오선의 교차점까지

(6) 측지선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시작점까지의 경계

3. 상기에 설명된 해도는 본 보존조치(부속서 42-02/A)에 첨부되어 있다. 상기 지정된 수역 
밖의 통계 해구 58.5.2에서는 빙어의 직접적 조업이 금지된다. 

어획한도

4. 통계해구 58.5.2 에서의 남극빙어 총 어획량은 2019/20어기에는 527톤, 2020/21 어기에
는 406톤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5. 1회 양망 시 빙어가 100kg 이상 어획되고 이중 약 10%에 달하는 개체가 지정된 최소한의 
법적 총길이(specified minimum legal total length)에 못 미칠 경우, 어선은 적어도 5해
리1 떨어진 수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해당 어선은 적어도 5일 동안 작은 빙어의 
어획량이 10%를 초과한 지점에서 5해리 이내 어느 지점으로 복귀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
의 어획량 초과수역은 어선이 처음 어구를 배치한 지점부터 동 어선이 어구를 회수한 지점
까지 어선의 행로로 지정한다. 법적으로 제한된 빙어의 최소길이는 24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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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6. 통계 해구 58.5.2에서 남극빙어 트롤어업의 목적상, 각 시작 년도 12월 1일에서 차년도 11
월 30일까지 또는 한계어획량에 도달할 때까지 중 앞선 일자까지를  2019/20 및 2020/21 
어기로 지정한다. 

부수어획분

7. 보존조치 33-02에 따라 어떤 어종의 부수어획분이 부수어획 한계량에 도달할 경우 조업이 
중지되어야 한다. 

완화조치

8. 본 어업활동은 조업 중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25-03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옵서버

9. 본 어업참여 선박은 어기 내 모든 조업활동에 과학옵서버 최소 1인을 동반하여야 하고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임명된 옵서버 1인을 승선시킬 수 있으며, 어기 내 모
든 조업활동에 동반하여야 한다.

자료: 어획량/노력량

10. 2019/20 및 2020/21 어기에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부속서 42-02/B의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2) 부속서 42-02/B의 월간 세부(fine scale)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세부(fine scale) 
자료는 매 양망(haul-by-haul) 단위로 제출되어야 한다.

11. 부속서 42-02/B의 목적상, 목표어종은 빙어이고 부수어획어종은 빙어 이외의 어종으로 
지정한다. 

생물학적 자료 

12. 생물학적 세부(fine scale) 자료는, 부속서 42-02/B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CCAMLR 국제감시계획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13.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 최소조업장소분획거리에 관한 본 규정은 위원회가 조업장소에 관한 보다 적합한 정의를 채택한 후에 채택된다. 
2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가 보다 적합한 기간을 채택할 때까지 보존조치 23-01에 명기된 보고기간에 따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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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2-02/A

허드 아일랜드 고원(Heard Island Plateau)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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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2-02/B 

자료보고체제

1.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체제의 이행 목적상, 1개월을 3개 보고기간으로 나눈다. 즉 : 1일~10일, 11일~20일 
및 21일~해당 월의 마지막 날. 보고기간은 기간 A, B 및 C로 표시한다. 

   (2) 보고기간 종료 시 마다,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기간별 총 어획량, 총 조업일수 및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각 선박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며 집계된 선박의 어획량, 조업일자 및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차기 보고기간 종료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전자
수단을 이용해 발송하여야 한다.

   (3) 어업참여 체약 당사국은 어획물이 없을 경우에도 기간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빙어 및 모든 부수어획어종의 어획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5) 해당 보고기간(A, B, C) 및 월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은 기간별 보고서 수령 마감일 직후,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및 해당 어기의 현
재까지의 어획량을 집계해 해당 해구에서 조업활동한 모든 체약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매 3회째 보고기간 종료 시에, 사무국장은 가장 최근 3회 보고기간의 총 어획량 및 해당 어
기의 현재까지의 어획량을 집계하여 모든 체약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어획량, 노력량 및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보고체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1) 선박에 승선한 과학옵서버는 CCAMLR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기입 양식인 C1(최근양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선박이 항구로 복귀한 후 1개월 
이내에 CCAMLR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빙어와 모든 부수어획어종의 어획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3) 포획, 방사 또는 살해된 바닷새와 해양 포유동물 숫자가 보고되어야 한다.

(4) 선박에 승선한 과학옵서버는 빙어와 부수어획어종 샘플의 부위별 길이를 측정해 기록하여
야 한다.

   (a) 측정단위는 cm(가장 가까운 추산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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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부위별 길이 측정용 샘플은 매달 조업한 세부격자수역(경도 1°당 위도 0.5°)에서 취하여
야 한다. 

(5) 상기자료는 선박이 복귀한 후 1개월 이내에 CCMLAR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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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51-01 (2010)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 48.1, 48.2, 48.3, 
48.4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한계어획량

종 크릴

수역 48.1,48.2
48.3,48.4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전체 어획한도를 소규모 관리 단위로 소분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기 전 까지는 통계 소해역
(statistical subareas) 48.1 48.2, 48.3, 48.4에서의 크릴 어획량은 지정된 수준, 즉 본 보존
조치에서 임계 수준이라 정의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위원회가 합의하고 
(CCAMLR XIX-10, 11항) 과학 위원회는 이러한 소해구(subdivision)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
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학 위원회가 임계 수준을 620,000톤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식하며,
협약 제9조에 따라 하기의 조치를 채택한다.

접근
1.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s) 48.1 48.2, 48.3 및 48.4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

어업은 보존조치 21-03 부속서 A에 나열된 어법을 사용하는 선박에만 허용된다. 

어획한도
2. 통계 소해역 48.1 48.2, 48.3 및 48.4에서 어기별 크릴의 총 어획량은 561,000톤으로 제한

된다. 

임계 수준 
3.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총 한계 어획량에 대해 소규모 관리 단위 별 할당

량을 정할 때 까지, 통계 소해구 48.1 48.2, 48.3 및 48.4 내 합계 어획량은 어기별로 620,000
톤으로 제한된다. 

4.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본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기
5. 어기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완화조치 
6. 어업활동 중 바닷새의 사망을 막기 위해 보존조치 25-03을 따른다.
7. 해양포유류(marine mammal) 접근 차단 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8.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보존조치 23-06에 명시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보호 
9.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 CCAMLR XXI, 4.5항에서 정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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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51-02 (2008)
통계 해구(Statistical Division) 58.4.1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어획량제한

종 크릴
수역 58.4.1
어기 all
어구 트롤

접근

1. 통계 해구 58.4.1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어업은 보존조치 21-03 부속서 A에 나
열된 어법을 사용하는 선박에만 허용된다. 

어획한도

2. 통계 해구 58.4.1에서 어기별 크릴의 총 어획량은 440,000톤으로 제한된다.

3. 통계 해구 58.4.1 내에서의 총 한계어획량은 다음과 같이 또 다시 두 개의 소해구 별로 배
분된다. 동경115도 이서:277,000 톤, 동경115도 이동:163,000 톤

4.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본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기

5. 어기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완화조치

6. 어업활동 중 바닷새의 죽음을 막기 위해 보존조치 25-03을 따른다.

7. 해양포유류(marine mammal) 접근 차단 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8.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보존조치 23-06에 명시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보호 

9.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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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 51-03 (2008)
통계 해구 58.4.2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어획량제한

종 크릴
수역 58.4.2
어기 all
어구 트롤

접근
1. 통계 해구 58.4.2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어업은 보존조치 21-03 부속서 A에 나

열된 어법을 사용하는 선박에만 허용된다. 

어획한도
2. 통계 해구 58.4.2에서의 어기별 크릴의 총 어획량은 2,645,000톤으로 제한된다.
3. 통계 해구 58.4.2에서의 총 한계어획량은 다음과 같이 또 다시 두 개의 소해구 별로 배분된

다. 동경55도 이서:1,448,000 톤, 동경55도 이동:1,080,000 톤

임계 수준
4.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총 한계 어획량에 대해 소규모 관리 단위 별 할당

량을 정할 때 까지, 통계 해구 58.4.2 내 어기 별 어획한도는 동경55도 이서인 경우 
260,000톤, 동경55도 이동인 경우 192,000톤으로 한다.

5.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본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기
6. 어기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완화조치
7. 어업활동 중 바닷새의 죽음을 막기 위해 보존조치 25-03을 따른다.
8. 해양포유류(marine mammal) 접근 차단 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옵서버
9. 어업에 참여하는 각 선박들은 어기 내 어업 활동 전 과정에서 CCAMLR 국제 과학 옵서버 

제도 하의 옵서버 또는 동 제도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옵서버 일인 이상을 승선 시켜야 
하며 가능한 경우 일인의 과학 옵서버를 추가로 승선시켜야 한다. 

데이터
10. 본 보존조치의 이행 목적상, 보존조치 23-06에 명시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보호 
11. 보존조치 26-01이 적용된다. 

1 임계 수준(trigger level)이란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체 한계 어획량을 소규모 관리 단위로 소분하기 위한 절차
가 수립되기 전 까지 정해놓고 이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계어획량이다. 

2 통계 수역48에 비해 통계 해구 58.4.2에서는 연구 및 어업 옵서버로부터 수집된 생태학적 정보가 제한적이 라는 점을 염두
에 두고, 위원회는 동 어업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단락은 통계 해구 58.4.2 내의 크릴 어업
에만 적용되고 크릴 어업의 과학적 관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에 대한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되거나 3년 내
에 검토 되는데, 둘 중 더 앞선 시기의 것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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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 51-04 (2019)
2019/20 어기 중 협약수역 내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에 대한 일반규정

종 크릴
수역 여러지역
어기 2019/20
어구 여러어구

위원회는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동 보존조치는 남극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에 적용된다. 단, 위원회가 달리 예
외를 허용한 어업에는 그 예외의 범위에 한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모든 통계 소해역 및 해구 내에서 보고된 어획량이 정해진 어획한도를 초과하면 조업을 중
단하여야 하고 해당 소해역 및 해구는 어기 잔여기간 동안 폐쇄된다. 크릴을 잡아먹는 육상 
포식자의 생육지로 알려진 장소에서 60해리 이내에서는 어획한도의 75퍼센트 이상을 어
획할 수 없다.   

3. 제2항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i) 어획 및 노력 보고 시 기록되는 트롤 어획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해당 조업 경로에서 
저인망이 이동한 첫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위치로 정한다. 

(ii) 본 보존조치에서, 조업이란 어구, 재래식 트롤, 펌프된 끝자루 및 연속 펌핑 어구 등이 
수중에 있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iii) 사무국은 남극크릴(Euphausia superba)을 어획하는 체약 당사국들에게 동 어종에 
설정된 총 어획한도 소진 예측 시점을 통지하고 어획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소해역 또
는 해구의 폐쇄를 통지하여야 한다. 트롤 조업 경로의 그 어떤 부분도 폐쇄된 소해역 
또는 해구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4. 총 어획된 크릴의 순중량 및 손실된 크릴의 순중량이 보고되어야 한다.

5. 2019/20 어기 동안 크릴 시험조업을 하는 모든 선박은 CCAMLR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
라 임명된 일인의 옵서버를 선상 배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 과학 옵서버 일인을 추가 
승선시킨다. 이들은 당해 어기 중 어업활동 전 과정 동안 선박에 승선한다.

6. 크릴 시험조업의 데이터 수집계획(부속서 51-04/A) 및 연구계획(부속서 51-04/B)를 실행
한다. 2020년 5월 1일까지 수집되는 데이터는 2020년 생태계 감시 및 관리 작업반 
(WG-EMM)회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2020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6
월 1일 이후에 입수한 데이터는 조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CCAMLR사무국에 제출하되, 
과학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크릴 어업 개시 전 시험 조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체약 당사국들은 어업 개시 1개월 
전까지 CCAMLR에 동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체약 당사국이 시험 조업
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조업 불참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CCAMLR에 이를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통보를 수신하면 이를 즉시 전 체약 당사국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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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트롤선은 의무적으로 해양 포유류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모든 통계 소해역 및 해구에서의 크릴 제한어획량은 15,000톤이다.
   2  조업 종료는 보존조치 31-02에서 정한다. 

부속서 51-04/A

크릴 시험어업의 데이터 수집계획

1. 정상 조업 동안 모든 선박은 양망 당(haul-by-haul) 데이터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어획량 
및 노력 10일 보고 체계(보존조치 23-02)’ 및 ‘월별 어획량, 노력 및 생물학적 데이터 세부 
보고 체계(보존조치 23-04, 23-05)’를 준수한다. 

2. 정상 조업 동안, 옵서버 크릴 트롤 항해일지와 크릴조업 과학옵서버 매뉴얼에 규정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3. 정상 조업 동안 사용된 각 상업용 트롤 및 규정된 연구조사 활동에 사용된 각 연구용 어구
의 상세 구성 정보를 각 항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존조치 21-03 부속서 21-03/A에 따
라 CCAMLR에 보고한다. 

4.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양망 횟수와 시작과 종료지점

  (2) 인/양망 일자 

  (3) 인망 속도, 인망 시 풀어 놓은 와이어 최대량, 인망 중 와이어 평균 각도 및 걸러진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값 등 인/양망 세부 사항

  (4) 크릴 총 어획량 추산치(수 또는 무게) 및

  (5) 옵서버는 양망된 그물에서 크릴 최대 200마리로 이루어진 샘플 또는 총 어획물 중 더 적
은 쪽을 취하여 옵서버 크릴 트롤 항해일지와 크릴조업 과학옵서버 매뉴얼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관찰 대상 크릴 전수에 대해 길이, 성별 및 성숙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5. 음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CCAMLR-2000 조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2) GPS에 기록된 위치 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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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속적으로 기록된 후 5일 마다 또는 선박이 시험 구역을 이동할 때 마다 중 더 짧은 시
간 간격으로 전자 문서고에 저장된다. 

6. 어선이 수행한 연구조사 활동 중 수집된 데이터는 각 항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CAMLR
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어업과 무관한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체약 당사국이 수집한 데이터는 경우에 따라 
CEMP데이터 및 CCAMLR-2000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제출 절차를 위한 지침에 따
라 CCAMLR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생태계 감시 및 관리 작업반(WG-EMM) 
차기 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부속서 51-04/B

크릴시험조업의 연구계획

1. 본 연구계획 하의 활동은 현행 보존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본 계획은 모든 소해역 및 해구에 적용된다. 

3. 본 연구계획의 도식적 설명은 그림1에 나타나 있다. 

4. 크릴 시험조업을 하고자 하는 체약 당사국들은 다음 나열된 4가지 연구계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조업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CCAMLR에 보고한다.

  (1) 포식자 관찰

  (2) 과학 선박으로부터 수행된 연구 조사

  (3) 어선으로부터 수행된 음향 조사

  (4) 어선의 연구조사 트롤

5. 체약 당사국의 선박이 조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한 경우, 체약 당사국은 협동 연구
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체약 당사국이 4항에 명시된 (1)번 계획인 ‘포식자 관찰’을 선택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가능
한 한 CEMP 표준법에 따른다. 관찰은 육상 포식자의 생육 전 기간 및 육상 포식자의 생육기 
동안 이루어지는 시험조업 기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7. 체약 당사국이 4항에 명시된 (2)번 계획인 ‘과학 선박으로부터 수행된 연구 조사’를 선택할 
경우, 해당 체약 당사국은 가능한 한 CCAMLR-2000 조사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에 따른다. 

8. 체약 당사국이 4항에 명시된 (3)번 계획인 ‘어선으로부터 수행된 음향 조사’ 또는 (4)번 ‘어
선의 연구조사 트롤’을 선택할 경우, 크릴 시험조업에 참여하는 선박들은 일반 시험 조업 
전(이 옵션을 선호) 또는 후에 동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 요건은 어기 내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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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보존조치에서, 시험 구역은 위도 1°, 경위1°로 정하고, 동 구역의 꼭지점은 통계 소해역 
또는 해구 내 위도와 경도의 완전점으로 한다. 

10. 선박이 일반 시험조업 이전에 (3)번 계획인 ‘어선으로부터 수행된 음향 조사’ 또는 (4)번 
‘어선의 연구조사 트롤’을 수행하는 경우, 동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 조업할 수역 내 시험 구역에서 조사계획을 수행한다.

  (2) 정상 시험조업 중 선박은 시험 구역 중 어느 곳에서나 조업할 수 있다.

  (3) 어기 말에 연구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시험 구역 수가 일반 조업을 통해 어획된 어획량을 
2000톤으로 나눈 수보다 많거나 같아질 수 있도록 추가 연구 활동을 완료한다. 

  (4) 연구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시험 구역이 일반 시험조업이 이루어진 구역을 둘러싸거나 포
함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어선이 (3)의 음향조사 또는 (4)의 조사트롤을 일반 시험조업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 동 연
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 일반 시험조업을 하는 동안 선박은 어떤 시험조업 구역에서든지 조업할 수 있으나, 각 구
역에서 1회의 음향조사 또는 조사투망을 해야 한다.

  (2) (자발적이든 어획한도를 소진했든 관계없이) 일반 시험조업이 완료된 때에, 그 선박은 조
사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시험조업 구역으로 이동하고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3) 조사를 실시할 시험조업 구역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험조업 중 어획한 양을 
2000톤으로 나눈 숫자의 반올림한 정수의 숫자로 한다.

  (4) 선박은 상기 (2)호의 계산에 따라 시험조사 구역 수를 선택하고, 각각의 구역 당 일 회의 
음향조사 또는 조사 인망을 실시해야 한다.

  (5) 조사활동 중 입역한 시험조업 구역은 일반 시험조업 중 입역한 구역이어서는 안 된다.



- 442 - 



- 443 - 

  (6) 연구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시험 구역이 일반 시험조업이 이루어진 구역을 둘러싸거나 포
함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연구양망은 끝자루를 포함해 망목이 4-5mm되는, 과학연구에서 사용되는 nekton trawl
(예를 들어, IKMT나 RMT 타입의 그물)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조사 지
점은 무작위로 정하고 기울어진 그물을 수심 200m 또는 해저로 부터 25m 위에(둘 중 더 
얕은 깊이로) 30분 동안 설치한다. 최소 10 해리 간격으로 투망/양망된 그물 3개가 연구
조사 양망 1세트를 구성한다. 

13. 음향조사는 최소 주파수 38kHz에 최소한 해저 200미터까지 관측할 수 있는 과학용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음향측심기의 주파수는 출항 전 교정을 해 놓아야 하고, 가
능한 한 실 조업 어장에서도 교정하며 주파수 교정 데이터는 연구조사 데이터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만일 선박이 어장에서 주파수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다음에 입역하는 구역에서 지난 어기에 입역하여 수행한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연속 트롤 조업인 경우 음향 데이터가 기록된 직후 트롤 조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
속 트롤 조업을 하는 선박들은 음향 관찰 내용을 개별 트롤 어획과 비교 대조하도록 한다. 

각 음향 조사 지점은 무작위로 정하되, 일정한 방향을 향해 10 노트 이하의 속도로 운항
하는 경로 중에 실시한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간격은 최소 30 해리이고 한 세트는 최
소 10 해리 간격으로 떨어져 실시된 두 건의 조사를 일컫는다. 

14. 모든 음향조사는 일반 시험조업 기간 및 연구조사 기간에 최소 일 회의 양망을 포함하여
야 한다. 동 양망은 상업용 트롤 또는 연구용 트롤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음향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트롤 조업은 조사 중에 또는 조사 직후에 진행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트
롤 조업은 조사 라인 중 이 전 부분을 따라 진행 되어야 한다. 음향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트롤 조업은 최소 30분간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샘플을 얻을 수 있
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양망(트롤+음향조사)을 통하여 수집
된 데이터는 연구조사 양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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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시험 조업 계획 및 실행 관련 주요 활동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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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51-06 (2019)
크릴 시험조업의 과학관찰을 위한 일반조치

종 크릴
수역 모든수역
어기 전체
어구 모든어구

위원회는,

남극의 생태계에 있어 크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크릴제품에 대한 수요와 크릴어업이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크릴어업의 대부분의 어장에서 보고되는 생물학적 데이터에 중요한 공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크릴 어업이 협약 수역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어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
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크릴조업 시 과학옵서버의 승선이 필요하고, 크릴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옵서버 파견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위
원회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초기 옵서버 승선비율, 즉 100%의 옵서버 승선율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의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각 체약 당사국은 전체 어기 조업활동 중 크릴조업 참여 어선에 CCAMLR 국제과학옵서버
제도에 따라 지정된 과학옵서버 또는 체약 당사국1에 의해 지정된 옵서버를 최소한 1명을 
승선시키고, 가능한 경우 추가로 1명의 과학옵서버를 승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한다.

2. 다른 보존조치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 당사국은 전체 어기 조업활동 중 자국의 
크릴조업선에 대하여 CCAMLR국제과학옵서버제도에 따라 지정된 과학옵서버 또는 체약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옵서버를 최소한 1명을 승선시키고, 체계적인 과학옵서버 승선 계획
을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3. 상기 제2항의 체계적인 옵서버승선계획은 다음을 수반하여야 한다.

  (1) 2016/17 및 2017/18어기 동안에는 50%, 2018/19 및 2019/20어기 동안에는 75%, 그 
이후로부터는 100%의 커버리지를 달성 

  (2) 선박들은 과학 옵서버가 옵서버 크릴 트롤 항해일지와 크릴조업 과학옵서버 매뉴얼에 규
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샘플링 및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샘플에 접근을 보장
해야 한다. 

  (3) 100% 커버리지가 의무화 될 때 까지 모든 선박은 두 차례 어기 당 최소한 일 회 옵서버
를 승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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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보존조치의 실행을 위해 보존조치 23-06에 명시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5. 어획되어 선상으로 올려 진 크릴의 총 순 중량을 보고하되, 보고 시에는 보존조치 21-03의 
규정에 따라 순 중량 추산에 사용된 측정법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어획 되었으나 선상으
로 올려지지 않은 크릴의 총 순 중량 추산치도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할 것이 권고 된다. 

1 체약 당사국이 지정한 옵서버는 과학자료 수집 및  샘플링 지침을 따라야하고 CCAMLR국제과학옵서버계획의 요구사항과 
과학위원회에서 규정한 우선순위 및 작업계획을 포함하는 옵서버 크릴 트롤 항해일지와 크릴조업 과학옵서버 매뉴얼에 따
라야한다.  자료와 옵서버보고서는 CCAMLR국제과학옵서버계획에 따른 형식에 맞게 제출되어 과학위원회와 그 작업반회
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크릴 길이 측정과 어류 부수어획 로그북 전자양식에 의거한 11월 2월사이의 3일 간격 샘플링과 3월과 1월 사이 5일 간격 
샘플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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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51-07(2016)
48.1, 48.2, 48.3 및 48.4 소해역의 크릴어업 임계 
수준 배분을 위한 잠정조치

종 크릴

수역 48.1, 48.2, 
48.3, 48.4

어기 2016/17부터
2020/21까지

어구 모든 어구

위원회는, 

어업 활동이 포식자군, 특히 육상에 서식하는 포식자들에게 무심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계 수역 48에서의 크릴 어획량을 배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소해역보다 좁은 수역에서는 임계 수준에 이르는 많은 양의 어획량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는 점을 인식하고, 

(1) 크릴군집이 연중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고 (2) 연안 수역에서의 어업이 육상 포식동
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계 수준을 배분함으로써 조업 장소에 
유연성을 더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정량적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등의 방법은 크릴 임계수준 임시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적 과학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피드백 관리법을 통해 크릴의 향후 관리 
및 크릴 어획량의 수역별 배분 개선을 위한 장기적 매커니즘을 마련코자 함을 이해하며, 

크릴 관리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릴을 주식으로 하는 포식자 등에 대해 조업 관련/
무관 연구 활동 및 모니터링 협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현재 임계 수준이 크릴 자원량 상태와 연계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진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능적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여야 하고, CCAMLR
가 협약 제2조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며

다음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가 이루어 질 때 까지, 보존조치51-01 제3항의 임계 수준은 잠정적
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고, 지정된 수역에서 지정된 비율이상을 어획할 수 없다.

    48.1 소해역 25%
    48.2 소해역 45%
    48.3 소해역 45%
    48.4 소해역 15%

2. 과학위원회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나오는대로 제1항의 임계 수준 임시 배분 관련 조언을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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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위원회는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피드백 관리 및 어획량의 수역별 배분 관련 개발 관련 
진척 상황에 대해 늦어도 2019년 연례회의까지 위원회에 권고한다. 

4. 과학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시 CCAMLR 협약 제2조 이행을 위하여 제1항의 배분 비율을 
개정한다. 위원회는 피드백 관리를 추진하면서 늦어도 2020/21년 어기 말까지 본 보존조
치를 개정 또는 타 조치로 교체하며, 2020/21어기 말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 본 
보존조치의 효력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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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91-01 (2004)
생태계모니터링프로그램 수역(CEMP Site)의 
보호조치 부여절차

종 all
수역 general

위원회는,

과학위원회가 CCAMLR 생태계모니터링프로그램(CEMP)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수역 체계
를 확립하였으며 향후 이 체계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음에 유념하며;

CEMP 수역에 대한 보호조치의 목적은 인접수역에서 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
하며;

CEMP 수역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우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따라서 CEMP 연구수행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위원회 회원(들)이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다
고 여길 시 CEMP 수역, 과학 조사, 남극 해양 생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1. CEMP 수역에서 CEMP 연구를 수행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위원회 회원(들)이 동 수역을 
대상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길 시 동 회원(들)은 본 보존조치 부속서 A에 따라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안은 WG-EMM에서 논의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회원국들이 이를 수신하고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계획안은 WG-EMM, 과학위원회 및 위원회의 순서로 참조하여야 한다. 계획안 수정은 
관리계획안을 작성한 위원회 회원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WG-EMM이나 과학
위원회가 관리계획안을 수정한다면 수정된 계획안을 관련 과학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전달
하여야 한다.

4. 상기 제1~3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가 CEMP 수역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할 경우, 위원회는 이하 제5~8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발
적으로 관리계획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사무국장은 이러한 결의문을 SCAR, 남극조약자문당사국 및 경우에 따라 남극조약체계 상 
발효 중인 기타 하부조약(components)의 체약 당사자에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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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차기 정기회의 개회일 이전 사무국장이 다음을 수신하지 않았다면:

  (1) 자문회의에서 결의문의 참조를 희망한다는 남극조약자문당사국의 공지;

  (2) 상기 제5항에 언급된 당사국의 25%가 반대할 경우;

  위원회는 보존조치를 통해 CEMP 관리계획채택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존조치의 부속
서 91-01/A의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7. 남극조약자문당사국이 자문회에서 동 결의문의 고려를 희망할 경우, 위원회에 의한 고려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대기하고 이에 따라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8. 상기 제6(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반대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
고 남극조약 및 동 조약 체계 상 발효 중인 기타 하부조약(components)의 원칙과 목표 또
는 이러한 하부조약이 승인한 조치 달성 저해를 피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9. 수역 관리계획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위원회의 자문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역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수역 면적 확대나 활동 내용 또
는 유형의 추가와 관련한 수정 시에는 상기 제5~8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0. 보존조치상의 CEMP 수역은 해당 수역 관리계획에 인증된 목적 및 제11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에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11. 각 체약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민이 CEMP 수역 관리계획규정과 부합하는 활동을 함
을 증명하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해당 권한 하에서 자국민의 수역관리계획 준수를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동 허가증 사본은 실효 직후 신속히 사무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당사
국이 발행한 허가증 내역을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수역의 CEMP 
연구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용도로 허가증이 발급되었을 경우, 사무국장은 이 수역
에서 CEMP 연구를 수행하는 회원국(들)에 이 허가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3. WG-EMM 및 과학위원회는 5년마다 각 관리계획을 검토해 계획수정 및 지속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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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91-01/A

CEMP 수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관리계획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지리적 정보
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수역 및 수역 내 완충지대의 기술:
  1.1  지리 좌표;
  1.2  자연적 특징(수역의 대표적 특징 포함);
  1.3  경계표시;
  1.4  접근방법(보행, 차량, 항공, 해상);
  1.5  수역 내 보행로 및 차로;
  1.6  선호되는 정박지(preferred anchorages);
  1.7  수역 내 구조물 위치;
  1.8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있는 수역 내의 지역
  1.9  인근 과학기지, 연구조사 또는 피난 시설의 위치;
  1.10 발효 중인 남극조약이나 남극조약체계내 하부조약(component)에 의해 채택된 조

치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accorded protected status) 수역 내 또는 인근의 
지역이나 수역의 위치;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지도:
   2.1 주요 특징 
      2.1.1  제명
      2.1.2  위도 및 경도
      2.1.3  숫자로 표시된 축척
      2.1.4  포괄적 설명
      2.1.5  승인된 적절한 장소명
      2.1.6  지도 제작 계획 및 spheroid 수정(축척 아래 표시)
      2.1.7  방위표
      2.1.8  등고선 간격
      2.1.9  지도 준비일
      2.1.10 지도 준비원
      2.1.11 이미지 수집일(가능한 경우)

  2.2 주요 지형적 특징
      2.2.1  해안선, 암벽, 빙하  
      2.2.2  봉우리, 융기선
      2.2.3  빙하 가장자리 및 기타 빙하 특징, 빙하/강설 및 부동 지대 간 명확한 기술; 빙

하가 경계의 일부이면, 조사일 표시 필요
      2.2.4  등고선(올바로 표시된), 조사 지점, 독립 표고
      2.2.5  해양지역의 측심학 등심선, 가능한 관련 해저 지형 표시

  2.3 자연적 특징
      2.3.1  호수, 연못, 시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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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빙퇴석, 돌더미, 절벽, 해변
      2.3.3  해변 지역
      2.3.4  조류 및 바다표범 밀도 또는 서식지
      2.3.5  광범위한 초목 지대
      2.3.6  바다 쪽의 야생생물 접근지역

  2.4 인위적 특징
      2.4.1  역
      2.4.2  야외 캠프장, 대피소
      2.4.3  야영지
      2.4.4  도로 및 차로, 보도, 지세 중복
      2.4.5  항공기 및 헬리콥터 접근 경로 및 착륙지
      2.4.6  선박 접근 경로 및 접근 지점(부두, 선창)
      2.4.7  전력 공급, 케이블
      2.4.8  안테나
      2.4.9  연료 저장 지역
      2.4.10 저수지 및 수관
      2.4.11 비상 대피소
      2.4.12 지표, 표식
      2.4.13 사적지 또는 인공 유물, 고고학 사적지 
      2.4.14 과학 설비 또는 샘플링 지역
      2.4.15 수역 오염 또는 변형

  2.5 경계
      2.5.1  지역 경계
      2.5.2  지도 표시 지역 내 부속 지역 및 보호지역 경계
      2.5.3  경계 표시 및 지표(이정표 포함)
      2.5.4  선박/항공기 접근로
      2.5.5  항해지표 또는 등대
      2.5.6  조사 지점 및 지표

  2.6 기타 지도제작 지침
      2.6.1  가능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모든 지세 및 경계 확인
      2.6.2  요소들 간 시각적 균형 보장
      2.6.3  적절한 음영(음영은 지도의 사본에서도 식별 가능하여야 함)
      2.6.4  바르고 적절한 문구; 지세 겹침 없어야 함
      2.6.5  적절한 설명; 가능한 경우 SCAR가 승인한 지도 기호 이용
      2.6.6  이미지 자료 위에 적절히 음영 처리된 문구
      2.6.7  필요한 경우 사진 이용 가능
      2.6.8  공식 지도는 흑백이어야 함
      2.6.9  관리 계획에는 두 개 이상의 지도가 필요할 것, 하나는 수역와 주변 지역을 보

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관리 계획 목적에 중요한 지세를 보여주는 세밀한 수역 
지도; 기타 지도들 또한 유용할 것(지질도, 삼차원 지형 모형) 

B. 생물학적 특징
1. 보호용 관리계획을 위해 수역의 생물학적 특징을 공간과 시간에 따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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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EMP 연구
1. 연구진행중이거나 연구되어야하는 어종 및 각종 요인들(parameters)을 포함해 수행중

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CEMP 연구에 대해 모두 기술(記述)

D. 보호조치
1. 금지활동 설명:
  1.1  수역에서 연중 항상;
  1.2  수역에서 연내 한정된 기간에;
  1.3  일부 수역에서 연중 항상;
  1.4  일부 수역에서 연내 한정된 기간에;

2. 수역 출입과 수역 내․외부 이동과 관련한 금지사항
3. 다음과 관련한 금지사항:
  3.1  구조물의 설치, 변경 및/또는 제거;
  3.2  쓰레기 처리.

4. 수역 내 활동이 수역 내 지역이나 인근 수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에 해가 되
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발효 중인 남극조약이나 남극조약체계의 기타 요인에 
따른 금지사항 

E. 통신정보 
1. 다음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1.1  기구 또는 위원회의 국가대표 임명을 담당하는 기구;
  1.2 국가기구 또는 수역에서 CEMP 연구수행중인 기구.

참고 
1. 행동규범 : 수역 내에서 과학적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행동규범이 관리계획에 

첨부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강제조건이기 보다는 권고적인 특성을 지니며, Section 
D의 금지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보존조치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준비 중인 위원회 회원국은 관리계획의 우선적인 목
적은 Section D에 포함된 금지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수역 내 CEMP 연구를 후원하는데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안은 간결하고 명백한 용어를 이용해 작성하여야 한
다. 과학자나 그 외 사람들이 수역에 관해 보다 폭넓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
보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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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91-02 (2012)
남극 특별 관리와 보호 구역 보호

종 모든
수역 모든
어기 모든
어구 모든

위원회는,

해양보호구역 등을 통하여 남극 해양 환경 및 남극 해양 생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남극조약
체계를 구성하는 협정 및 기구 내에서 오랫동안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을 인식하고, 

1991년 남극조약 환경 의정서 및 1980년 CCAMLR 협약에 공간적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
지가 분명히 표명되었음을 상기하고, 

의정서에 따르면 해양 구역을 포함하여 남극의 어떤 수역이라도 남극특별보호수역(ASPA) 또
는 남극특별관리수역(ASMA)로 지정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의정서 부속서5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관리 계획에 따라 ASPAs및 ASMAs내 활동이 금지, 제
한 또는 관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협약(제5조 및 제8조)에서는 CCAMLR와 남극조약간 긴밀한 협조를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ATCM및 CCAMLR의 관할권 및 상호 관계는 의정서 그 자체 및 그 후 4번 결정사항 “해양보
호구역”(1998) 및 9번 결정 사항 “해양보호구역 및 기타 CCAMLR 관심 구역”(2005)에 각각 
명시 및 확실시 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CCAMLR MPAs, 2011년 CCAMLR MPA워크샵에서는 공간적 보호에 대해 남극조약체계 내 
조화로운 접근을 취함으로써 CCAMLR MPA내 ATCM이 지정한 ASPAs및 ASMAs가 도입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음을 주지하며, 

이러한 다단계 수직적 접근으로 구역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ATCM 과 CCAMLR 의 조화로운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CCAMLR로 하여금 기존의 협약 활동과는 다른 세부적인 고려를 가능
하게 함을 이해하며,

ASPA와 ASMA구역에서의 잠재적 어획활동은 동 구역 관리 계획 목표를 저해하며, 동 구역에
서 수행되고 있는 장기적 생태계 연구 조사의 과학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에 우려하며, 

어선을 책임지는 국가들이 ASPAs 및 AMSAs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까닭에 어선들이 
동 수역에 입역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양 구역 포함 ASPAs 및 ASMAs 관리 계획 공시 및 열람과 관련하여 ATCM과 CCAMLR가 
더욱 유익하고 신속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위원회가 남극조약체계 내 공간적 
보호에 대해 조화로운 접근을 지지하였음을 상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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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3조에 따라 다음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1. 각 체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10-02에 따라 면허1를 소지한 자국 어선들이 부속서 91-02/A
에 등재된 해양 구역 등, 지정된 ASPAs 및 ASMAs의 위치 및 관련 관리 계획을 숙지하도록 
보장한다. 

¹ 허가 포함  

부속서 91-02/A

협약 수역 내 ASPA 및 ASMA 구역 목록

명시된 구역의 관리 계획은 남극 협약 사무국(ATS) 웹사이트의 남극 보호 구역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PAs 해양구역이거나 부분적으로 해양구역인 곳:
(1) ASPA 144, Chile Bay, Greenwich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48.1)
(2) ASPA 145, Port Foster, Decepti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48.1)
(3) ASPA 146, South Bay, Doumer Island, Palmer Archipelago(48.1)
(4) ASPA 152, Western Bransfield Strait, South Shetland Islands(48.1)
(5) ASPA 153, Eastern Dallmann Bay, Palmer Archipelago(48.1)
(6) ASPA 161, Terra Nova Bay, Ross Sea(88.1)
(7) ASPA 121, Cape Royds, Ross Sea(88.1)
(8) ASPA 149, Cape Shirreff, South Shetland Islands(48.1)
(9) ASPA 151, Lions Rump, South Shetland Islands(48.1)
(10) ASPA 165, Edmonson Point, Ross Sea(88.1)

ASMAs 부분적으로 해양구역인 곳:
(11) ASMA 1, Admiralty Bay,SouthShetlandIslands(48.1)
(12) ASMA 3, Decepti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48.1)
(13) ASMA 7, SouthwestAnversIsland,PalmerArchipelago(48.1)

¹ 본 목록에 명시된 ASPAs와 ASMAs는 과거 2005년 ATCM 결의안 9에 의거하여 CCAMLR가 승인한 구역들만 
포함하고 있다. 협소한 해양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ASPAs와 ASMAs는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ATCM 결의문 9항의 “CCAMLR 관심수역 설정 기준”에 의거, CCAMLR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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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91-03 (2009)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대륙붕 지역의 보호

종 모든
수역 48.2
어구 모든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극 해양 보호 구역(MPAs) 대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학 위원회의 사업 프로그램을 지지하였음을 상기하고(CCAMLR-27, 7.2항 및 
7.3항);

보존의 중요성을 지닌 그 지역 내 환경적 그리고 생태계적 특성을 대표하는 사우스오크니 제
도의 남쪽 지역인 통계수역 48.2내에서 보존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위원회가 연구 
분석한 결과에 주목하며;

과학적 준거 수역을 제공하고 주요 포식자 수렵 지역과 원양 그리고 해저의 생태적 지역의 대
표적인 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중요 지역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약 제2조와 제9조에 따라 다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대륙붕의 보호

1. 부속서 91-03/A(“규정 수역”)에서 지정된 수역은 통계수역 48.2 내의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보존조치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2.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기초로 보호조치 24-01에 따라 관찰을 비롯한 기타 목적으로 위원회
가 동의한 과학적 어획 조사 활동을 제외하고는 과학위원회가 지정한 수역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어업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지정된 수역 내에서 어선1으로부터 어떠한 유형의 쓰레기도 폐기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4. 지정된 수역 내에서 어선이 관련된 어떠한 전재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5. 보호 수역 내에의 운항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역을 통항하고자 하는 어선은 그 지
정된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CCAMLR 사무국에 그 의도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들의 기국, 크기, 국제해사기구 번호와 계획된 항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의 경우 보호조치 내 금지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
는다.

7.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본 보호조치를 이용, 협약 비당사국 및 협약수역내 국민이나 선박
의 해당 국가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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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우스오크니 제도의 남쪽 대륙붕 해양보호지역의 세부 내용은 남극조약 협의회에 전달하
여야 한다. 

9. 이 보존조치는 과학위원회의 바탕으로 위원회의 2014년 연례회의와 그 이후는 5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재검토 될 것이다.

1 이 보존조치의 목적상 “어선”은 어획 도는 어획 관련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갖춘 모든 크기의 모든 선박을 
의미하며, 보조선, 가공어선, 전재에 관여하는 선박, 수산물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운반선을 모두 포함한다. 컨테이너선
과 회원국들의 해양과학조사선은 제외한다.

부속서 91-03/A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대륙붕 해양보호지역의 경계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대륙붕 해양보호지역은 60°30′S, 41°W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는 경도 
44°W 남쪽으로는 62°S 서쪽으로는 46°W 북쪽으로는 61°30′S 서쪽으로는 경도 48°W 남쪽
으로는 위도 64°S 동쪽으로 경도 41°W 북쪽으로는 시작점까지로 제한된다(그림 1).

그림 1 :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대륙붕 해양보호지역은 굵은 검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등심 선도는 1000m 간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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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91-04 (2011)
CCAMLR 해양 보호 구역 수립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

종 모든
수역 여러 수역
어기 모든
어구 모든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2002년 지속가능개발세계총회
(WSSD)에서 2012년까지 대표적 네트워크를 달성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남극 해양 보호 구
역(MPAs) 대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학 위원회의 사업 프로그램을 지지하였음을 상기하고 ,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된 보존조치를 통해 과학적 연구 또는 특별 보호 
구역 등 보존 수역 지역 및 소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CCAMLR 협약 제9.2(f) 및 2(g)항을 
실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CCAMLR가 협약 수역 내 MPA네트워크로의 첫 걸음으로서 사우스 오크니(South Orkney)
섬을 남부 대륙붕 해양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였음에 주목하고,

남극 해양 생물 연구 및 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MPA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협약수역 내 MPA를 설정하는 데 있어 CCAMLR와 남극 협약 자문 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간의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됨을 인정하고, 

CCAMLR MPA는 MPA 이연 수역을 포함한 생태 구조 및 기능 지속,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유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외부 생물 유입 가능성 최소화 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존에는 합리적인 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CCAMLR 협약 제2조에 의거하여 CCAMLR 
MPA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에 주목하고, 

CCAMLR MPA 내 관리 활동 및 약정은 해당 MPA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개별 MPA만으로는 CCAMLR 협약 수역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
나 다수가 모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과학 위원회가 협약 수역 전체가 IUCN이 정한 4번 카테고리 MPA와 일치하지만 협약 수역 
내에 MPA대표적 시스템에 있어 특별 관심이 필요한 수역이 있다고 조언하였음을 상기하며, 

CCAMLR MPA설정의 틀을 다지기 위하여 협약 제9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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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존조치 및 기타 CCAMLR MPA와 관련 있는 CCAMLR 보존 조치는 UN 해양법 협약
의 규정을 비롯한 국제법과 부합하게 채택 및 실행 된다.

2. CCAMLR MPA는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 되고, 보존에는 합리적 이
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CCAMLR 협약 제2조를 전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목
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1)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의 대표적 표본의 생명력 및 완전성이 장기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보호

   (2) 개체국 및 생애 발달 주기 등 주요 생태계 과정, 서식지 및 종을 보호

   (3) 남극 해양 생물의 자연적 변이성 및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거나 남극 해양 생물 및 생태
계에 어획 등 인간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준거 수역 설정

   (4) 독특하고 희귀하거나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서식지 및 지리적 특성 등 인간의 활동
에 취약한 수역 보호

   (5) 특정 수역 생태계 기능에 중요한 지리적 특성 및

   (6)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또는 적응력 유지를 위한 수역 보호

3.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본 조치에 의거하여 보존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CCAMLR 
MPA를 설정한다. 동 보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 된다.

   (1) 제2항에 부합하는 MPA의 구체적 목표

   (2) 필요시 지리적 좌표, 경계 표시(가능한 경우), 및 수역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지리적 특성 
등 MPA의 공간적 경계

   (3) MPA 및 그 일부로서 규제, 금지 또는 관리되는 활동 및 이러한 활동의 시간(계절적) 또
는 공간적 제한 

   (4)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행정적 계획 등 관리 계획, 연구 및 관찰 계획 및 기타 임
시 관리 계획, 및 이러한 계획이 채택 될 때까지 필요한 연구 및 관찰 계획 등을 위한 우
선순위. 이러한 요건에는 계획 도입이 필요한 날짜 등이 포함된다.

   (5) 지정 기간이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을 포함하되 MPA의 구체적 목표와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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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가 MPA를 위한 관리 계획을 개발 및 채택하면 이러한 계획은 보존 조치의 부속서가 
되는데, 여기에는 MPA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및 행정계획이 포함된다.

5.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MPA를 위한 연구 및 관찰 계획을 채택한다.

   (1) 동 계획에는 MPA내에서 이루어 질 과학적 연구를 최대한 구체화 하되, 특히 다음을 포
함한다. 

(a) MPA의 구체적 목표에 따른 과학적 연구 

(b) MPA의 구체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타 연구 및/또는

(c) MPA의 구체적 목표 달성 정도 관찰

   (2) 연구 및 관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활동은 위원회가 달리 채택하지 않는 한 보존
조치 24-01에 따라 관리한다.

   (3) 모든 회원은 동 계획에 따라 연구 및 관찰 활동을 수행한다. 

   (4) 회원들은 본 규칙에 따라 연구 및 관찰 계획에 구체화 된 데이터를 CCAMLR 데이터 이
용에 관한 의사 규칙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분석 및 공개하도록 한다.

   (5) 위원회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 5년마다, 연구 및 관찰 계획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
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편집하되, 보고서에는 과
학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예비 결과 등을 포함한다.

6. CCAMLR MPA 설정 보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선박들은 CCAMLR 보존 조치에 따라 남극 
해양 생물을 어획하는 어선 또는 이러한 해양 생물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서 협약 체약 당사자 관할권 하에 있는 선박이어야 한다.

7.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CAMLR MPA 설정 보존 조치는 전함, 해군 비전투용 선박 
또는 기타 한 국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타 선박, 그리고 정부가 비 상업적 목적으로 당분
간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자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
고 있는 선박의 운영 및 운영 능력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선박들이 합리적
이고 실행가능 한 선에서, 적절한 보치를 채택함으로써 본 보존 조치에 부합하게 활동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8. CCAMLR MPA의 구체적 목표를 고려하기 위한 관련 보존 조치에 달리 규정 되어있지 않
는 한, CCAMLR MPA 설정 보존 조치는 매 10년마다, 또는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
로 위원회가 합의하는 때에 검토하되, MPA의 구체적 목표가 여전히 타당한지, 또는 달성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및 관찰 계획 수행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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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CAMLR MPA 실행에 있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MPA설정을 
위한 CCAMLR 보존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련 국제 또는 지역 기구 및 자국민 및 자국 배가 
협약 수역에 입역하는 협약 체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공개 한다.

10. CCAMLR MPA가 신규로 지정되면, 위원회는 남극 협약 체제의 기타 요소 및 국제해사기
구(IMO) 등 기타 기구가 MPA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에 대해 파악한다.

1 본 보존조치에서, ‘어선’이라함은 크기를 막론하고 보조선, 어류 가공선, 전재 관련 선박,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
한 수산품 운반선 등 어획 및 어획 관련 활동에 사용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의미하되, 단 
회원의 해양 과학 조사선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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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91-05 (2016)1,2

로스해 지역 해양보호구역
종 전체

수역 88.1 및 
88.2A-B

어기 전체(’17.12.1
부터 개시)

어구 전체

위원회는,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보존조치에 따라 보호 및 과학 연구를 위한 
특별 수역 등 과학 연구 또는 보존 등을 위해 수역, 지역 또는 소지역을 개폐할 수 있음을 규정
한 CCAMLR 협약 제IX조 제l(f) 및 2(g)항을 이행하고자 하며,

협약의 목적은 남극해양생물의 보존이며, 보존에는 협약의 규정 및 제2조의 보존원칙에 따른 
합리적 이용이 포함됨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협약수역 전체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조치의 대상임을 더욱 명심하며, 

협약 목적 달성 추진을 위하여 협약 수역 내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리고 2012년까지 MPA 대표체계를 수립키로 한 2002년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라, 남극 해양보호구역(MPA) 대표 체계를 개발하기로 한 과학위원회의 사업계획을 
2010년 승인하였음을 상기하고,

대표성 있고 체계적으로 연계된 보호구역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수
역을 2020년까지 보존키로 한 사항의 중요성을 주지한 2012년 UN지속가능개발회의의 결정
을 또한 인정하며,

CCAMLR 대표 MPA체계 개발 등을 통해 남극 해양생물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역할 수행 
등 CCAMLR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리더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협약 수역 내 대표적 MPA체계 수립을 추진키로 한 합의 사항 및 로스해 지역을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우선 수역으로 지정한 점에 주목하고,

CCAMLR MPA수립을 위한 일반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CCAMLR 대표 MPA 체계 마련에 
기여한 보존조치 91-04의 채택을 인지하고,

CCAMLR 및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간 정보 교환이 CCAMLR MPA 수립 및 지속적 관리
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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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해 지역은 훌륭한 생태학적 가치 및 과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로스해 대륙붕은 남극해에
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자 전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개체군이 온전히 보존되는 드문 
지역임을 인지하고, 

로스해 지역 관련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지리적, 해양학적, 기후 및 생태학적 시계열 데이터
가 존재하여 동 지역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 연구에 상당한 기회를 열어주는 등 동 지역은 
남반구 고위도 지역 대륙붕 수역 중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수역임을 더욱 인지하고,

CCAMLR MPA를 수립하게 되면 조업의 영향 외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MPA내 별도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 및 과학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특정 수역에서 조
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인지하며,

CCAMLR는 남극조약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남극조약 제III조제l(c)항에서는 남극 관련 과학
적 관찰 및 그 결과가 가능한 한 공유 및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을 상기하며,

MPA가 발효되면 위원회는 과학위원회 및 자원평가작업반의 조언을 바탕으로 로스해 이빨고
기 조업에 관한 보존조치를 개정하여 본 MPA설정으로 인해 상실된 조업을 현재 폐쇄된 수역
을 비롯하여 로스해 지역 MPA외연 수역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음에 주목하며,

어선 및 연구 조사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업 관리 및 생태계 과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
해 로스해 과학 연구 및 데이터 수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인식하며,

본 MPA의 설계 및 실행, 본 MPA 목표의 유효성 및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MPA
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MPA의 특별 연구 구역 및 크릴 연구 구역 설계 개
선도 포함됨에 주목하며,

로스해 MPA의 특정 목표 및 보존관리조치는 본 MPA에만 해당됨을 인식하며,

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남극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스해에 MPA를 설정하는 하기의 규정을 채택한다.

1. 부속서 91-05/A에 명시된 수역은 보존조치 91-04에 따라 MPA로 지정된다. 보존조치 
91-04는 본 MPA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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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보존조치의 어떠한 규정도 UN해양법 등 국제법에 따른 각 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
는 방식으로 해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본 MPA는 협약 제2조에 따라 하기의 특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설정된다.

  (1) 고유종 포유류, 조류, 어류 및 무척추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로스해 생
태계 전 단계에 걸쳐 천연의 생태계 구조, 동태 및 기능을 보존

  (2) 특히 기후 변화 및 어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남극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태깅 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남극 이빨고기 자원 평가를 
증진하고, 로스해 내 이빨고기 분포 및 이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어업이 제한되
는 특별 연구 구역을 비롯하여 자연적 가변성 및 장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준 수
역으로 활용

  (3) 해양 생물자원에 역점을 둔 기타 연구 및 과학 활동(모니터링 포함) 증진

  (4) 보호 목적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수역 내 저층 및 표층 해양 환경의 주요 부분
을 보호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 

  (5) 생태계 생산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생태계 시스템을 보호

  (6) 먹이사슬에서 주요 피식자의 위치에 있는 표층 생물의 주요 분포지 보호

  (7) 육상에 서식하는 최상위 포식자나 조업으로 인해 먹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물들의 주
요 섭식 지역 보호

  (8) 생태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연안 지역 보호

  (9) 남극 이빨고기 생애주기에 중요한 수역 보호

  (10) 희귀 또는 취약 저층 서식지 보호 및 

  (11) 로스해 북부 크릴 연구 구역 등을 통해 크릴에 대한 연구 및 과학적 이해 제고

4. 제3항에 명시된 구체적 목표 및 동 목표에 따른 로스해 MPA 각 부분 및 수역 관련 세부 사
항은 MPA 관리 계획(부속서91-05/B)에 명시되어있다.

5. MPA는 부속서91-05/A에 나타난 바와같이 세 개의 구역으로 분류되며, 추가적 세부 정보
는 부속서91-05/B에 명시되어있다.

  (1) 일반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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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 연구 구역

  (3) 크릴 연구 구역

6. 일반 보호 구역 내 모든 조업 활동은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실시하고 본 MPA의 구체적 
목표와 부합하여야 한다. 크릴 연구 구역 내에서 크릴을 제외한 모든 어종에 대한 모든 과
학 조업은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실시되며 본 MPA의 구체적 목표와 부합하여야 한다.

제한, 금지 및 관리 대상 활동

7. 제8항, 제9항 및 제21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회하고, MPA 내 조업 활동은 금지된다.

8. 2020/21어기부터, 회원국들은 보존조치 41-09에 따라 특별 연구 구역 내 이빨고기류에 
대한 직접 조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기의 조건에 따른다.

  (1) 특별 연구 구역 내 기본 어획한도는 당해 어기 통계수역 88.1 및 SSRU 88.2 A-B의 한도
량을 합산한 양의 15%로 한다.

  (2) 2020/21어기 특별 연구 구역 어획한도는 기본 어획한도로 한다. 각 어기에

    (가) 보존조치 31-02 제1항에 따라 전 어기에 특별 연구 구역 내 조업이(한도량 소진으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특별 연구 구역 내 어획 한도량은 기본 어획 한도량에 지난 어기 
특별 연구 구역에 설정된 한도량 중 미소진량을 더한 값으로 설정한다. 단, 이 경우 기
본 어획 한도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전 어기에 특별 연구 구역 내 조업이 마감되고 해당 어기 특별 연구 구역 어획한도가 
초과된 경우, 과학위원회는 로스해 MPA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고 로스해 이빨고기 
자원 평가의 신뢰성 및 실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연구 구역 내 어획한도의 변동 또
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조업 마감 일시(日時)는 특별 연구 
구역 내 어획한도 소진 예상 시간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바, 상기의 조언을 도출함에 있
어서 과학위원회는 어기를 막론하고 전체 어획량에 대해 통상적 조업 활동 시 나타나
는 정상적 어획량 증감 변화를 고려한다. 과학위원회가 특별 연구 구역 내 어획량 증감 
변화 수준이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할 시,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에 추가 
조언을 제공한다. 

  (3) 특별 연구 수역 내에서 어획된 이빨고기류 태깅은 어획된 원어 중량 1톤 당 3마리로 한다. 
태그는 팝업 또는 삽입식 기록 태그로 부착하며, 과학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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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원국들은 보존조치 51-04 및 본 보존조치 제3항에 구체적 목표에 따라 크릴 연구 구역 
및 특별 연구 구역에서 남극 크릴에 대한 직접 조업을 실시할 수 있다.

10. 남극 해양 생물을 어획하는 어선이나 동 생물에 대한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선박들
은 동 MPA내 쓰레기 또는 타 물질을 투기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된다. 동 MPA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존조치 26-01의 규정이 적용된다. 

11. 보존조치 10-09에도 불구하고, MPA내에서 모든 어선에 대해 전재1)가 금지된다. 단, 선
박이 해상 인명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에 처해있거나 수색 구조 활동에 참여중인 경우
는 예외로 한다.

관리 계획

12. 동 MPA의 구체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조치 및 적용 관련 사항은 “MPA 관리 계획”에 
명시되었다(부속서91-05/B)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

13. 동 MPA 관련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은 부속서 91-05/C에 명시되었다.

14.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은 동 MPA가 합의된 다음 해 연례회의 시까지 과학위원회 및 위원
회에 제출한다.

보고

15. 위원회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들은 MPA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또
는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활동 및 이에 대한 예비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과학위원회
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국은 동 보고서를 취합하고, 2022년 연례회의 6개월 전까
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년 5년마다 과학위원회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동 보고서를 적
시에 CCAMLR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회원국들에게 공개한다.

16. 제15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하기의 자료를 수시로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1) MPA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데이터. 동 데이터는 
CCAMLR 데이터 사용 절차 및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로스해 지역 MPA관련하여 발간된 문헌 또는 보고서. 사무국은 이러한 문헌 및 보고서를 
적시에 CCAMLR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회원국들에게 공개한다.

1) 전재란 포획된 해양 생물 및 기타 물품 또는 자재를 어선으로 옮겨 싣거나 어선으로부터 옮겨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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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검토

17. 제21항에 의거하여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과학위
원회는 특별 연구 구역의 구체적 목적(부속서91-05/B)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5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특별 연구 구역 내 관리 지침을 검토한다.

18.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MPA의 구체적 목적의 
유효성 또는 달성 현황 및 연구 모니터링 계획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조언 및 제15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본 보존조치를 최소
한 10년에 1회 검토한다.

19.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적절히 고려하여 제18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보존조치 및 부속서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

20. 제2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보존조치 지정 기간은 35년으로 한다. 위원회가 2052년 
연례회의에서 제18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MPA를 재 승인하거나 개정하
기 위한 총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규 MPA를 채택하는 경우, 본 보존조치는 
2051/52년 어기 말에 만료된다.

21. 위원회가 제17항에 따른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제8항의 조건을 연장 또는 개정하도
록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8항의 조건은 본 조치 발효시점으로부터 30년 후 만료된다.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제8항의 조건이 만료되는 경우, 특별 연구 구역 내 어획 한도량은 소
해구88.1 및 SSRU88.2A-B의 어획량을 합산한 값의 20% 이하로 정한다.

이행 및 모니터링

22. CCAMLR 체약 당사국들은 본 보존조치 사본을 CCAMLR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득한 
모든 선박에 전달한다.

23. CCAMLR 검색 제도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본 보존조치 및 기타 유효한 보존조치 이행 
검증을 위하여 동 MPA내 감시 및 검색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된다. 

24. MPA내 선박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10-04에 따라 기국은 자국 선박이 
MPA 내 입역 전 이를 사무국에 통지한다. 기국은 선박이 사무국에 직접 이를 통지하도록 
허가 또는 지시할 수 있다. 해당 수역에서 남극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하거나 동 수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MPA내 예상 항로 계획과 함께 선명, 기국, 크
기, 무선호출부호 및 IMO번호 등 선박 세부 정보를 사무국에 고지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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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 및 기구와의 협력

25.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협약 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있는 국가에게 본 
보존조치를 알린다.

26. 위원회는 동 MPA를 남극조약협의회에 알리고 동 기구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3항에 명시된 
구체적 목표, 특히 로스해 내의 남극 특별 보호 수역 및 남극 특별 관리 수역 관련한 목표
의 달성 및 관광 등 인위적 활동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27. 회원국들은 다음 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 기구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3항에 명
시된 구체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한다.

  (1) 선박 운항, 안전 및 환경 보호 이슈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

  (2) 기타 국제기구

관련 규정

28. 본 보존조치가 발효되면 통계수역 88.1 및 SSRU 88.2A-B에서 실시되는 이빨고기류 목
표조업은 보존조치 41-09 및 41-10에 따르며, 본 보존조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통계
수역 88.1 및 SSRU 88.2A-B 외연 수역은 현재 어획한도량이 “0”인 수역을 비롯하여 개
방된다. 보존조치 41-09 및 41-10은 2017/18년, 18/19년 및 19/20년 어기에 하기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1) 매 어기마다 총 어획한도량은 2017, 2018 및 2019년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2,583~ 
3,157톤 범위내에서 정한다. 

(2) 동 MPA 외연 및 남위70도 이북의 모든 수역은 개방되며 동 수역의 어획한도량은 총량
의 19%로 정한다.

(3) 동 MPA 외연 및 남위70도 이남의 모든 수역은 개방되며 동 수역의 어획한도량은 총량
의 66%로 정한다.

(4) 특별 연구 구역 어획한도량은 총량의 15%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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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0/21년 어기부터, 보존조치 41-09 및 41-10의 어획한도량은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 보존조치 제3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7, 8 및 9항에 따라 수정한다.

부속서 91-05/A

로스해 지역 해양 보호 구역 경계선 및 지도, MPA내 각 구역에 대한 정의

1. 일반 보호 구역(GPZ)는 3 구역으로 구성되었다(그림1).

   (1) 동경160도 자오선이 해안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북향으로 남위 65도, 그 후 
정동향으로 동경 173도 45분, 그 후 정남향으로 남위 73도 30분, 그 후 정동향으로 동
경 180도, 그 후 정남향으로 남위76도, 그 후 정동향으로 서경 170도, 그 후 정남향으로 
76도 30분, 그 후 정동향으로 서경 164도, 그 후 정북향으로 남위 75도, 그 후 정서향으
로 서경 170도, 그 후 정북향으로 72도, 그 후 정동향으로 서경 150도, 그 후 정남향으
로 해안선까지, 그 후 해안선을 따라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2) 남위 62도 30분과 동경 163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북향으로 남위 60도, 그 
후 정동향으로 동경 168도, 그 후 정남향으로 62도 30분, 그 후 정서향으로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3) 남위 69도와 동경 179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북향으로 남위 66도 45분 그 
후 정동향으로 동경 179, 그 후 정남향으로 69도, 그 이후 정서향으로 시작점까지 이어
지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2. 특별 연구 구역은 동경 180도와 남위76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북향으로 남위 
73도 30분까지 이어지고 그 후 정동향으로 서경 170도, 그 이후 정남향으로 남위 75도, 그 
이후 정동향으로 서경 164도, 그 후 정남향으로 남위 76도 30분, 그 후 정서향으로 서경 
170도, 그 후 정북향으로 남위 76도, 그 후 정서향으로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둘러
싸인 수역

3. 크릴 연구 구역은 동경150도 자오선이 해안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북향으로 남
위 62도 30분, 그 이후 정동향으로 동경 160도, 그 이후 정남향으로 해안선까지, 그 이후 
해안선을 따라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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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 (ii) 및 (iii)을 포함한 일반 보호 구역(GPZ), 특별 연구 구역(SRZ) 및 
크릴 연구 구역(KRZ)을 포함하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수심 등고선은 500m, 
1,500m 및 2,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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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91-05/B

로스해 지역 해양 보호 구역 관리 계획

본 관리 계획에는 보존조치 91-05(2016) 제3항의 구체적 목표와 관련 있는 로스해 해양 보호 
구역(MPA) 내 각 지형물 및 수역에 대한 세부사항 및 구체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조치 및 
적용 관련 사항이 수록되어있다.

1. 구체적 목표(추가 정보를 위한 인용구 포함)는 다음과 같다:

  (1) 고유종 포유류, 조류, 어류 및 무척추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예: SC-CCAMLR-XXXIII/ 
BG/23 Rev.1, 그림 1에 나타난 서식지 등) 보호함으로써 로스해 생태계 전 단계에 걸쳐 천연의 
생태계 구조, 동태 및 기능을 보존

  (2) 특히 기후 변화 및 어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남극 해양 생태계(예: 
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2에 묘사된 대비표 등 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태
깅 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남극 이빨고기 자원 평가를 증진하고, 로스해 내 이빨
고기 분포 및 이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어업이 제한되는 특별 연구 구역을 비롯
하여 자연적 가변성 및 장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준 수역으로 활용

  (3) 해양 생물 자원에 역점을 둔 기타 연구 및 과학 활동(모니터링 포함) 증진(예: 부속서 91-05/C
를 과학자들이 국내 기금 마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 보호 목적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수역 내 저층 및 표층 해양 환경의 주요 부분
을 보호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 

    (가) 저층 생물 지역(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3 참조) 및
    (나) 표층 생물 지역(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4 참조)

  (5) 생태계 생산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생태계 시스템을 보호(SC-CCAMLR-XXXIII/ 
BG/23 Rev.1, 그림 5 참조)

    (가) 계절성 얼음과 교차하는 로스해 대륙붕 전면부
    (나) 한대전선대
    (다) 밸러니(Balleny)군도 및 그 인근
    (라) 로스해 빙호 변연부 얼음 지역
    (마) 동부 로스해 다년빙

  (6) 먹이사슬에서 주요 피식자의 위치에 있는 표층 생물의 주요 분포지 보호(SC-CCAMLR-XXXIII/ 
BG/23 Rev.1, 그림 6 참조)

    (가) 남극 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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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리스탈 크릴
    (다) 남극 빙어

  (7) 육상에 서식하는 최상위 포식자나 조업으로 인해 먹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물들의 주
요 섭식 지역 보호

    (가) 아델리 펭귄(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7 참조)
    (나) 황제 펭귄(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7 참조)
    (다) 웨델 물범류(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8 참조)
    (라) C타입 범고래(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8 참조)

  (8) 생태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연안 지역 보호(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9 참조)

    (가) 로스해 남부 동계 빙호
    (나) 반복되어 발생하는 연안 빙호
    (다) 테라노바베이
    (라) 페넬 뱅크 빙호

  (9) 남극 이빨고기 생애주기에 중요한 수역 보호(SC-CCAMLR-XXXIII/BG/23 Rev.1, 그림 10 참조)

    (가) 로스해 대륙붕 수역 이빨고기 미성어 서식지
    (나) 성숙단계 이빨고기 분포 경로
    (다) 로스해 사면 수역 이빨고기 성어 섭식지 

  (10) 희귀 또는 취약 저층 서식지 보호 및 

    (가) 밸러니 군도 및 인근 해산
    (나) 애드머럴티(Admiralty) 해산
    (다) 케입 어데어(Cape Adare) 사면 
    (라) 로스해 사면 남동부
    (다) 맥머도 사운드(McMurdo Sound) 및 
    (라) 스캇 해산 및 인근 수중 지형물

  (11) 로스해 북부 크릴 연구 구역 등을 통해 크릴에 대한 연구 및 과학적 이해 제고

MPA 구역

2. 로스해 MPA는 MPA내에서 일정 정도의 조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 보호 및 과학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보호 구역(GPZ, 그림 1의 
(i)-(iii))은 다양한 서식지 및 생물지역을 대표적으로 보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있는 
어업의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를 경감 또는 제거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실시될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별 연구 구역(SRZ, 그림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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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보호 및 구체적 표층 생물 보호 목적 외에도 대륙 경사면 수역 주요 어장도 포함하
고 있으며 어업이나 기후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
해도 제고를 위한 과학 연구 증진에 이용되는 참조 수역으로 활용 및 로스해 이빨고기의 과
학 기반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크릴 연구 구역(KRZ, 그림1)은 남극 크릴의 
생애 주기 가설, 생물학적 파라미터, 생태학적 관계, 자원량 증감 및 생산력 조사를 위해 설
계되었다. 동 MPA 내 각 구역 별 구체적 목표는 하기 표1에 명시되었다.

표1. 로스해 MPA so 각 구역별로 달성할 구체적 목표(목표(i) 및 (iii)는 동 MPA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이므로 어느 특정 구역에 제한되지 않음)

관리 및 적용 관련 사항

3. 위원회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동 MPA 보존조치 검토와 관련된 과학위 및 이행위의 조언 고려

  (2) 타 기구가 추진하는 보완 활동, 보호 조치 또는 기타 활동과 보존조치의 일관성을 위하여 
타 기구와 적절히 소통

  (3) 본 보존조치 제6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동 MPA 내에서 실시될 어업 활동에 대해 결정

4. 과학위원회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보존조치 제6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약 수역 내 과학 조업 신청이 있을 시 과학 조
업 신청이 부속서 91-05/C 및 본 보존조치 제3항에 명시된 MPA의 구체적 목표에 부합
하는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위원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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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보존조치 제15항에 따라, 기 실시된 연구 활동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속서 91-05/C 
제5항에 명시된 이슈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

  (3) 특별 연구 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이빨고기 태깅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
구 계획을 권고하고 보존조치 24-01에 따라 제출된 모든 연구 계획을 검토

  (4) 최적의 이용에 관해 권고 및 조언을 제공하고 어선들이 MPA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 지원

  (5) 본 보존조치 제8항에 명시된 어기 이후부터 최소 매 5년마다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특별 연구 구역 실행을 평가. 본 보존조치 제8(1)(가)
항에 명시된 어획 한도량을 본 보존조치 제18항에 따라 검토

5. 사무국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동 MPA의 개발, 관리 및 검토와 관련한 정보 및 데이터(예: 연구 조사 중 수집된 데이터 등)를 
보관, 관리 및 배포

  (2) 회원국들의 동 MPA 관련 모니터링 및 이행을 지원

  (3) 동 MPA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남극 특별 보호 수역 및 남극 특별 관리 수역의 관리 계
획, 지도 및 좌표에 대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URL 제공

6. 회원국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경우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
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

  (2) 상기 제4(4)항과 관련된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적절히 조치 실시

  (3) 본 보존조치 제15항에 따라 실시된 연구 활동 관련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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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91-05/C

로스해 해양 보호 구역 지원을 위한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우선 과제

본 부속서에는 로스해 MPA의 구체적 목표에 따른 과학 연구2) 및 동 목표 달성 정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의 우선 순위가 수록되었다. 동 문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로스해 MPA의 구
체적 목적에 부합하는 타 연구활동도 권장되는 바이다.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관심 있는 
회원국들은 동 계획에 따라 관련 지표 및 파라미터 등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및 분석하게 된
다. 데이터는 로스해 MPA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회원국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적절히 표준화 되며 CCAMLR 데이터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사
무국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로스해 MPA 효과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립 시
한은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된다.

1.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연구 및 모니터링은 다음에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1) MPA경계선은 로스해 MPA 목표에 따른 주요 계군, 지형물 및 수역을 충분히 아우르고 
있는가? 

  (2) 파악된 서식지, 생태과정, 개체군, 생애주기 단계 또는 기타 주요 특징적 요소들이 생태
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3) 어업, 기후 변화, 환경 변화 또는 기타 사항들이 MPA주요 요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4) MPA 내연과 외연 수역 간 해양 생태계 구조 및 기능이 상이한가? 또는 MPA 내연과 외
연 수역 간 서식 또는 섭식하는 해양 생물 개체군 또는 계군이 상이한가? 

2. 로스해 MPA의 목표는 대표성, 위협요소 경감 및 과학적 기준 수역 등 세 가지 주요 카테고
리로 나뉜다. 로스해 MPA와 관련된 연구 시에는 동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도록 
한다.

  (1) 대표성: 로스해 MPA가 로스해 지역 내 모든 저층 및 표층 환경을 충분히 커버하여 보호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및 모니터링

  (2) 위협요소 경감: 어획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역에서 로
스해 MPA를 설정함으로써 협약 제2 3호 및 동 MPA의 구체적 목표 달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피 또는 경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2) CCAMLR 협약 제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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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학적 기준 수역: 동 MPA가 조업이 아예 없는 수역 또는 제한적으로 조업이 실시되었
거나 되고 있는 수역에서의 남극 해양 생태계를 관찰함으로써 어업, 환경 변화 및 기후변
화 등이 남극 해양 생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및 모니터링

3. 또한, 로스해 MPA 내연 수역 및 그 인근 수역 내 목표 어종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CCAMLR의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따라서 로스해 지역 내 이빨고기 분포 및 이동에 대한 
이해 및 동 어종과 애드먼슨(Admunsen) 해역 어종과의 연계성 평가 등 로스해 MPA 내 목
표 어종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 및 모니터링도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
에 포함되었다.

4.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은 정보와 데이터가 주어질 때 마다 업데이트 하되, 적어도 본 
보존조치 제17항 및 제18항에 따른 검토 이후 매 10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한다. “과학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다음의 데이터 제공에 대
해 협조한다.

  (1) 기본 데이터
  (2) 로스해 MPA 효과성 관련 측정 가능한 기준 및 지표 및
  (3) 로스해 MPA 목표 달성에 현재 방해가 되거나 향후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데이터

5.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리적으로 구분된다.

  (1) 로스해 대륙붕
  (2) 로스해 대륙 사면
  (3) 밸러니 군도 및 그 인근 
  (4) 로스해 북부 및 해산
  (5) 로스해 북서부 

6. 주요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 우선 과제는 표2에 나타나있다.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표2에 
명시된 유형의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이를 반복할 것이 권장된다.

7. 현장 활동,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 공표 등 연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회원국들은 가
능한 한 타 회원국들과 함께 공조한다.

8. 본 보존조치 제17항 및 제18항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연구 및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다
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한다.

  (1) 관련 어획 한도량 등 특별 연구 구역 및 크릴 연구 구역 설계 및 실행
  (2) 로스해 MPA의 구체적 목표 달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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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스해 MPA 내 각기 다른 수역의 구체적 목표의 유효성 정도
  (4) 로스해 MPA의 구체적 목표 달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조치

표2. 로스해 해양 보호 구역 관련 과학 및 모니터링 주요 요소

연구 타입 로스해 
대륙붕

로스해 
대륙
사면

밸러니 
군도 및 
인근

로스해 
북부 및 
해산

로스해 
북서부 주요 요소

생태계

✔ ✔ ✔ ✔ ✔ 어종 개체군 및 생애주기와 관련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연구

✔ ✔ ✔
번식 생물학 및 성공도, 식이 및 섭식 
동태 등 기각류 및 바닷새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 ✔ ✔ ✔ ✔
해양 포유류, 바닷새, 어류 및 
무척추동물 분포 및 풍도 예측을 위한 
해상 조사 또는 개체군 조사

✔ ✔ ✔ ✔
테라노바베이 빙어 집중 조사 등 남극 
빙어 및 크릴 분포 및 풍도 파악을 위한 
어쿠스틱 조사

✔ ✔ ✔
해양 포유류 및 바닷새에 대한 라디오 
및 아카이벌 태깅, 원격 탐지 및 육상 
개체군 조사

✔ ✔ ✔ ✔
먹이사슬 주요 생물종의 식이 및 안정 
동위원소 샘플링에 기반을 둔 생태계 
모델링

✔ ✔
먹이 사슬 중간 생물종에 중점을 둔 
로스해 대륙붕 및 사면 수역 생물군에 
대한 집중 샘플링

✔ ✔
“파에오시스티스” 및 규조류 대량 
발생의 해양학적 원인 규명 및 생태계 
먹이 사슬 기능에 미치는 영향 파악

✔
태평양-대서양 파쇄역에 형성된 저층 
생물군 및 저층 어종에 대한 선박 기반 
조사

✔ 애드머럴티 및 스캇 해산 반복 조사

✔
로스해 대륙붕 남부 수역 미성어 연례 
조사 계속 실시 
(SC-CAMLR-XXX/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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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타입 로스해 
대륙붕

로스해 
대륙
사면

밸러니 
군도 및 
인근

로스해 
북부 및 
해산

로스해 
북서부 주요 요소

어업

로스해 
대륙붕

로스해 
대륙
사면

밸러니 
군도 및 
인근

로스해 
북부 및 
해산

로스해 
북서부 주요 요소

✔ ✔ ✔
이빨고기 생애 주기, 풍도, 이동 및 
행동학적 가설 검토 및 검증을 위한 
일반/전자 아카이벌/어쿠스틱 태그 집중 
실시

✔ ✔
남극 이빨고기 및 저층 어류에 어업이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관련 지점별 
어획률과 대비한 단계별 대응 조사

✔ ✔ ✔ ✔
자원 구조 등 남극 이빨고기 생애 주기 
가설 및 생물학적 파라미터 파악을 위한 
집중 조사

✔
남극 빙어 및 남극 이빨고기의 잠재적 
생육장으로서의 밸러니 군도의 중요성 
파악을 위한 집중 조사

✔
남극 이빨고기 산란, 어란, 유생 및 초기 
성장 단계에 대한 지식 제고를 위한 동계 
조사

✔
남극 크릴 생애 주기 가설, 생물학적 
파라미터, 생태적 관계 및 자원량과 
생산성 변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샘플링 

기후 변화/
해양학

✔ ✔ ✔ ✔ ✔
식물 플랑크톤 및 동물 플랑크톤의 
물리학적 특성 및 동태 파악을 위한 위성 
원격 감지 등 기상학적/해양학적 연구

✔ ✔ ✔ ✔ ✔ 해빙 원격 감지(유형, 밀도 및 면적)

✔ ✔ ✔ 저층 생태계 기능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 ✔ ✔
로스해 해빙(특히 빙호) 움직임, 빙붕강, 
빙붕간 교차 및 심해 저층수 형성을 
보여주는 등 로스해  대륙붕 및 사면 
고해상도 순환 모델(예: ROMS) 개발 및 
인증

✔ ✔
심해 저층수 형성(전체적 해수 순환 
관련), 사면 수역 해수 침입, 빙붕간 영양 
교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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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7/Ⅸ
협약수역에서의 유자망어업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driftnet

1. 위원회는 공해상에서 대규모 원양 유자망어업의 추가적인 확대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원
양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44/225의 목표에 배서(endorse)하였다. 현재 남극수
역에 해양생물자원이 집중되어있음을 인정하며 대규모 원양유자망어업은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효과적 보존을 위협할 것으로 폭넓게 간주되는 매우 무차별적이고 비경제적인 방법
일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현재 어떠한 회원국도 협약수역에서 대규모 원양유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러한 어업이 협약수역으로 확대될 경우 생물자원
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 이를 위해, 위원회는 유엔결의문 44/225에 따라 대규모 원양유자망어업이 협약수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함에 동의하였다. 

3. 위원회는 제 10조에 따라 협약당사국이 아니며 자국민이나 선박이 대규모 원양유자망어업
에 종사하는 국가의 관심을 유도할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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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0/Ⅻ
협약수역 내와 그 이원의 출현어종 어획에 관한 
결의문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어획된 남극해양생물자원 개체군과 그 의존 및 관련 개체군간의 생태학적 관계유지를 위한 
보존원칙을 비롯해 협약 제 2조의 보존원칙을 상기하며,

위원회가 협약적용 수역 및 그 인접수역에 출현하는 관련 어족(들)과 관련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에 인접한 해양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약 당사국과 협조할 수 있도록 협약 제 11
조에 따른 조건을 상기함으로써 이들을 위해 채택된 보존조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협약(적용)수역 및 그 인접수역에 출현하는 어종을 위해 채택된 보존조치의 조화를 위해 이들 
종 및 연관종의 보존과 관련해, 위원회로 하여금 협약수역 인근 수역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체
약 당사국과 협력하도록 하는 협약 제 9조의 조건을 상기하며

협약수역과 그 인접수역에 출현하는 어종(stock or stocks of species)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수역 내 및 그 이원에서 이러한 어종의 실질적인 개발에 관해 과학위원회가 표명한 우려
에 주목하며,

회원국은 그 기국 선박이 협약수역의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데 있어서 협약
에 따라 채택한 보존조치를 책임 있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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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4/XIX
어획증명제도 :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의 이행

종 이빨고기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보존조치 10-05(1999)에 의해 확립된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고려하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족됨에 만족하며, 보존조치 10-05(2000) 및 10-05(2001)에 의해 제
도의 개선이 있었음에 주목하며,

제도의 효과는 비 체약 당사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이지만 이빨고기 조업 또는 교역에 참여하
는 체약 당사국의 이행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이빨고기 조업 또는 교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입국 및 비 체약 당사국이 제도를 이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evidence)에 우려하며, 

가입국의 제도이행, 제도목표의 고양 및 장려, 그리고 협약목표에 반하는 활동에 대처한 적절
한 노력을 단행하기 위한 제 2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특히 우려하며,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와 신뢰성이 해를 입지 않는 다는 점
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며,

협약 제10조에 따른 조치는,

1. 이빨고기 조업 또는 교역에 종사하나 어획증명서제도에 불참하지 모든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국이 가능한 빨리 제도를 이행할 것을 종용한다.  

2. 이를 위하여 CCAMLR 사무국으로 하여금 본 결의문을 이들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에 전
달하며 이들에 가능한 모든 조언과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 위원회 회원국이 이들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에 본 결의문에 관해 적절히 설명해줄 것을 
권고한다. 

4. 위원회 회원국들에 이들 영토 내에서 또는 이들의 기국선박이 가입국이나 비 체약 당사자
와 어획증명제도에 따르지 않는 이빨고기 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증명제
도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킨다. 

5.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 위해 2001년 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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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5/XXII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의 이용

종 이빨고기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보존조치 10-5의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가입국 및 비 체약 당사자들
이 이빨고기 교역을 지속함에 주목하며;

따라서 이들 가입국 및 비 체약 당사자들은 이빨고기어획증명서를 수반하는 이빨고기 양륙절
차에 참여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체약 당사자에 다음을 촉구한다. 

보존조치 10-02에 따라 협약수역 내에서 또는 공해상에서 이빨고기조업 선박 허가시에 허가
증¹ 발급 조건으로 CDS를 전적으로 이행하는 국가에서만 양륙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CDS
를 전적으로 이행하는 모든 가입국 및 비 체약 당사자 목록을 허가증에 첨부한다.

1 허가 및 인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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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6/XIX
어획증명제도에 선박감시체계의 적용

종 이빨고기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자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에 참여하는 기국은 
공해상에서 이빨고기 조업 또는 전재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들이 보존조치 10-04에 규정된 바
에 따라 연중 내내 VMS를 작동하도록 보장하도록 한다는 데 동의한다.

¹ 본 조건은 생계형 어업에 종사하는 19m 이하의 선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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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7/XX
협약수역 이원 특히 FAO 통계수역 51에서 CDS 
어획량자료 확인을 위한 선박감시체계 및 기타조치의 
이용

종 이빨고기

수역 협약수역 북쪽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어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용한 최선의 과학정
보에 기초한 예방적 접근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가 이빨고기의 합법적 시장 접근을 위해 불법, 비규제 및 비보고 어획
량을 위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에 우려하며, 

어획증명제도의 오보 및 오용이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킴에 우려하며,

1. DCD의 정보가 자동위성연결 VMS로부터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DS 참여
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기국이 이빨고기 양륙 또는 수입과 관련한 이빨고기어획증명서
를 확인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¹ 

2. 기국이 자동위성연결 VMS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DCD를 확인했다는 점을 입증하
지 못했을 경우, CDS 참여국에 국제법에 따라 DCD상에 FAO 통계수역 51에서 어획된 것
으로 발표된 이빨고기 양륙/전재/수입 금지를 위해 이들의 국내법 및 규정의 검토를 고려
하도록 촉구한다. 

3. CDS에 따라 양륙/수입/수출될 수 있는 이빨고기의 출현수역 및 잠재적 생물량을 규정하
는 등 이빨고기어종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빨고기가 출현하
는 협약수역 이원과 관련한 정보 및 이러한 수역에서 이빨고기의 잠재적 생물량을 검토하
도록 요청한다. 

1 이와 관련해, 보존조치 10-05의 각주 1에 기술된 트롤어선에는 관련 DCD의 정보확인이 요청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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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8/XXI
FAO 51, 57수역내 CCAMLR 수역 인근의, 
연안국 관할수역 이원의 이빨고기 어획

종 이빨고기
수역 협약수역 북쪽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CCAMLR가 남극해양생태계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하며,

CCAMLR는 또한 유엔 관리 하의 지역수산관리기구 특성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CCAMLR가 국가 관할권밖에 서식하는 이빨고기의 보존과 합법적 이용을 책임지는 주요 기
구임을 상기하며,

UN해양법 제 87조를 고려하고 동법 117 및 119조에 따른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의무를 인식해 CCAMLR 수역 및 그 인접수역의 관리조치를 일치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관련
해 결의문 10/XII를 주목하며,

자료수집 및 교환을 통한 과학연구조사 협력의 역할을 주목하며,

FAO 통계수역 51,57의 공해상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의 어획관리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회원국에 그들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FAO 통계수역 51, 57의 어종의 생물학적 특성(under- 
standing biology)을 이해하고 이들의 지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것
을 권고한다. 

FAO 통계수역 51, 57에서 협약수역내 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보존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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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9/XXI
비협력적 선박(Flag of non-compliance)*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특정 비 체약 당사자들을 포함한 몇몇 정부들이 자국국기를 게양하여 협약 수역에서 조업 중
인 어선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관할권과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상기 
선박들이 해당정부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음에 우려하고,

효과적인 관리의 부재가 협약 수역 내 상기 선박들의 어획을 촉진시켜, CCAMLR 보존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IUU 조업을 초래하며, 우발적인 바닷새 사망의 수준을 용인할 수 없는 수
준으로 이끄는 것을 인식하며,

이러한 어선들은 CCAMLR 내에서 비협력적 선박(FONC)이라 간주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조치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선적 등록국의 국기로 등록하거나 
국적을 등록하는(reflagging or flagging) 관습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에 대한 책임
을 다하지 않은 국가들로 인해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FAO의 관련
합의(공해상 어선에 의한 국제보존 및 관리조치 준수 증진)에 주목하며,

국제적 보존과 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활동과 이와 관련되거나 지원하는 국민들을 단념
시키도록 해당 정부에게 요구하는 IUU 방지 국제 행동 계획(IPOA-IUU)에 주목하며,

모든 체약 당사자 및 CCAMLR와 협력하는 비 체약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정부들이 CCAMLR 협정수역내에서 
비 체약 당사자의 활동을 포함한 IUU 조업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조업에 협조하지 않도록 
각국의 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이 같은 조치에 협력토록 한다. 

2. 각 체약 당사자의 관련기관과 업계들이 CCAMLR가 채택한 조치들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3. 체약 당사국이 비협력국에 어선을 판매,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비협력 선박으로부터 나온 어획물의 전재와 어획물의 양륙을 금지한다. 

* 여기서 말하는 비협력 선박은 보통 ‘편의치적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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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0/XXII
고위도 어업에서 선박의 빙하 내구성 표준1

종 all
수역 남위 60° 남쪽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고 위도 어업, 특히 조업하는 어선에 위험이 될 만큼 빙하가 광범위하게 덮인 지역의 독특한 
환경을 인식하고, 

어선, 선원 및 CCAMLR 과학 옵서버의 안전이 모든 회원의 지대한 관심사임을 또한 인식하고, 

고위도 수역에서의 검색 및 구조 대응의 어려움을 더욱 인식하여,

빙하의 충돌이 남극 해양 생물자원과 청정한 남극 환경에 기름 유출 및 기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고위도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빙하가 있는 환경에 적합해야 함을 고려하며, 

회원들이 계획된 어업 기간 동안 통용될 ICE-IC2 최소 빙하 분류 기준을 갖춘 자국 기국선박
에게만 고위도 어업 허가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1 남극대륙에 인접하고 남부 60°의 부속지역 및 구역
2 배 분류 Det Norske Veritas(DNV) 규칙 또는 승인된 분류 기관에 의해 규정된 동급의 분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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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2/XXV
조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

종 바다새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에서 서식하는 남극해 바닷새 개체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업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우발적 사망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잠재적 영향임을 상기하고, 

위원회가 이행하는 보존조치의 결과로 협약수역에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이 현저하게 감소
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수역에서 번식하는 많은 알바트로스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협약수역 내 서식하는 바닷새의 조업관련 우발적사망의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하고, 

포획되는 바닷새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종임을 주
목하며,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종의 몇몇 개체는 총 우발적사망수준이 현저히 줄어들 때까지는 안정
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개체가 감소하고 있는 알바트로스와 바다제비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정보와 전문성 교환
을 위한 다자 협정인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 보존 협정(ACAP)’과 CCAMLAR가 서로 협력
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CCAMLR가 이러한 우려를 타 RFMOs에 전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음을 상기하며, 

1. 부속서1에 열거된 RFMOs에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에 따라, 바닷새의 
우발적인 사망에 관한 연간 데이터를 수집, 보고 및 배포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실행 또는 
개발하도록 권유 하되, 특히 하기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각 어업과 연관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률, 관련 바닷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바닷새 총 
사망 건수 추산치(적어도 FAO 통계 수역 내)

  (2) 바닷새 우발적 사망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하여 어업별로 현재 사용 중인 조치, 이러한 
조치들이 자발적인지, 의무적인지 여부, 조치의 효과성 평가

  (3) 조업과 관련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시 공간
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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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닷새가 서식하는 협약 수역 내 공해 중 비규제 어업이 행해지거나 열거된 RFMOs가 도
입한 체계적인 데이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해 수역에 관해서, 사무국장은 동 수역에
서 활동하는 선박의 기국에 다음을 목표로 연락을 취한다. 

  i) 해당 바닷새 종에 CCAMLR가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기 위하여

  ii) 해당 선박들로 하여금 제1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iii) 임시 IMAF 작업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CCAMLR사무국에 해당 데이터를 전달한다. 

3. 체약 당사자에게 다음을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1) 유관 RFMOs 회의 의제에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포함시키고 경우에 따라 관련 전문가
를 해당 회의에 파견한다.

  (2) 협약 수역 내에서 서식하는 바닷새의 우발적인 사망이 발생하는 수역 및 상황을 파악한다. 

  (3) 우발적 사망을 감소 또는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완화조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
치를 꾸준히 개발하고 관련 업계로 하여금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4. 신규 및 설립중인 RFMOs에 관여하고 있는 체약 당사자들이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
할 수 있다. 

  (1) 현행 옵서버 프로그램의 수립 또는 확대, 그리고 바닷새 우발적 사망에 관한 적절한 자료
수집 조항의 채택;

  (2) 우발적사망 사안들을 건의하고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완화조
치를 건의할 부수어획 작업반 설립

  (3) 피해를 입은 바닷새 개체군에 대한 어업의 영향 평가;

  (4) 열거된 RFMOs와 협력(예: 자료교환).

5. 체약 당사자에게 다음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1) 바닷새의 우발적사망 감축 및 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2) 자국 선박들이 상기 제1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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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러한 조치가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 이행 상황을 CCAMLR 사무국에 매년 보고한다.

６. 연례회의에서 임시 IMAF 작업반이 제 1,2,５항 관련 보고서를 대조, 분석하고 과학위원회
를 통해 결의안의 실행과 효율성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７. 부속서1에 나열된 RFMOs가 본 결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실행 시 동 RFMOs
의 협력을 구하도록 사무국에 또한 요청한다. 

부속서 I

Southern Ocean 바닷새의 감소를 위한 직무와 관련한 통신을 위한 
지역어업관리기구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sation (SEAFO)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Permanent Commission on the Exploit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Resources of the South Pacific, 1952 (CPPS)

Southwest Indian Ocean Fisheries Commission (SWIOFC)

Commissio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Spec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Pacific (WCPFC)

Western Indian Ocean Tuna Organization Convention (WIOTO)

본 기구는 규제 권한이 없다.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SI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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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3/XXIII
협약수역 내 조업 중 선상 안전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수역내 고위도에서 어업 시 발생 되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고,
 
원양에서는 수색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음을 더욱 고려하고, 
 
조업 중인 선원 및 CCAMLR 과합옵서버의 안전이 회원국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보장하기를 
염원하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히, 적절한 구명훈련과 협약수역에서 조업 중인 선상에 탑승한 모든 이
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장비 및 의복에 관한 규정 및 유지 등의 특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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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5/XXV
비 체약 당사자의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행하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근절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상습적으로 가담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함에 우려
하고, 

이러한 어업 행위는 어족 자원 및 기타 해양 생물에 잠재적으로 불가역적인 피해를 입히며, 협약 
수역 내 남극 해양 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선박들 중 대부분이, 위원회 및 위원회 회원들이 외교적 통로 또는 기타 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위원회와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은 비 체약 당사자 국기를 게
양하고 있음에 우려하고, 

상기의 비 체약 당사자들은 대부분 UN해양법협약(UNCLOS)의 체약 당사자임을 인지하고, 

CCAMLR 보존조치는 남극 해양 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의 
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고, 

IPOA-IUU는 각 국이 자국의 어선이 IUU어업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하고, 기국이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통제할 책임을 수행하고 이러한 선박이 
IUU어업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자국 선박에 IUU어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이러한 지시를 어기는 자국 선박에 대해 
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CCAMLR와 협력하지 않는 비 체약 당사자에게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기타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CCAMLR 체약 당사자 간의 협력 및 공동 
외교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모든 체약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UN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등과 협력하여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다음을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1.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 체약 당사자들이 

  (1) CCAMLR 보존조치는 남극 해양 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
범의 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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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약 수역 내에서 어업에 참여하는 자국 선박들의 활동을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
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iii) 협약에 가입 및 위원회와 협력하고, 가입 및 협력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자국 선박의 협
약 수역 내 조업을 금하며 이러한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에는 법적 조치 및 기타 조치
를 취하고,

（iv) 협약 수역에서 IUU어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자국 선박
들에 대해 CCAMLR 지정 검색관들이 승선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2. IUU어업에 가담한 선박들이 비 체약 당사자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시, 보존조치 10-07
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비 체약 당사자 항구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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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7/XXVII
남극 크릴 위한 구체적인 관세 분류법 사용

종 크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장치 전체

위원회는,

남극 생태계 내의 크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CCAMLR사무국이 수신하는 크릴 어업 통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CCAMLR 수역 내 
크릴 잠재 어획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최종 소비 시장에서 크릴 제품 수요가 증가하였음에 주목하고, 

크릴 어업의 확대가 협약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극 
크릴 어업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며, 

체약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체약 당사자들은 남극 크릴 교역량과 교역 실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크릴새우에 
적용 될 적절한 관세 분류 체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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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8/XXVII
협약 수역 내의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교환

종 전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장치 전체

위원회는, 

CCAMLR의 설립 목적은 남극 해양 생태계의 해양 생물 자원 보존임을 확인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박 평형수로 인해 협약 수역 내에서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질을 가지는 
수역으로 외래 해양 생물이 유입되거나 이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남극조약의 환경 보호 의정서 부속서 2의 남극 동식물 보존과 관련 규정 및 외래종 유입 방지
를 위해 취해진 예방적 조치를 상기하고, 

2004년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감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IMO 평형수 관리 협약)이 아
직 발효하지 않았음을 의식하되 동 협약 제13조에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당사자들은...특정 지리적 수역에서...노력을 경주하여...평형
수 관리 협약과 부합하는 지역 협정 타결 등을 통하여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남극조약 협의회에서 채택한 3번 결의(2006) 및 ‘남극조약 수역 내 평형수 교환을 위한 지침’
을 채택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가결된 MEPC.163 결의(56)를 또한 상기하고, 

상기 언급된 지침을 CCAMLR 협약 수역 전체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1. 모든 체약 당사자 및 비 체약 당사자들이 CCAMLR와 협력하여 기존 ‘IMO 평형수 교환 지
침’ 및 본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CCAMLR 남위60도 이북 협약 수역 내 평형수 교환 지침’
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시 조치를 마련하여 ‘평형수 관리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CCAMLR 협약 수역 내에서 어획 및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 할 것을 촉구한다. 

2. 또한, 모든 체약 당사자 및 비 체약 당사자들이 CCAMLR와 협력하여 평형수의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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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CAMLR 남위60도 이북 협약 수역 내 평형수 교환 지침

1. 본 지침은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감시 및 관리를 위한 IMO 국제 협약 A-3번 규칙의 예외
를 고려하여 동 협약 제 3조에 언급된 선박 중 CCAMLR 협약 수역에서 어획 및 관련 활동
에 참여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평형수 관리 협약의 규정을 대체하지 않으나, 
ATCM 3번 결의(2006) 및 IMO MEPC.163결의(56)에서 채택 되어 제13조 3항에 언급된 
‘평형수 지역 관리 임시 계획’을 보완한다. 

2. 평형수 교환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평형수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AMLR 수역 내에서 긴급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해상 인명 구조를 위
하여 평형수를 인입하거나 배출할 시에는 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평형수 저장 탱크를 싣고 협약 수역에 입역하는 모든 선박은 추운 날씨와 남극 환경 조건에
서 평형수 교환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평형수 관리 계획을 준비 하여야 한다. 

4. 협약 수역에 입역하는 각 선박은 평형수 교환 작업 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선박들은 협약 수역 내에서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는다. 

6. 협약 수역 내에서 평형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선박들은 협약 수역에 도착하기 전에 우선 
평형수를 교환하고(가능하면 남극전선 이북 또는 남위60도 이북 중 더 북쪽에 위치한 곳에
서) 교환 위치는 최소 수심 200미터 수역 상의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해리 떨어진 장소
로 한다. 

7. 협약 수역에서 배출 될 탱크만 제6항에 따라 배출수 교환을 실시한다. 남극 항해 시에는 계
획된 경로 및 활동이 자주 변동 되므로 협약 수역 내에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능과 용
적을 갖춘 모든 선박은 모든 탱크의 평형수를 교환할 것이 권장된다.  

8. 협약 수역 내에서 평형수를 유입한 후 북극, 북극 이남 수역 또는 남극 이남 수역에서 평형
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평형수를 남극전선 이북 최소 수심 200미터 수역 
상의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200 해리 떨어진 장소에서 교환하여야 한다(본 조건 시행이 불
가능 할 경우, 평형수는 소 수심 200미터 수역 상의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해리 떨어진 
장소에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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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약 수역 내에서 평형수 탱크 청소 시 침전물을 배출하면 안 된다. 

10. 북극에서 오래 머물렀던 선박은 가능하면 협약 수역 입역 전에 침전물을 배출하고 탱크를 
청소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평형수 탱크 내 침전물 침전량을 관찰하고 
평형수 관리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침전물을 바다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심 
200미터 수역 상의 가장 가까운 해안선에서 200 해리 떨어진 장소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11. CCAMLR 회원들은 외래 해양 생물종에 대한 정보나 평형수와 관련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1 ATCM 결의문 3(2006)과IMO 결의문 MEPC163(56)은 남극 조업지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들에 동일한 가
이드라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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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9/XXVIII
CCAMLR 회원들의 ‘해난구조협약’ 비준

종 전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고위도 어업이 노정하고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인식하고,

이러한 수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수색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더욱 고려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난을 당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조
력할 의무가 있음에 주목하고,

선원 및 CCAMLR 과학 옵서버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및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식하고, 

선원 및 CCAMLR 과학 옵서버 구명 및 선박, 화물 기타 자산을 구조하는 데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을 인지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비용 회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구조 지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자비를 들여 CCAMLR 협약 수역 내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기타 자산에 구조를 지원한 선
박 운영자들이 그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1989년 국제해난구조협약
을 비준하지 않은 CCAMLR 전 회원에게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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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0/XXVIII
기후변화

종 전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위원회는, 

기후변화는 남극해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현 세기 동안 남극해 수온은 계속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남극해 산성화가 진행 
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기후변화가 남극 및 남극 해양 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협약문 제2조에서 특히 “모든 어획 및 관련 활동은 본 협약의 규정 및 다음의 보존 원칙에 따
라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 어획물의 크기가 안정적인 번식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예방

  ∙ 목표 남극 해양 생물자원 어종, 의존종 및 관련종간의 생태학적 관계 유지

  ∙ 남극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20-30년 안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
러한 변화의 위험을 최소화

기후 변화에 맞서 남극해의 환경을 지키고 해양 생태계의 완전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의
식하고, 

관리 조치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으로부터 남극해 고유의 환경을 보호
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남극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위원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과 관련한 과학위원회의 사업을 승인(CCAMLR- XXVII 4.61항)
하였음을 상기하며, 

1. CCAMLR의 관리 조치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가 남극해에 미치는 영
향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CCAMLR 체약 당사자들이 ‘기후와 생태계 역학 통합 사업’ 및 ‘남극해 파수꾼 사업’ 
등 CCAMLR의 관리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 사업에 기여
할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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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 기후 변화 및 환경에 관한 과학 위원회의 남극 조사 보고서가 2009년 11월 말에 발간
되면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회의 
(CoP15)대표단들에게 배부하는 등 동 보고서를 널리 배포하도록 한다.

4. 위원회 의장이 “CCAMLR는 남극해의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서
는 UNFCCC를 통한 효과적인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여 UNFCCC 당사국 회의 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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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1/XXVIII
가용한 최선의 과학

종 전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위원회는, 

남극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에 있어,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 권고
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협약의 목적, 특히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2조에 명시된 예방적 접근법 및 생태계 접근법의 진전에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제14조에서 과학 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에 따라 CCAMLR의 전 회원은 과학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충분한 과학적 역량을 갖춘 이를 수석대표로 선정하여 과학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에 개발도상국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고, 

제15조에 명시된 과학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정보를 수집, 연구 및 교환하고 협약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 분석, 보고 및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함임을 상기하고, 

협약 제9(4)항에서, 위원회는 협약에 명시된 보존의 원칙 실행을 위한 조치 개발에 있어서 과
학 위원회의 권고와 조언을 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과학에 근거를 둔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어업 관리의 선두주자라는 명성을 유지할 것이라
는 의지를 다지고,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방안에 관한 남극 해양 생물자원에 대
한 접근법 개발을 위한 작업반(WG-DAC, 1990)의 논의 및 결정 사항(CCAMLR-IX, 부속서
7, 부록2) 및 과학 위원회를 가용한 최선의 과학 자문 기관으로 정한다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CCAMLR-IX, 제7.6항)을 이어 받아,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과학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2008년 독립 검토 패
널이 제공한 권고 사항을 주지하며, 

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보존 조치의 기안, 채택 및 수정 시 과학 위원회가 제공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전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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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정보가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집, 검토 및 적용될 수 있도
록 협력한다. 

3. 위원회에 신뢰할 만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및 관리에 대한 조화
롭고 일관된 접근법 수립을 지원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
그램에 협력한다.

  (2)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의 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4. 과학에 근거를 둔 논의 증진을 위한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에 기여하고 활동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회원들에게는 다음 사항이 권고 된다. 

  (1) 협약 수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 및 관찰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
고한다. 

  (2) 위원회 및 과학 위원회에 참석하는 국가 대표 간 대화, 정보 교환 및 과학 협력을 적극적
으로 실시한다.

  (3)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의 회기간 및 회기 내 활동에 과학적 역량을 갖춘 대표단을 
참석 시킨다.

  (4) 특히 재정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도국 회원의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개도국 
회원 대표단이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을 위한 과학적 분석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부담이 과학적 인풋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전 회원 간 더욱 공정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5. 다음을 통하여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의 독립성과 탁월성을 증진시킨다.

  (1) 과학자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최선의 과학적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2)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제공한다.

  (3) 위원회에 과학 연구 조사 결과의 내용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6. 과학자간 상호 평가 작업(peer review) 및 과학 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이 수행한 평가 및 
연구 조사 작업 결과를 CCAMLR 내, 외에 널리 전파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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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2/XXIX
협약 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

종 전체

지역 전체

시즌 전체

위원회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이 협약의 목적을 저해함을 확신하고,

협약 수역 내에서 상습적으로 IUU어업 행위를 하는 선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하고, 

비 체약 당사자 등록 선박들 중 많은 선박이 CCAMLR 보존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협약 수역에서 자망을 이용하여 조업하다 발각된 IUU선박들이 있음에 주목하고,

협약 수역 내 저층 자망 어업 및 유실 또는 투기된 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이 해양 환경 및 해양 
생물자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깊이 우려하고, 

IUU어업은 어족 자원 및 기타 해양 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협약 수역 내 남극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이라는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체약 당사자들은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몇 몇 기국들은 협약 수역에서 활동하는 자국 어선에 대해 국제법이 정하는 관할권과 통제권 
행사라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선박들이 기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받고 있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점을 또한 인지하고, 

체약 당사자 국민들이 불법 어획물 전재, 운반 및 교역 또는 불법 행위 관련 선박에 승선 또는 
이러한 선박 운영에 동참함으로써 협약 수역 내에서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활동하
는 선박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돕고 있음에 낙담하며,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IUU 어업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이들에 대해 자국법
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IUU 어업을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또한 알고, 

체약 당사자들은 이빨고기를 싣고 자국 항에 입항하는 모든 어선을 검색하고 해당 선박이 
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어획물의 양륙 또는 전
재를 불허하여야 함에 또한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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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박들 중 대부분이, 위원회 및 위원회 회원들이 외교적 통로 또는 기타 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위원회와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은 비 체약 당사자 국기를 게
양하고 있음에 더욱 우려하고, 

상기의 비 체약 당사자들은 대부분 UN해양법협약(UNCLOS)의 체약 당사자임을 인지하고, 

협약 수역 내에서 IUU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모든 체약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협력하여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 범위 내
에서 다음을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1.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CCAMLR 보존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협약 수역 내에서 IUU어
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 

  ∙ 이빨고기를 싣고 입항한 선박 항구 검색에 관한 보존조치 10-03 

  ∙ 이빨고기 어획문서제도(CDS)에 관한 보존조치 10-05

  ∙ 체약 당사자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보존조치 10-06

  ∙ 비 체약 당사자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보존조치 10-07

  ∙ 체약 당사자 국민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보존조치 10-08

  ∙ 협약 수역 내 전제 통보 제도에 관한 보존 조치 10-09

2. 협약 수역 내 CCAMLR 검색 제도 운영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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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체약 당사자 기국들이 하기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 CCAMLR 보존조치는 남극 해양 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
범의 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한다.

  (2) 협약 수역 내에서 어업에 참여하는 자국 선박들의 활동을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
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자국 선박들이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

  (4) 협약 수역에서 IUU어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자국 선
박들에 대해 CCAMLR 지정 검색관들이 승선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4. IUU어업에 가담한 선박들이 비 체약 당사자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시, 보존조치 10-07
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보존 조치 10-03에 명시된 항구 검색과 유사한 조치를 위한 후 
CCAMLR 사무국에 검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 체약 당사자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5. 비 체약 당사자들이 자국으로 수입 및/또는 자국에서 재수출 되는 이빨고기의 원산지를 확
인하고 동 이빨고기가 CCAMLR 보존 조치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어획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 항구에서 보존 조치 10-05에 명시된 CCAMLR 의 이빨고기 어획문서제도(CDS)
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비 체약 당사자들의 협력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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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3/XXX
선박이 해사구조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고위도 어업의 어렵고 위험한 상황 및 수색 구출 활동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UN해양법 협약, 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 및 기타 국제 협약에 명시된 대로 위험에 처한 인
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 
주목하고, 

많은 체약 당사자들이 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SAR 1979)을 비준하였음에 주목하고, 

특히 글로벌 SAR 계획 하에서 국제해사기구와 각국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관련 해사 구조 지
원 센터가 구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정 수색 구출 수역(SAR)에는 CCAMLR 협약 수역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CCAMLR 회원들에게 자국 어선1으로 하여금 협약 수역 입역 전 상세 연락 정보 및 선박 관련 
기타 정보를 해사 구조 지원 센터(MRCC)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도록 권장하도록 촉구
한다. 

1 본 결의에서, ‘어선’이라 함은 지원선, 가공선, 전재선, 수산품 운송이 가능한 운반선 등 어획 활동 또는 어획 관련 활동에 사
용되는 모든 크기의 선박을 의미하나, 화물선 또는 회원의 해양 과학 조사선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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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4/XXXI
CCAMLR 협약 수역 내 어선의 안전 증진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CCAMLR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 관련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잠재적 환경 피해
에 우려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극지 수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을 위한 의무 행동 규칙을 수립하고 있
는 중임을 인식하고, 

IMO이사회가 토레몰리노스 의정서(Torremolinos Protocol)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2012
년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에 주목하고, 

고위도 어업에서 선박의 빙하 내구성 표준에 관한 결의안 20/XXII 및 협약 수역 내 조업 중 
선상 안전에 관한 결의안 23/XXIII을 상기하며,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 국제협약(1977)관련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을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케이프타운협정”)을 주목하며, 

회원들에게 다음을 권장한다.

1. 국제해사기구에 참여하는 각 국 대표단을 통하여, 극지 수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을 위한 의
무 행동 규칙 수립 작업 및 개최 예정인 토레몰리노스 의정서(Torremolinos Protocol)에 
대한 합의 도출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2. 가능한 속히 케이프 타운 협정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한다.

3.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자국이 면허를 발급한 선박들의 안전 표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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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5/XXXI
무국적선박 

종 all
수역 all
어기 all
어구 all

위원회는, 

CCAMLR 협약 수역 내에서 무국적 선박이 지속적으로 조업함에 우려하고,

무국적 선박은 관리와 감독 없이 조업함을 인식하며,

협약수역 내 무국적 선박의 조업이 위원회가 협약과 채택한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함을 더
욱 인식하며,

1. 국제법 하에서 국적이 없다고 결정된 선박의 협약수역 내 조업은 협약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
존조치를 저해하고 이러한 선박들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참여함을 단언한다. 

2. 체약국과 비체약국에게 무국적 선박의 협약수역 내 조업 또는 조업관련 활동의 참여를 예
방 및 억지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무국적 선박 활동에 대한 정
보 공유를 포함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국내법 재정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3. 체약국과 비체약국에게 IUU 어업에 참여한 무국적 선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선박의 어류 및 어류 상품의 양륙 및 전재, 그리고 항구 서비스 접근
1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4. 회원국이 협약수역에서 IUU 어업에 참여한 선박의 기국 비체약이, 이러한 선박들을 등록
을 취소하여 무국적선으로 만드는 대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선
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운영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장한다.   

1 단,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 또는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접근은 예외로 한다. 



※ 본 보존관리조치는 기존 번역본에 2019년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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